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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1.연구배경 목

고용서비스는 모든 국민에게 고용정보의 제공,직업지도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

공하고,직업능력이 부족한 구직자에게는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켜 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갖도록 지원하며,기업에게는 필요한 인재를 기에 찾아 과 동시

에 소기업에게는 인력의 채용과 리에 필요한 컨설 서비스까지 제공하고,취약

계층에게는 일을 하는데 필요한 복지서비스까지 연계하여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평

생직업생활과 기업의 인사 리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따라서 고용서비스는

고용정보,직업지도,취업지원,직업능력개발,실업 여, 직지원서비스,기업의 인

사노무 리지원,탁아서비스 등을 종합 으로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직업활동과 기

업의 인재확보를 지원하고 국가인 자원의 흐름을 조 하는 ’신호등과 도로‘의 역할

을 하는 국가 인 라”(고용노동부,2005)라고 할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19년 창설 이래 1990년 까지 정부가 할하는 공공직

업소개기 에 독 지 를 부여하고 유료의 민간직업소개기 의 설립을 지하는

정책기조를 유지하 다.이러한 ILO의 입장은 직업소개에 민간 리기 이 개입하게

되면 생계 을 받고 있는 실업자의 박한 처지를 악용하여 실업자에 한 과다

한 소개비용의 요구나 인신매매 등의 우려 때문에 국가나 공공기 이 고용서비스를

직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 이라는 것이 주된 논리 으며,이러한 논리는 20

세기 후반까지 부분의 국가에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1973년과 1979년의 두 차례에 걸친 오일쇼크(oilshocks)는 선진국에서의

만성 인 고실업을 야기하 다.1970년 반 이후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면서 국가

의 독 공공고용서비스가 비효율 일수도 있다는 문제의식이 싹트게 되었고,이

에 따라 공공고용서비스기 을 효율화하기 한 다각 인 시도가 이루어졌다.1980

년 에 들어 경쟁을 통한 고용서비스의 효율화라는 에서 부분의 OECD 국가

들은 문직종을 심으로 리를 목 으로 하는 민간직업소개업을 허용하면서 고용

서비스의 공공기 독 체제를 서서히 포기하기 시작하 다.포르투갈은 1989년에,

덴마크는 1990년에,네덜란드는 1991년에,스웨덴은 1993년에,독일과 오스트리아

핀란드는 1994년에 고용서비스의 공공독 을 공식 으로 폐기하 다(이상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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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추세를 반 하여 OECD는 만성 인 고실업 극복을 해서는 노동시장정

책의 을 지 까지의 실업자에 한 소극 인 소득보조 책으로부터 극

책으로의 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고용서비스기 의 역할에 해서도 취업

상담서비스,실업 여 지 ,노동시장 로그램 리라는 PES의 3가지 기능이

통합 으로 운 될 필요가 있으며,공공고용서비스기 의 독 지 를 폐지할 것

을 주장하 다(OECD,1994).

고용서비스에 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은 고용서비스에 한 공공독 의 입장을

견지해온 ILO의 입장에도 변화를 가져왔다.ILO는 실업의 증가,고용형태의 다양화

등에 응하고,고용서비스의 공공독 에 따른 서비스 질의 하와 비능률 등의 문

제를 타개하기 해 1997년의 ‘민간고용서비스기 에 한 ILO 약’(제181호)에서

민간고용기 의 역할을 인정하고 ILO 창설 이래 유지해왔던 유료직업소개의 지

와 직업소개업무의 공공독 의 기본원칙을 포기함으로써 고용서비스의 세계 인 변

화의 흐름을 받아들 다.이에 따라 다수의 국가에서 공공고용서비스의 독 권이

상실되고 민간고용서비스기 과의 경쟁과 력이 활발해지기 시작하 다.

1990년 후반에 호주,미국,네덜란드,캐나다, 국,덴마크 등이 공공고용서비스

의 민간 탁방식 도입 등을 심으로 공공고용서비스기 에 한 인 신을

단행하 다.이들 국가를 심으로 시작된 1990년 이후의 세계 인 고용서비스

신 움직임은 공공고용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를 해 민간고용서비스기 을 극

활용하거나 공공고용서비스기 을 민 화하고,구직자의 취업애로요인을 종합 으

로 해소해 수 있는 원스톱 통합고용서비스를 수요자의 특성에 맞춰 맞춤식으로

제공하며,지역의 다양한 트 들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이러한 고용서비스 신은 ‘일을 통한 복

지’(workfare)를 지향하는 복지개 과 맞물려 취업알선과 직업능력개발 고용과

련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복지수혜자의 극 인 구직활동을 진하는 능동화

정책(activatingpolicy)의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유길상,2006).

한국은 오랫동안 공공고용서비스기 을 발 시키지 못하여 민간직업소개기 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으나 부분 세하고 건설일용직 등을 단순 알선하는 후진국

수 에 머물러 있다(고용노동부,2005).정부는 1997년의 외환 기 이후 고실업에

응하기 해 공공고용서비스기 과 인력을 확충하고,2005년부터 ‘고용서비스 선

진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해오고 있다.정부의 고용서비스 선진화 략은 기본 으로

앞서 언 한 1990년 이후 선진국이 추진해온 고용서비스 신 략과 그 방향을

같이 하고 있다.그 에는 민간고용서비스기 의 형화· 문화 유도 공공고용

서비스의 민간고용서비스기 에의 탁 확 등 민간고용서비스시장의 육성정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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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고 있다(고용노동부,2005).

통 인 공공고용서비스의 민간 탁은 다양한 수 에서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민간 탁이 확 되고 있는 추이는 분명하다.호주,미국, 국,네덜란

드,캐나다 등 미계 국가들은 상 으로 민간 탁이 매우 활발하며,고용서비스

의 민간 탁을 통해 비용 비 효과 측면에서 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유길상,

2006;이상 ,2009).이들 미계 국가에서의 민간 탁사업의 성과를 벤치마킹하여

민간 탁에 소극 이었던 독일, 랑스,오스트리아 등 유럽 륙계 국가들과 북유

럽의 덴마크,스웨덴 등에서도 민간 탁사업을 시범 으로 시행한 이후 단계 으로

확 하고 있다.이제 민간 탁에 소극 이었던 국가에서도 “민간이 성과가 좋은 분

야는 고용서비스의 일부 는 부를 민간에 맡길 수 있다.”는 경향이 차 세를

이루어가고 있다.이러한 흐름에 비추어볼 때 한국에서도 2006년부터 고용서비스

민간 탁사업을 시범 으로 시행한 이후 단계 으로 확 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서비스의 민간 탁이 반드시 고용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보장하

지는 않는다(유길상,2010;LeGrandandBartlett,1993;Plantinga,et.al.;2008).

고용서비스의 민간 탁이 고용서비스의 질과 성과를 제고하기 해서는 일정한 조

건이 충족되어야 한다(유길상,2010;LeGrandandBartlett,1993;Bruttel,2005).

이러한 에서 차 확 되어가고 있는 공공고용서비스의 민간 탁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과 민간 탁사업에 한 국내외의 실증 고찰과 공공고용서비스의 민

간 탁사업이 성공하기 한 이론 조건을 분석하고,이를 통해 국내 공공고용서

비스의 민간 탁사업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고용서비스 선진화 차원에서

매우 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 하에서 본 연구는 주요 선진국과 한국에서의 공공고용서비스

의 민간 탁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에서의 공공고용서비스 민간 탁사업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연구방법

본 연구는 고용서비스 민간 탁의 성공조건에 한 이론 인 선행연구를 기본

인 분석 틀로 삼고,이러한 이론 인 조건을 주요국의 고용서비스 민간 탁사업이

어느 정도나 충족시키고 있는가에 해 련 자료와 국내․외의 련기 에 한

장방문조사와 문가 담당자 면담조사를 실시하고,이러한 분석 결과를 문

가와 정책담당자 이해 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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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고용서비스 민간 탁사업에 한 학술논문을 폭넓게 검토하 으며,공공고용

서비스 민간 탁에 한 해외의 정책 사례에 한 문헌연구를 진행하 다.이러

한 이론 검토 문헌연구를 통해 악된 지식을 바탕으로 공공고용서비스 민간

탁이 활성화된 주요국을 방문하여 사례조사를 실시하 다.해외사례에 해서는

연구진이 최근 몇 년 동안에 직 방문하여 어느 정도 실태를 악한 호주, 국,

독일에 해서는 그동안의 지출장을 통해 악한 내용을 심으로 분석하고 인터

넷과 련 문헌과 자료를 통해 최근의 변화내용을 보완하 다.미국,네덜란드,덴

마크에 해서는 선행연구와 최근 몇 년 동안에 연구진이 직 방문하여 수집한 자

료 이번 로젝트 수행과정에서 직 방문하여 수집한 최근의 자료를 종합 으

로 분석하 다.

공공고용서비스의 민간 탁은 ' 시장'의 특성으로 인하여 그 자체만으로 고용서

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보장되지 않고,민간 탁 기 의 고용서비스의 질과 성

과를 제고하기 한 일정한 조건과 동시에 민간 탁 시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

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이러한 공공고용서비스의 민간

탁이 성공하기 한 조건에 하여 외국의 사례를 통하여 분석한 Bartlettand

Grand(1993)과 Brutel(2005)의 이론을 정리하면,첫째는 효과 인 '인센티 메커니

즘'구축,둘째는 효율 인 '정보 메커니즘',셋째는 합리 인 '통제 메커니즘'을 제

시하고 있다. 이러한 BartlettandGrand(1993)과 Brutel(2005)의 이론에 의한 공공

고용서비스의 민간 탁이 성공하기 한 세 가지 조건을 심으로 한국의 공공고용

서비스 민간 탁사업이 이러한 성공조건을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는 지를 분석하

다.

국내 고용서비스 민간 탁 사례에 해서는 고용노동부와 다른 앙부처 지방

자치단체의 주요 고용서비스 민간 탁사례에 하여 계기 을 연구진이 직 방

문하여 련 자료를 수집하고 계자와의 심층면 과 장 확인을 통해 수집한 자

료를 분석하 다.사례분석의 방법으로는 주요 공공고용서비스 민간 탁사업을 실

시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의 민간 탁사업에 한 황

사업 조건에 하여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이를 바탕으로 하여 민간 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 을 직 방문하 다.

공공고용서비스 민간 탁사업 수행기 을 <표 1-1>의 9개 기 을 2010년 3월부

터 10월까지 여러 차례 방문하여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 다.방문한 기 을 지역별

로 보면 9개의 기 에 서울에 소재한 기 4곳,부산 2곳, 주, , 구 각각

한 기 을 방문하 고,기 의 특성으로는 리기 은 5곳,비 리기 은 4곳이다.

이 에서 고용노동부의 민간 탁사업 외에도 보건복지부의 '희망리본 로젝트'



- 5 -

민간 탁사업을 수행하는 2곳의 기 과 여성가족부의 경력단 여성 직업교육훈련을

민간 탁사업을 수행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 1곳도 방문하 다.인터뷰 상자는 기

의 총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의 치에 있는 장 일선에서 업무를 진행하

는 상담사들을 심으로 인터뷰하 다.

인터뷰의 주요 내용은 민간 탁의 기 에서 고용서비스를 어떻게 서비스를 진행

하고 있는지에 한 질 인 측면과 민간 탁 과정에서의 애로 을 심으로 질문하

다.세부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민간 탁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기 에 한 황

악으로써 사업체의 성격,설립배경 주요 사업 황에 하여 악하 고,두

번째로 민간 탁사업을 한 사업조직 담자들의 구성과 주요업무,능력개발과

처우는 어떻게 되는지 악하 다.세 번째로 기 에서 어떻게 고용서비스의 질

인 측면에서 상자 선발 모집,구인처 발굴,상담,집단상담 로그램,취업알

선,사후 리,직업훈련 연계의 각 과정에서 어떻게 서비스를 달하고 있는지에

하여 악하 다.네 번째로는 고용센터와 다른 기 과의 트 십의 황을 악

하 고,다섯 번째로는 민간 탁사업 과정에서의 애로 과 개선 에 하여 인터뷰

하 다.

<표 1-1>민간 탁 서비스 기 인터뷰 황

사례번호 지역 인터뷰 상자
기 의

특성
주요사업

주요 민간 탁사업

공공기

A 서울
총 책임자,상담사,

행정담당자
리 고용서비스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B 부산
표,총 책임자,

상담사
리 직업소개 고용노동부

C 부산 사무국장 비 리 자활 보건복지부

D 구 총 책임자 비 리 직업훈련 고용노동부

E 표,상담사 비 리 직업훈련,직업소개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F 서울 장 리 직지원 고용노동부

G 서울 장 리 아웃소싱 고용노동부

H 서울 장 비 리 복지 고용노동부

I 주 총 책임자 리 진로 직업상담 고용노동부

한 국내 고용서비스 문가,고용서비스정책 계자,민간고용서비스기 계

자 등으로부터 연구진행과정에서 련 자료의 수집과 연구방법 정책 안 등에

하여 자문을 받아 객 이고 균형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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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고용서비스 민간 탁 성공조건에 한 이론 검토1)

1.공공고용서비스 민간 탁의 목

공공고용서비스의 ‘민간 탁’(contracting-out)은 구직자와 구인자를 상으로 정

부나 공공기 이 제공해야할 공공고용서비스를 정부나 공공기 이 직 제공하지

않고 민간기 이나 민간인을 선정하여 공공기 을 신하여 민간기 이나 민간인이

구직자와 구인자를 상으로 탁받은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그 가를

정부나 공공기 이 수탁자에게 지불하는 서비스 제공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공

공고용서비스의 민간 탁방식은 그 형태에 따라 ‘인소싱’(in-sourcing)방식과 ‘아웃

소싱’(out-sourcing)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는 수탁자가 공공고용서비스기

내에서 수탁받은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고,후자는 수탁자가 정부의 탁을

받아 자신의 고용서비스기 에서 수탁받은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공공고용서비스의 일부 는 부를 민간에게 탁하는 목 내지는 필요

성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유길상,2010)2),국가에 따라 세 가지 모두

를 목 내지 필요성으로 내세우기도 하고,그 일부만을 강조하기도 한다.

첫째,공공고용서비스의 민간 탁은 공공기 과 민간기 의 경쟁과 력을 통하여

고용서비스의 효과성(effectiveness)과 효율성(efficiency)을 높이기 해 필요하다

(Bruttel,2005;JahnandOchel,2007).고용서비스의 공공독 은 구직자를 보호하

고자 하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공공기 의 료화와 경직성으로 인해 고용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고 이로 인해 취업성공율과 취업 후 고용유지율이 기 에 미치지 못하

고,비용효과 측면에서도 효율성이 미흡했다는 문제 이 1980년 이후 각국에서

공공고용서비스를 개 하는 계기가 되었다.이러한 공공고용서비스의 문제 을 해

소하는 안 의 하나로서 공공고용서비스의 민간 탁은 고용서비스의 질을 높여

더 효과 이고 효율 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민간기 은 시장

에서 치열하게 경쟁하여야 하기 때문에 다른 업체보다 더 효과가 높고 비용이 게

드는 고용서비스 기법을 개발하기 해 노력하게 된다.공공고용서비스의 민간 탁

은 바로 민간고용서비스기 의 문성을 정부가 구매하여 구직자와 구인자에게 제

1) 본  상(2010), Bruttel(2005), Le Grand and Bartlett(1993)  심  리 다.

2) 병주(2008)는 공공 비스  민간 탁   비  감  통  재  리  도 , 공 원  원 수  

억 , 민 비스 상, 업   보,  민주   민간   다  가지  약 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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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함으로써 정부가 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비하여 더 좋고 성과가 높은 고

용서비스를 더 렴하게 제공하여 실업기간을 단축하고 고용유지기간을 늘려 더 많

은 사람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호주,미국, 국,캐

나다,네덜란드,덴마크 등이 1990년 후반 이후 고용서비스의 민간 탁을 실시한

주요 목 은 바로 고용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한 것이었다.

둘째,공공고용서비스의 민간 탁은 공공고용서비스기 의 증원 억제라는 공공부

문 구조개 의 제약조건을 극복하기 한 수단으로 추진되기도 한다.공공부문의

팽창과 이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는 어느 나라에서나 공공부문 구조개 의 주요 논

거가 되어 왔다.고용서비스의 요성에 해서는 어느 나라나 어느 구도 부인하

지 않고 있으나 공공고용서비스 확 를 해 공무원이나 공공부문의 인력을 늘리는

것에 해서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고용서비스에 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이

에 필요한 인력 충원이 여의치 않을 경우 공공부문의 인력 증원이 어려운 실을

피해가기 한 수단의 하나로서 공공고용서비스의 민간 탁을 확 하는 경향이 있

으며,한국이 최근에 고용서비스 민간 탁을 확 하는 배경에는 이러한 측면이 강

하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이 경우에는 공공고용서비스의 민간 탁이 민간기 의

문 인 서비스를 정부가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활용됨으로써 낮은 비용으로 민간 탁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양질의 민간

기 은 응찰을 회피하고 부실 로그램을 운 하는 세민간기 만 응찰하는 상

이 발생할 수 있다.이 경우에는 결과 으로 민간 탁을 통해 고용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은 기 하기 어렵고 오히려 민간기 이 제공하는 고용서비스가 공공고용

서비스에 비하여 질이 낮아질 수 있는 문제 이 발생할 수 있다.

셋째,공공고용서비스의 민간 탁은 민간고용서비스시장을 활성화하기 한 수단

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재 한국의 고용서비스기 은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 모

두 문성과 차별화된 로그램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김승택․신 구,2007).고용

서비스에 한 수요는 큰 반면 공 은 그 양과 질의 양 측면에서 시장수요를 충족

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고용서비스의 개 을 통한 문제해결에는 실

제약요인이 많고 효율성도 낮을 수 있다.이 경우 고용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비용

을 감하기 해 공공고용서비스의 민간 탁 확 를 통한 민간고용서비스 시장 활

성화는 새로운 안이 될 수 있다.호주가 공공고용서비스를 1998년부터 단계 으

로 민 화하여 민간고용서비스시장을 육성하여 재는 호주 민간고용서비스기 이

고용서비스를 해외에 수출할 수 있을 정도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한 것이 표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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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공고용서비스 민간 탁시장의 특성: 시장(準 場)

공공고용서비스의 민간 탁은 와 같은 목 하에 추진되지만 항상 소기의 성과

를 달성하는 것은 아니다.고용서비스 민간 탁시장은 시장(quasi-market)의 특성

을 가지게 되는데,완 경쟁시장과 비교할 때 어도 다음 세 가지의 특성이 나타

나기 때문에 민간 탁이 반드시 고용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보장하지는 않는

다(LeGrandandBartlett,1993;Plantinga,et.al.;2008).

첫째,고용서비스 민간 탁시장은 완 경쟁시장이 가정하는 바와 같이 이윤을 추

구하는 민간 리기업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고 공익을 추구하는 비 리기

공공기 도 존재한다.이러한 시장의 특성은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되어 고용서

비스를 탁받을 기 들이 완 경쟁시장에서와 같이 경쟁을 통해 고용서비스의 효

과성과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할 수 있다.

둘째,고용서비스 민간 탁시장에서는 고용서비스 이용자가 직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서비스를 탁하는 정부나 공공기 이 이용자를 신하

여 서비스 비용을 지불한다.이와 같이 고용서비스 이용자와 고용서비스에 한 비

용 지불자가 다르기 때문에 완 경쟁시장에서와 같이 서비스 이용자가 비용을 직

지불할 경우에 비하여 고용서비스 이용자의 효용함수가 서비스 가격과 서비스 구매

량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으며,이로 인해 소비자의 민간 탁이 고용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할 수 있다.

셋째,고용서비스 민간 탁시장에서는 민간기 이 정부를 신하여 제3자인 구직

자에게 제공할 공공고용서비스를 구매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탁하는 정부와 서비

스를 탁받은 민간기 간에는 ‘주인- 리인 문제’(principal-agentproblems)가 발

생한다.주인(principal)인 정부와 리인(agent)인 민간고용서비스기 은 서로 목

이 다르고 동일한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보의 비 칭(information

asymmetry) 상이 발생하게 된다.따라서 민간고용서비스기 은 주인인 정부의

이익보다는 자기의 이익에 따라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이에 따라 주인은

취업취약계층에게 집 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기 하고 민간 탁을 하 지

만 민간고용서비스기 은 가장 취업이 용이한 구직자를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하

여 취업실 을 올리려고 하거나 고용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취업취약계층에게는 서

비스 제공을 포기해버리는 상이 발생할 수 있다. 시장의 특성을 갖는 고용서비

스시장에서의 정보의 비 칭성은 결국 역선택(adverseselection)과 도덕 해이

(moralhazard)를 가져와 민간 탁이 고용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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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공고용서비스 제공 방식의 4가지 유형

정부가 공공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은 <표 2-1>과 같이 료모델

(bureaucraticmodel),목표 리모델(managementbyobjectivesmodel), 시장모델

(quasi-marketmodel),우선공 자모델(preferred-suppliermodel)등 4가지로 유형

화할 수 있는데,이 에서 시장모델과 우선공 자모델은 시장원리에 기반한

(market-based)모델에 해당한다(MosleyandSol:2005)3)

첫째, 료모델은 정부 는 공공기 이 공공서비스를 직 제공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료모델에서도 취약계층 등 특정정책 상자에 해서는 민간 탁

이 부분 으로 도입되기 시작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핵심 인 서비스는 공공기

이 직 제공한다.

둘째,목표 리모델(MBO모델)은 료모델과 같이 정부 는 공공기 이 공공고

용서비스를 직 제공하지만 정부와 공공고용서비스 제공기 간에,그리고 공공고

용서비스 제공기 의 본부와 일선기 간에 각 기 별로 달성해야 할 구체 인 성

과목표(objective)를 설정하여 목표 리에 해 내부 인 성과계약을 체결(internal

publiccontracts)한 후 각 기 이 성과목표를 어느 정도나 달성하 는가를 리해

나감으로써(managementbyobjective:MBO)공공서비스의 성과를 제고하기 한

방식이다.목표 리모델에서도 직업훈련 등 문화된 서비스에 해서는 외부기

에 한 아웃소싱이 활발하다.

셋째, 시장모델과 우선공 자모델에서는 통 으로 공공고용서비스를 제공하던

공공고용서비스기 의 역할은 폭 축소되고,그 신 공공고용서비스의 질을 높이

고 비용을 감하기 해 시장원리를 공공고용서비스 제공방식에도 도입하여 정부

가 리 비 리 민간고용서비스기 과 서비스 탁계약을 맺고,이들 민간고용

서비스기 들이 정부를 신하여 서비스 상자에게 공공고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시장모델과 우선공 자모델은 다 같이 시장원리를 기반으로 한

모델이지만 시장모델에서는 입찰과정을 통해 다수의 서비스 공 자 간의 경쟁이

발생하며 세기 에게도 공공서비스를 탁하는 반면에,우선공 자모델에서는 시

장에서 서비스의 질이 어느 정도 검증된 신뢰할 수 있는 제한된 민간기 만을 선별

하여 우선공 자로 인정하여 이들 우선공 자에 해서만 공공서비스를 탁하는

이 다르다.

3) Mosley, Hugh. and Els Sol. (2005). Contractualism in Employment Services: A Socio-Economic 

Perspective, In Els Sol and Mies Westerveld (Eds.), Contractualism in Employment Services, The 

Hague, The Netherlands: Kluwer Law International. pp.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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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고용서비

스의 역할

서비스를

주도하는

계약

민간 탁의

정도

서비스 제공

략

료모델 강 없 매우 낮

 

공공  

주도

목표 리모델 강

내  

과  

계약

비스  

 

민간 탁

 

공공  

주도

시장

모델

시장모델 약

다수  

민간 에 

탁

민간  

주도

우선공 자모델 약

역량 는 

에게만 

탁

민간  

주도

<표 2-1>공공고용서비스 제공 방식의 4가지 유형

자료:MosleyandSol,2005.7쪽을 참조하여 필자가 재작성함.

시장모델에서는 다수의 세 민간기 에게도 서비스를 탁하기 때문에 정부는

매우 많은 기 과 계약을 맺고 비용을 지원하고 정산하여야 하며,이들 기 을 모

니터링하고 평가하는데 많은 행정비용이 소요되는 단 이 있다.반면에 우선공 자

모델에서는 시장에서 서비스의 질이 어느 정도 검증된 문기 에 해서만 민간

탁을 하기 때문에 우선서비스 공 자로 지정받기 어려운 세기 에게는 민간 탁

을 하지 않으므로 시장에서의 실질 인 경쟁은 상당히 제한 이다.우선공 자모델

은 우선공 자와의 계약을 상당기간 지속함으로써 주인과 리인 모두에게 빈번한

입찰과 계약 때문에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우선공 자는 장기

인 시각에서 안정 으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서비스 신을 하기 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MosleyandSol,2005).

공공고용서비스 제공 방식을 이상과 같이 4가지 모델로 유형화 할 수 있으나 실

제 각국의 공공서비스 제공방식은 이러한 이론 모형이 혼합되어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 를 들면 한국의 고용서비스 제공방식은 료 모델과 목표 리모델이 주

류를 이루는 가운데 일부 고용서비스를 민간에 탁하는 시장모델을 병행하여 활

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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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석 모형:공공고용서비스 민간 탁의 성공조건에 한 이론

검토

고용서비스 민간 탁시장은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민간 탁이

고용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

기 하여 민간 탁의 메커니즘을 잘 설계하는 것이 요하다.

BartlettandLeGrand(1993)는 시장으로서의 고용서비스 민간 탁시장에서 공

공고용서비스의 민간 탁이 효과 이고 효율 으로 작동하기 해서는 ①민간고용

서비스시장에 다수의 공 자가 있는 경쟁 시장구조가 형성되어 있을 것,②민간

고용서비스기 이 취업하기 쉬운 구직자만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크리

’(creaming) 는 ‘체리피킹’(cherrypicking) 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취업

이 어려운 구직자에 한 서비스를 소홀히 하는 ‘킹’(parking) 상을 방지할 수 있

는 제도 장치를 갖출 것,③민간고용서비스기 의 정이윤을 보장하여 민간 탁

사업에 한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참여기 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지속 으로 유도

할 수 있는 동기부여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을 것,④고용서비스 탁자와 수탁자가

모두 정확한 정보를 낮은 가격에 획득할 수 있을 것,⑤민간고용서비스기 의 선정

과 모니터링 성과평가 등 민간 탁의 거래비용이 무 높지 않을 것 등의 다섯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론 으로 밝힌바 있다.

Bruttel(2005)은 BartlettandLeGrand(1993)의 이론을 보다 체계화하여 고용서비

스의 민간 탁이 성공하기 해서는 ①민간기 이 지속 으로 성과를 높이도록 유

인할 수 있는 효과 인 ‘인센티 메커니즘’(incentivemechanisms)을 구축할 것,②

민간기 의 도덕 해이와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한 효율 인

‘정보 메커니즘’(informationmechanisms)을 구축할 것,③민간기 에 한 정부의

엄격한 리는 유연한 서비스의 제공을 해하고 자유방임은 서비스의 질을 해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 질을 높이면서도 민간기 의 자율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의

합리 인 ‘통제 메커니즘’(controlmechanisms)을 마련할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

야 한다고 하 다.Bruttel(2005)의 첫 번째 조건은 BartlettandLeGrand(1993)의

첫 번째와 세 번째의 조건을 통합한 것이고,Bruttel(2005)의 두 번째 조건은

Bartlettand Le Grand(1993)의 두 번째와 네 번째의 조건을 통합한 것이며,

Bruttel(2005)의 세 번째 조건은 BartlettandLeGrand(1993)의 다섯 번째 조건을

기 로 하면서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한 민간수탁기 의 자율성과 탁을 한

정부의 통제시스템의 조화와 유연성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이하에서는 BartlettandLeGrand(1993)의 이론을 재정리한 Bruttel(2005)의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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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심으로 고용서비스의 민간 탁이 성공하기 한 조건을 좀 더 구체 으로 분

석하고자 한다.

가.효과 인 ‘인센티 메커니즘’의 구축

‘인센티 메커니즘’은 주인(principal)과 리인(agent)의 계에서 리인인 민

간수탁기 이 주인인 정부의 이해 계에 맞추어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지속 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고용서비스기 간의 경쟁과 양질의 서비스에 한

유인제도를 구축하는 것으로서,구체 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민간고용서비스시장에 한 규제를 완화하여 진입·탈퇴를 자유롭게 하고 진

입·탈퇴 비용을 최 한 낮추어주는 정책을 추진하여 민간고용서비스시장을 경쟁

으로 만들어야 한다.경쟁력이 없는 서비스 제공자는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하고,새

로운 경쟁력 있는 기 이 비용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어야 한다.민간고용서비

스시장에 다수의 서비스 공 자가 있어 구매자인 정부가 양질의 문 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 자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야 하고,구직자에게도 민간수

탁기 에 한 선택권을 최 한 보장하면서 선택권의 확 에서 오는 거래비용의 증

가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 인 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JahnandOchel,2005).

따라서 정부는 민간고용서비스시장을 보다 경쟁 으로 발 시킬 수 있는 제도 장

치를 강구하여야 한다(Bartlett,1993).

실 으로 고용서비스 공 자는 지역단 로 내려올수록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그러나 정부가 민간 탁에 한 정책을 일 되게 추진하여 시장 참여자들에

게 측 가능한 신호를 보낼 경우 정부의 고용서비스 탁기 으로 선정되기 해

기존의 시장 참여기 들이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비용을 낮추기 해 노력하게

되고 새로운 진입자들이 증가하면서 고용서비스시장도 차 경쟁 으로 변모할 수

있다.독일의 구직바우처제도,네덜란드의 개인취업계좌제,호주의 개인구직계좌제

등은 모두 고용서비스시장에 더 많은 경쟁자들을 참여시키고 수요자의 선택의 폭을

확 하여 고용서비스시장을 보다 경쟁 으로 만들기 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둘째,민간고용서비스기 에게 민간 탁사업 공모에 참여할 동기를 가질 수 있도

록 시장가격을 지불하여야 하고, 탁계약이 체계된 후에는 수탁기 이 지속 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동기를 갖도록 탁비용지불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Bartlett,1993;Bruttel,2005).민간수탁기 에 한 탁비용의 지불은 수탁기 이

서비스 비를 해 필요한 고정비용을 지 하는 정액의 착수비용부분(a fixed

commencementcomponent)과 수탁기 의 취업성과와 연계하여 성과 형태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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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부분(anoutcome-relatedcomponent)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사업 기에는

착수 비 을 다소 높게 출발하더라도 단계 으로 성과보 스 부분의 비 을 더

높게 하여 민간수탁기 이 한 사람을 추가 으로 취업시키고 이들의 고용을 일정기

간 이상 유지할 때마다 ‘일정한 한계 인센티 ’(constantmarginalincentives)를 받

는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Bruttel, 2005). 이러한 성과연계보상 메커니즘

(output-relatedpaymentmechanisms)은 민간고용서비스기 이 지속 으로 성과를

높이기 해 노력하도록 하는 유인체계로서 작동하게 되어 민간 탁의 당 목 을

달성하도록 하는 요한 기제로서 작동하도록 하는데 있다.이러한 탁비용 지불

체계는 탁을 하는 정부가 정한 일정한 요건이나 차를 민간고용서비스기 이

수하 는가를 검하여 수한 경우 비용을 지 하는 규제 인 보상 메커니즘

(regulatorypayingmechanisms)과는 구분된다(Bruttel,2005).

고용서비스 가격은 서비스에 한 수요와 공 에 따라 반응하여 자원의 합리 인

배분을 한 신호기재로서 작동하여야 한다.그런데 민간 탁가격은 시장에서의 수

요와 공 에 의해서 결정되기 보다는 탁을 하는 정부가 정한 가격에 해 민간기

은 응찰 여부만을 결정할 뿐이다.고용서비스 탁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고용서비

스기 은 이윤을 극 화하려고 할 것이다.민간참여기 은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사무공간의 임 료,직원 채용 교육훈련비용,고용서비스 로그램 개

발비,사무용품 구입비,응찰에 필요한 서류작성비 등의 고정비용(fixedcosts)과 직

원의 인건비 사회보험료,사무실 리비,고용서비스 제공 비용 등의 가변비용

(variablecosts)이 발생하게 된다.정부가 제시하는 서비스에 한 보상이 무 낮

으면 그 비용에 맞춰 질이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세기 만이 응찰하고 경쟁

력 있는 기 은 정수 의 이윤이 기 되지 않아 탁사업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

아 결국 탁받은 민간기 이 제공하는 고용서비스가 공공고용서비스기 이 제공하

는 서비스에 비해 질이 낮아질 수 있으며,이는 민간 탁사업에 한 구직자의 반

발을 래할 수 있다.따라서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 에게 고정비용과

가변비용을 모두 고려할 때 정한 이윤이 보장될 수 있는 탁비용 지불체계를 갖

추어야 한다.

셋째,민간 탁사업의 각 수탁기 에 배정된 고객의 규모가 규모의 경제(economy

ofscale)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 일정규모 이상을 보장해주고, 탁계약기간을 비

교 장기간으로 하면서 취업성과가 우수한 기 에 해서는 계속하여 탁을 할

것이라는 측 가능성을 높여 민간기 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인 라에

투자를 하고 서비스에 한 단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인센티 메카니즘은 고용서비스 탁사업의 탁계약기간과 탁하는 고객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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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와도 연 되어 있다.민간 탁사업의 계약을 1년 단 로 하는 경우 민간기 의

측 가능성이 낮아져 서비스 질 제고를 한 인력,시설, 로그램 개발 등에 한

장기 시각에서의 투자를 하기가 곤란해질 뿐만 아니라 정부와 민간기 모두 사

업 공모와 심사,응찰 비 등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민간고용서비스시장을

육성과 서비스 질 향상을 기 하기 어려워진다. 탁계약기간을 1년 내외의 단기간

으로 하는 것보다는 3년 이상의 장기간으로 하되 합리 인 평가체계를 통하여 일정

수 이상의 취업성과를 낼 경우 계속하여 민간 탁을 받을 수 있으며,성과가 미흡

한 기 은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이 이라도 탁계약이 해지될 것이라는 측 가능

성을 높여주어 민간기 이 장기 인 안목에서 서비스 질과 취업성과를 높이기 한

인력,시설, 로그램 개발 등에 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한 탁받은 고객의 숫자가 무 은 경우 고정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탁사업을 통한 이윤을 얻기 어렵게 되므로 민간 탁사업에의 참여를 꺼리게 될 것

이다.따라서 각 민간기 마다 규모의 경제에 의한 이득을 볼 수 있을 정도의 기본

고객을 배정해주고,성과에 따라 “기본고객±α”를 통해 고객배정에 있어서도 성과연

계보상 메커니즘이 작동하도록 하여 민간기 이 서비스의 성과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도록 민간 탁사업을 설계하여야 한다.

나.효율 인 ‘정보 메커니즘’의 구축

고용서비스의 민간 탁사업은 주인(정부)과 리인(민간 서비스 제공자)간의 정

보의 비 칭성과 이해 계의 상충으로 인해 ‘주인- 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s)가 발생하게 된다(Arrow,1985).따라서 시장으로서의 고용서비스시장

이 효율 으로 작동하도록 하기 한 효율 인 ‘정보 메커니즘’의 구축은 다음의 세

가지 측면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고용서비스시장에서 구직자에 한 ‘크리 ’(creaming)과 ' 킹'(parking)

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한 제도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Bartlett,1993;

Bruttel,2005).민간고용서비스기 에 한 서비스 비용을 체 취업실 등 외형

인 성과만을 고려하여 서비스 비용을 지 할 경우 민간기 은 손쉽게 취업할 수 있

을 것으로 기 되는 구직자만을 골라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서비스의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취업하기 어려운 구직자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방치해

둘 가능성이 있다.고용서비스시장에서는 자를 ‘크리 ’ 는 '체리피킹'(cherry

picking) 상이라고 하고,후자를 ‘킹’ 상이라고 한다(BartlettandLeGrand,

1993;Heckman외,2002).고용서비스의 민간 탁 시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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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기 해서는 민간기 에 탁하는 구직자의 재취업 난이도에 따라 1인당 지

하는 서비스 비용 단가를 차등화 하거나 비슷한 정도의 취업난이도를 가진 사람

만을 골라 탁하여야 한다(Hasluck2004;OECD1998).미국의 실업자 로 일링

(profiling)시스템,호주의 구직자 분류체계(JobseekerClassificationInstrument),네

덜란드의 ‘칸스미터’(Kansmeter)등은 구직자를 취업 난이도에 따라 구분하는 메커

니즘이다.

공공고용서비스기 에서 구직자에 한 상담을 통해 구직자 개개인의 취업 난이

도를 악하고 취업 난이도에 따라 몇 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

공하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그런데 이러한 방법은 상담시간이 매우 짧

고4),구직자가 본인의 실제 상황을 상담자에게 정확하게 답변하지 않으며, 문 인

훈련을 받은 숙련된 상담자가 은 경우에는 상담자에 의한 구직자 유형 구분이 잘

못될 가능성이 많으며,구분된 각 유형이 매우 범 하게 정의되기 때문에 같은

유형에 속한 구직자 간에도 같은 수 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편차가 무 많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Bruttel,2004).이러한 문제 을 해소하기 해 일부 국가에

서는 6개월,12개월 는 18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를 민간 탁 상자로 하고 있

다5).

둘째,고용서비스를 탁하는 정부가 수탁기 의 고용서비스의 내용,성과,비용

등에 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며 은 비용으로 악할 수 있는 제도 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정부와 수탁기 모두 구직자의 특성 등에 한 정확한 정보

를 공유하여야 한다(BartlettandLeGrand,1993;Bruttel,2005).고용서비스 민간

탁사업에서의 정보의 비 칭 문제를 최소화하기 해서는 민간수탁기 의 서비스

제공 상황과 취업성과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알 수 있는 모니터링체계를 갖추어 민

간기 이 ‘크리 ’ 는 ‘킹’을 하지 않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를

악할 수 있어야 한다.이를 해 민간수탁기 에 한 정기 인 모니터링,감사,과

학 인 평가 등의 방법이 사용된다.

셋째,구직자와 고용서비스기 간에도 정보의 비 칭 문제가 발생하므로 구직자

가 취업하기 해 노력하는 정도를 공공고용서비스기 과 민간고용서비스기 이 정

확하게 악할 수 있는 제도 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어야 하고,구직자가 성실히

구직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도록 구직자의 구직활동과 실업 여

4)  가에  1  직 에  평균상담시간  15  도 에 지 않  것  타 고 고

(Bruttel, 2004), 에 는 10  도 에 지 않고 다.

5)  뉴 (New Deal) 그램  18개월 상, 연 뉴 (Flexible New Deal) 그램  12개월 상  

실업  민간 탁 상  고 고, 랑스는 그램에 라 13주, 17주  2  상   실업  

민간 탁 상  고 , 독  1  상  실업  민간 탁 상  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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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업부조의 지 을 연계하는 능동화 조치(activationmeasures)가 실질 으로

작동하고 있어야 한다(Bruttel,2004).

다.합리 인 ‘통제 메커니즘’의 구축

시장으로서의 고용서비스시장이 효율 으로 작동하기 해서는 민간수탁기 에

한 통제 메커니즘이 합리 으로 구축되어 있어야 하는데, 어도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민간 탁사업의 거래비용이 고용서비스 민간 탁사업의 효과에 비하여 높지

않아야 한다(Bartlett,1993).고용서비스 민간 탁사업은 탁기 선정을 한 공

모,심사, 상,선정,계약체결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 인 거래비용’(‘ex

ante’transactioncosts)과 계약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

는 ‘사후 인 거래비용’(‘expost’transactioncosts)이 발생하게 된다.양질의 수탁

기 을 선정하기 해 탁사업 응모 시 과다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서류작성과

심사에 많은 거래비용이 발생하게 되고,제출받은 정보가 무 은 경우에는 응찰

기 의 경쟁력을 제 로 알 수 없어 민간기 선정이 제 로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

성이 있다.민간기 에 한 통제와 모니터링이 무 경직 으로 되면 통제와 모니

터링에 따른 기회비용이 증가하고 민간기 이 창의성을 발휘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

며,민간기 에 한 통제와 모니터링이 무 느슨하게 되면 모니터링의 거래비용

은 감소하지만 민간기 의 도덕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시장으로서의 고용서

비스시장에서 민간 탁을 통해 얻게 되는 성과가 거래비용보다 더 높을 경우에는

민간 탁을 통해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다.따라서 탁사업자의 선정 과정과 서비

스 내용 성과에 한 평가 모니터링 시스템을 합리 으로 발 시켜 거래비용

을 최소화하기 하여 노력하는 것이 요하다.

민간 탁의 거래비용을 이는 방법으로 계약 리의 효율성 서비스의 질을 제

고하기 해 각 지역별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주계약자(primecontractors)를 선정

하여 탁계약을 함으로써 수탁기 의 숫자를 일정수 으로 제한하고,주계약자가

소규모 문업체와 구체 인 문서비스별로 하청계약을 통해 고용서비스의 문화

를 유도하는 방안도 등장하고 있다.

둘째,민간기 에 한 통제는 유연하면서도 효율 이어서 고용서비스의 성과를

극 화할 수 있어야 한다.민간수탁기 의 서비스 내용을 통제하기 해 정부가

탁계약 시 민간수탁기 이 수해야할 서비스 방법과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이

를 수하도록 하는 것도 안이 될 수 있다.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서비스 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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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경직 일 경우 민간기 이 창의성과 유연성을 발휘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이에 따라 최근에는 정부는 최소한의 기본 가이드라인만

제시하여 민간기 이 자율 으로 창의 이고 유연한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허용하면

서 취업성과에 따른 인센티 의 강화를 통해 취업성과를 높이도록 유도하는 략이

일반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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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주요국 공공고용서비스 민간 탁사업에 한

탁사업 성공조건 충족 정도의 분석

1.호주의 공공고용서비스 민간 탁사업 사례분석

가.개요

호주는 1946년 이후 1997년까지는 연방고용청(Commonwealth Employment

Service)의 지역고용사무소를 통해 취업알선서비스를 제공하 고, 실업부조

(unemploymentassistance)6)는 사회보장부의 지방사무소를 통해 지 하 다.이 기

간에는 실업부조 수 요건으로 극 인 구직활동을 강하게 요구하지도 않았다.취

업알선 등 고용서비스는 정부가 일선 지역고용사무소를 통해 직 제공하 다.

1970년 에는 오일쇼크 이후 실업률과 장기실업자가 증가하면서 종교기 을 심으

로 한 일부 비 리단체(non-profitorganizations)와 리기업이 고용서비스를 제공

하기 시작하 다.1980년 에는 장기실업을 방하고 실업부조 수 자의 재취업을

진하기 해 능동화(activation)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1994년에는 “일하는 국

가”(WorkingNation)라는 호주 정부의 고용 략 청사진이 제시되면서 고용서비스에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능동화 조치를 강화하고,민간비 리기 에 한 공공고용서

비스의 탁사업을 본격화하 다.

1997년 6월에는 센터링크(Centrelink)를 설립하여 1,000여 군데의 일선 센터링크

사무소를 통해 10개 연방부처를 포함한 25개 정부기 이 제공해왔던 실업부조 등

실업자 소득자 지원,취업알선,직업훈련,창업지원,양육,여성가장 지원,이민

자,이혼가정,원주민 지원 등 140여 가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도록 하 다.

고용서비스의 경우 1998년부터 공공고용서비스기 을 단계 으로 폐지하고 연방고

용노사 계부가 우수민간고용서비스기 을 공모하여 공공고용서비스를 단계 으로

민간에 탁하여 2002년부터는 공공고용서비스기 을 완 폐지하 다.이에 따라

정부의 고용서비스 탁을 받은 민간고용서비스기 들은 JobNetwork(JN)이라는

취업지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즉 호주에서는 연

6) 주는 사  보험료 담에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 도  시 지 않고,  재

에  득 실업 에게 실업 간  생계  지원 는 실업 도  시 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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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고용교육노사 계부(Department of Employment, Education and Workplace

Relations:DEEWR)가 고용서비스 구매자 역할을 담당하며,센터링크가 구직자를

분류하고 실업부조 등 사회보장 여를 지 하고 구직자의 극 인 구직활동 여부

를 모니터링하며,민간수탁자로 선정된 민간고용서비스기 이 JobNetwork의 일원

으로 고용서비스를 구직자에게 제공하면 그 비용을 DEEWR가 지 한다.

호주에서 고용서비스를 통해 1명의 실업부조 수 자를 취업시켜 13주 이상 계속

고용이 되게 하고 실업부조지 액을 70% 이상 감하는데 소요된 비용이 1991-94

년 동안에는 8,000호주 달러 수 이었고,1995-96년에는 17,000호주 달러 수 이

었으나 1998년 5월에 JobNetwork의 도입 이후에는 4,000-6,000호주 달러 수 으

로 하락하 고,2003년 7월 극 참여 모형이 도입된 이후에는 3,500호주 달러

수 으로 하락하 다(이상 ,2009).즉 1998년 JobNetwork의 도입 이후 1인당 취

업성공 비용은 약 반으로 감소하 고 취업성공 건수는 2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둔 셈이다.

그러나 공공고용서비스 민간 탁을 통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원리를 강조한 JobNetwork의 방식이 '근로 우선 원칙'(workfirstapproach)

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취약계층에 한 고용서비스 제공과 취약실업자의 직업

능력의 개발에는 다소 소홀하 고,기존의 고용서비스로는 실업률 증가와,기술부족

의 확 ,취약계층과 장기실업자가 증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상황에 처하지 못

한다는 문제 이 제기되었다7).이에 따라 호주는 2009년 7월 1일부터 JobNetwork

을 새로운 고용서비스인 'JobServiceAustralia'로 체하여 시행하고 있는데,이

새로운 서비스는 노동시장지원과 견습제도,직업교육 훈련,주 지역정부의 고용

과 훈련 로그램이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추구한다.

JobServiceAustria는 개인이 그들이 필요한 기술을 획득하고,지속 인 고용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을 목 으로 하며,기존의 서비스와 다르게 다섯 가지의 특징을

가지게 되는데,첫째는 가장 취약계층 구직자에 한 집 인 서비스를 확 하고,

둘째는 보다 더 사회 인 참여를 확 하고,셋째는 고용 참여를 높이고,넷째는 인

력의 생산 능력을 높이고,다섯째는 기술이 부족한 역에 처하고,여섯째는 고

용주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Job Service Australia는 실업자를 구직자유형분류도구(JSCI: Job Seeker

ClassificationInstrument)8)와 직업능력평가(JSC:JobCapacityAssessment)에 의

7) Department of Education,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2008), The Future of Empoyment 

Service in Australia: A disscussion paper, Commonwealth of Austria, Canberra.

8) JSCI는 18개   거  사 는  , 연 , 근 경험, 직경험, 수 , 격 , 언어능 , , 원

주민, 거주지역, 동시  겁근 , 퇴근 가능 ,  보  , 애  건강, 생 , 죄, 개  특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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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장기실업의 험성과 직업능력개발의 필요성을 진단하여 <그림 3-1>과 같이

4개의 유형(STREAM)으로 분류하여 각 상집단(targetgroup)에 따른 차별화된

맞춤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림 3-1]JobServicesAustralia,2009-2012서비스 개요

자료:DepartmentofEducation,EmploymentandWorkplacesRelations,2009

[그림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JobServiceAustria는 4개의 유형(STREAM)으

각 에 맞는 가 에  가산  통  실업  험  도  진단 주는 도 다. 가산 수 도

는 2009  7월   것  수 여 고 다(Department of Education,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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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크게 취업 비자(유형1)와 취약계층 구직자(유형2~4)로 나 어지며,이러한 유형

분류는 구직자 유형분류도구(JSCI:JobSeekerClassificationInstrument)9)와 직업

능력평가(JSC:JobCapacityAssessment)에 의해서 평가되어 분류되어진다.각 유

형의 서비스 수 은 구직자의 구직 비정도를 반 하고 있으며,각 서비스 비용과

실 지원 은 4유형으로 갈수록 증가한다.

각 유형의 서비스 수 은 구직자의 구직 비 정도를 반 하고 있으며,각 유형별

비용과 성과보 스는 장기실업의 험성이 높을수록 증가하도록 설계하여 취약계층

에 한 우선 인 고용서비스를 유도하고자 하고 있다.

나.호주의 고용서비스 민간 탁사업 분석

호주의 고용서비스 민간 탁사업이 BartlettandLeGrand(1993) Bruttel(2005)

등이 제시한 고용서비스의 민간 탁 성공 조건을 어느 정도나 충족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효과 인 ‘인센티 메커니즘’의 구축 조건의 충족 여부

첫째,호주는 민간고용서비스시장에 한 진입·탈퇴가 자유롭고 민간고용서비스시

장이 매우 경쟁 인 것으로 평가된다.호주에는 수천 개의 민간고용서비스기 이

있는데,고용서비스 민간 탁시장이 경쟁 인 시장이 되도록 하기 해 호주 정부

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민간 탁기 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호주는 1998년부터

세계 최 로 공공고용서비스기 을 단계 으로 폐지하여 정부가 민간기 의 문

인 고용서비스를 구매하여 국민에게 제공하는 차원에서 공공고용서비스의 민간 탁

을 실시하고 있다.따라서 정부가 직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보다 서비스 질

을 높여야 하는데,이를 해 공개입찰방식에 의해 많은 민간고용서비스기 가

장 경쟁력 있는 기 을 탁사업자로 선정하고 있는 것이다.

한 호주는 국을 137개의 고용서비스지역(EmploymentServiceAreas)으로 구

분하여(Bruttel,2005)각 지역에 어도 2개 이상의 고용서비스제공기 이 선정되도

록 함으로써 고용서비스 공 자끼리 상호 경쟁을 하는 경쟁 시장의 여건을 만들

고,고객은 둘 이상의 고용서비스제공기 합한 고용서비스기 을 선택할 수

9) JSCI는 18개   거  사 는  , 연 , 근 경험, 직경험, 수 , 격 , 언어능 , , 원

주민, 거주지역, 동시  근 , 퇴근 가능 ,  보  , 애  건강, 생 , 죄, 개  특  각

각 에 맞는 가 에  가산  통  계산 어진다. 2009  7월에 가산 수 도는  것  수

어 고 다. Department of Education,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2009), Review 

of Job Seeker Classification Instrument, Commonwealth of Austria, Canber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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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하고 있다.고용서비스제공기 은 여러 지사를 두고 여러 고용서비스지역에

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정부의 탁사업 이외에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별도

로 제공하고 있는데,이 경우의 비용은 이용자가 지 한다.

둘째,민간고용서비스기 에게 민간 탁사업에 참여할 동기를 부여하고, 탁계약

이 체계된 후에는 수탁기 이 지속 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동기를 갖도록

하기 한 탁비용지불체계 구축 측면에서 호주는 이를 잘 충족하고 있다고 단

된다.

먼 민간기 의 참여를 유도하기 하여 민간 탁비용을 비교 높은 수 에서

유지하고 있다. 기에는 공공고용서비스기 이 구직자 1명을 취업시키는데 지출하

는 평균비용을 산출하여10)이를 기 으로 구직자 1인당 민간 탁비용을 제시하여

민간부문의 고용서비스기 이 공공고용서비스 민간 탁시장에 매력을 느끼도록 하

다.이는 정부가 공공고용서비스보다 렴한 비용으로 민간고용서비스를 구매하

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가격으로 민간의 고용서비스를 구매하고,그 신 민간부문

이 같은 가격에 공공부문보다 더 양질의 서비스를 개발하여 국민에게 제공하면 정

부가 민간부문의 양질의 서비스를 구매해주겠다는 정책의지를 확실하게 시장에

달하 다.<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호주는 1차 계약기간11)에는 장기실업의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구직자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1인당 최 3,066US

$에서 최고 6,715US$를 지 하 다.2차 계약기간에는 구직자를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1인당 최 3,404US$에서 최고 6,729US$를 지 하 다.3차 계약기간에

는 구직자를 실업기간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최 1,007US$에서 최고

7,646US$를 지 하 다.민간 탁기 과 정부 간에 탁비용을 의하는 것이 아니

라 정부가 공공한 탁비용을 보고 민간기 은 응찰 여부를 결정한다.이러한 호주

정부의 정책은 많은 민간고용서비스기 이 공공고용서비스 탁시장에 참여할 매력

을 느끼도록 하여 문 인 형 고용서비스시 의 출 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다음으로 호주의 탁비용 지불구조가 탁계약 체결 후 즉시 지 하는 정액의

착수비(afixedcommencementfee)와 취업 후 13주 시 과 취업 후 26주 시 에

각각 지 하는 성과 (anoutcome-relatedfee)으로 분리하여 지 하며, 략 착수

비가 약 3분의 1,성과 이 약 3분의 2가 되는 구조로 수수료 지 체계를 구성하여

10) 건비뿐만 아니라 사 실 차비  리비, 시 비, 사  비, 그램개   운 비, 감가상각비 

등  체  비  포 여 평균비  산 다.

11) 1차 계약 간  1998  5월  2000  2월 지 22개월 었다. 2차 계약 간  2000  3월  2003  

6월 지 다. 3차 계약 간  당  2003  7월  3 간 었지만, 는 2005  5월에 만 스러운 과  

보  원사들에  계약연  계  여 2006-2009  간 동안 계약  연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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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계약 간 2차 계약 간 3차 계약 간 (실업 간 : 월)

수 1 수 2 수 3 A B 3-12 13-24 25-36 36+

액

착수 1,095 1,642 2,190 786 1,549 606 1,899 2,682 2,828

취업 후 

13주 과
1,095 1,642 2,336 1,835 3,615 401 1,204 2,409 3,212

취업 후 

26주 과
876 1,606 2,190 782 1,565 0 620 1,204 1,606

계 3,066 4,891 6,715 3,404 6,729 1,007 3,723 6,296 7,646

비

착수 35.7 33.6 32.6 23.1 23.0 60.2 51.0 42.6 37.0

취업 후 

13주 과
35.7 33.6 34.8 53.9 53.7 39.8 32.3 38.3 42.0

취업 후 

26주 과
28.6 32.8 32.6 23.0 23.3 0 16.7 19.1 21.0

운 하고 있다(표 3-1참조).즉 취업만 하면 성과 을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취

업 후 13주 26주 시 에 고용이 유지되고 있으면 정부로부터 성과보 스를 받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고용서비스기 은 취업을 시킨 이후에도 ‘취업 후 지

원 로그램’(post-placementsupportprogram)에 의해 취업을 시킨 사례 리자가

계속 하여 직장에 안정 으로 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담과 교육훈련을 실

시해주고 있다.이러한 탁비용 지불체계는 민간고용서비스기 이 한 사람이라도

더 취업시키고 더 오랫동안 고용을 유지하도록 취업 이후의 서비스가지 제공하면

할수록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도록 ‘일정한 한계 인센티 ’(constantmarginal

incentives)를 제공하는 방법을 구 하고 있는 것이다.

<표 3-1>호주의 구직자 1인당 탁비용 지불체계

(단 :US$)

자료:Bruttel,2005

그러나 호주에서는 13주와 26주라는 취업 후 비교 단기간의 성과를 기 으로

고용서비스의 성과를 평가하여 고용이 장기간 안정되는 일자리로의 취업 유인이 약

하고,장기 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직업훈련의 제공이 소홀해지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이상 ,2009).

그 밖에도 호주는 민간고용서비스 공 기 에게 구직자를 알선하면서 24개월 이

상의 장기실업자에게는 구직자계좌(JobSeekerAccount)를 민간고용서비스 공 기

에게 발 해주고 있다.구직자계좌의 자 은 구직자를 한 고용서비스를 해서

만 사용할 수 있으며 구직자 개인별 취업난이도와 지역별 취업의 어려움 정도에 따

라 차등화 되어 있는데,1차 계약기간에는 최고 1,150US$까지,2차 계약기간에는

최고 639US$까지 지 되었다(Bruttel,2005).민간고용서비스 공 기 이 구직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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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이 계좌의 자 을 활용하여 맞춤식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시키고 남은 액

이 있으면 민간고용서비스 공 기 에게 귀속되도록 하여 민간고용서비스 공 기

이 장기실업자의 취업을 해 노력하도록 유인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Bruttel,

2005).

셋째,호주는 각 수탁기 에 배정된 고객의 규모를 일정규모 이상 보장해주고,

탁계약기간을 비교 장기간으로 하면서 취업성과가 우수한 기 에 해서는 계속

하여 탁을 할 것이라는 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측면의 조건도 잘 충족하고 있다

고 평가된다.호주 연방고용교육노사 계부(DepartmentofEmployment,Education

andWorkplaceRelations:DEEWR)가 민간 탁기 을 선정하면12)보통 탁계약기

간을 3년 정도로 하고 민간기 이 서비스 제공 규모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각 고용서비스지역의 일선 수탁기 당 1,000여 명 정도의 고객을 항

상 보장해 으로써 민간기 이 장기 인 시각에서 직원을 채용하고 교육시키며,

로그램 개발과 시설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6개월마다 민간

탁기 에 한 서비스평가를 실시하여 일정 수 이상의 성과를 내는 기 에는 고

객을 20% 추가로 배정해주고 성과나 일정 수 에 미달하면 고객배정을 20% 감소

시키며,낮은 평가결과를 개선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이 종료될 수도 있도록 함으

로써 성과가 높을수록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여 더 많은 이윤을 낼 수 있는 인센티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2)효율 인 ‘정보 메커니즘’의 구축 조건의 충족 여부

첫째,호주는 고용서비스시장에서 구직자에 한 ‘크리 ’과 ' 킹' 상이 발생하

지 않도록 하기 한 제도 장치를 상당부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호주

는 DEEWR가 개발한 ‘구직자분류체계’(JobSeekerClassificationInstrument:JSC

I)13)를 이용하여 취업이 어려운 정도를 센터링크가 분류하고,민간 탁 시에 JSCI에

의한 분류기 에 따라 장기실업의 가능성이 높은 취약구직자를 우선 으로 민간에

탁하고 있으며,장기실업의 가능성이 높은 구직자일수록 1인당 탁비용과 취업

12) 민간고 비스   주  직원  질, 공 고  는 비스 , 사 실   등 고 비

스   ‘ 비스 공역량’(capacity to deliver services: 40%)  과거  고 비스 

과  계량   ‘ 비스 과역량’(capacity to achieve outcomes: 60%) 에  결 다

(Bruttel, 2005).

13) JSCI는  실업  가능   직  별 여 들에게 집  맞 식 비스  공 여 취업지

원     DEEWR가 개  실업 도  진단 주는 산 그램 다. 실업  처

 신청 는 사람  링크 고객 비스 담당직원과 직  는 상  상담  30여 가지 질 에 

답변 게 , 그 질 에  답내  어 JSCI 수 산 에 사 어 실업   계산

 직  취약  도  내는 도  사 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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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성과 을 더 높게 책정해주는 방식으로 탁수수료 스 을 운용하고 있어

‘크리 ’과 ‘킹’을 방하기 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인 장치에도 불구하고 호주에서는 장기실업자의 비 이 공

공고용서비스의 민 화 이후 다소 증가하 고,민간기 이 집 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한 사람의 약 4분의 3이 본인 스스로 취업할 수 있었던 사람으로 나

타나 고용서비스의 민 화가 취약계층에 한 서비스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니었는지

에 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이상 ,2009).

둘째,정부가 수탁기 의 고용서비스의 내용,성과,비용 등에 한 정보를 신속하

고 정확하게 악할 수 있는 제도 장치도 갖추고 있는데,호주는 민간기 의 서

비스 제공 상황과 취업성과를 DEEWR가 모니터링하면서 6개월마다 ‘별 평 제

도’(starratingsystem)에 의해 평가하여 이를 공개하고 있다.

셋째,호주는 센터링크가 실업부조 수 자격자의 구직활동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정부와 구직자 간의 상호의무(mutualobligation)와 능동화 조치를 강화하여 실시하

고 있다.이러한 측면에서 호주는 구직자의 구직노력 여부를 정확하게 악할 수

있는 제도 인 장치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으며,능동화 조치(activationmeasures)

가 실질 으로 작동하고 있는 조건도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3)합리 인 ‘통제 메커니즘’의 구축 조건의 충족 여부

첫째,호주는 민간 탁사업의 거래비용의 최소화를 해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

으로 평가된다.호주는 취업성과에 한 합리 인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있다.취업

성과로는 취업률뿐만 아니라 취업하여 받는 고용유지율(13주 26주),임 수 ,

고용형태로 측정되는 고용의 질,취업을 목 으로 한 직업훈련을 통한 인 자원의

질을 향상시켰는가 여부까지 평가하고 있다.처음 민간 탁사업자를 공모를 할 때

에는 불가피하게 제출서류가 상당히 많지만 일단 탁사업자로 선정되면 취업성공

율과 고용유지율 등의 성과가 산으로 입력되고 정부가 련 산자료를 통해 민

간기 이 입력한 정보의 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가를 한 서류작업

은 거의 없다.

한 정부로부터 고용서비스를 탁받은 민간기 은 단독으로 모든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이 아니라 주계약자로서 필요할 경우 각 지역단 로 직업훈련기 등에게 재

계약을 하여 필요한 문 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러한 주계약자 제도의

도입은 호주에서 거래비용을 낮추는데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민간기 에 한 통제가 유연하면서도 효율 이어서 고용서비스의 성과를

극 화하도록 하는 측면에서 호주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민간

고용서비스의 서비스방법을 1차와 2차 계약기간 에는 정부가 정한 규칙 로 서비



- 26 -

스를 제공하도록 하 다.즉 1차와 2차 계약기간 에는 구직자 특성과 계없이

실업 기에는 취업알선(JobMatching)서비스를 제공하고,실업 후 3개월이 지나면

구직훈련(JobSearchTraining)을 제공하며,실업 후 6개월이 되면 상호책임활동에

의무 으로 참여하게 하고,실업 후 12개월부터 고객맞춤형 집 지원(Intensive

Assistance)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실업기간에 다른 획일 인 서비스를 제공

하도록 하 다.그러나 정부가 이러한 획일 이고 경직 인 서비스를 구체 으로

제시하고 이를 수하도록 하는 것은 민간기 이 창의 으로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개발하여 고객의 특성에 맞춰 기단계부터 극 으로 개입하여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기에는 미흡하다는 문제 이 제기되었다.이에 따라 3차 계약기간부터는 민

간기 에 한 이러한 규제를 폐지하고 철 하게 성과 주의 근을 하여 민간기

이 고객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고용서비스를 유연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민

간기 의 창의성을 북돋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민간기 이 비용을 감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Bruttel,2005).

다.호주의 고용서비스 민간 탁사업의 성과

호주의 고용서비스 민간 탁사업의 성과에 해서는 매우 정 인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1명을 취업하도록 하는데 소요되는 평균비용이 1991년에는 8천 호주

달러에서 1995년에는 17천 호주달러,1997년에는 12천 호주달러로 증하 으나

1998년부터 공공고용서비스기 을 민 화한 이후 그 비용이 지속 으로 감소하여

1998년 하반기에 6천 호주 달러,2008년에는 4천 호주달러로 격하게 하락하는 커

다란 비용 감효과를 달성하 다(그림 3-2참조).

[그림 3-2]호주의 1인당 취업 성과 비 비용 추이

자료:이상 (2009),28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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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민 화 이후 1인당 고용서비스 비용은 약 1/3로 하락한 신 서비스를

제공받은 구직자수는 1997년에 비하여 2002년에 29%가 증가하 고(Centrelink,

2005),2008년에는 1998년에 비하여 두 배가 증가하 다14).호주 고용서비스 개 이

보여 이러한 놀라운 성과에 힘입어 국 등 많은 나라에서 공공고용서비스의 민

화 내지는 민간 탁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2. 국의 공공고용서비스 민간 탁사업 사례

가.개요

국의 공공고용서비스기 은 1909년에 노동교환법(LabourExchangeAct)의 제

정과 더불어 도입되어 1911년 실업보험의 도입을 계기로 국 인 조직을 갖추었

다.민간직업소개기 은 1880년 부터 비 리 사회복지단체가 직업소개업무를 시작

하면서 등장하 고,1890년 에는 유료직업소개소가 나타나기 시작하 다.1960년

에는 민간직업소개기 이 1,100여 개소에 달하 으며,단기고용을 개하는 인력

견업체가 등장하 다.1972년에 공공고용서비스기 을 개 하면서 민간고용서비스

기 과의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시작하 고,실업 여와 취업알선 업무를 분리하

다.1996년에는 실업 여를 구직자수당(JobSeekerAllowance)으로 명칭을 변경하

고 실업 여 수 자의 극 인 구직활동을 강화하 다.1997년부터 ‘일을 통한 복

지’(welfaretowork)를 내세우며 공공고용서비스기 에 한 인 개 을 단행

하여 실업 여를 지 하던 여사무소(BenefitOffice)와 취업알선 업무를 담당하던

공공고용서비스기 (Jobcentre)을 통합하여 JobcentrePlus로 개칭하고 실업 여와

취업알선 고용과 련된 복지서비스를 통합하여 원스톱으로 제공하도록 하 다.

두 기 합하여 9만여 명에 달했던 공무원을 6만여 명으로 폭 축소하 다.

국은 장기실업문제를 해소하기 하여 1998년부터 실업자의 특성에 맞는 집

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New Deal 로그램을 도입하고,New Deal 로

그램의 일부를 민간고용서비스기 에 시범 으로 탁하면서 공공과 민간부문의

력과 트 십을 형성하기 시작하 다.2000년 4월에는 고용사정이 특히 어려워

국에서 실업률이 가장 높은 10여개 지역을 ‘고용 진지역’(EmploymentZone)으로

지정하고,2002년부터 고용 진지역에서의 취업지원서비스를 민간에 탁하 다.

2007년에는 장애수당을 받는 실업자를 한 PathwaystoWork 로그램을 도입하

여 민간에 탁하 다.

14) 주 고 사 게  담당  진술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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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는 그동안의 민간 탁사업 가장 효과가 좋은 것으로 평가된

EmploymentZone 로그램을 심으로 기존의 New Deal 로그램과 Employment

Zone 로그램을 통합하여 12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를 상으로 한 '유연뉴딜

'(flexibleNew Deal) 로그램으로 발 시켜 2009년 10월부터 민간에 탁하여 시

행하고 있다.기존의 뉴딜 로그램은 정부가 정한 서비스 매뉴얼을 따르도록 한데

반하여 유연뉴딜은 정부의 매뉴얼이 개별 고객들의 처지와 특성을 고려하는데 미흡

하 다는 반성에 따라 정부는 기본 가이드라인만을 제시하고 구체 인 서비스 방법

은 민간고용서비스기 에게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 개별 고객의 수요와 형편에 맞

는 서비스를 스스로 단하여 유연하게 제공하여 고용서비스의 성과를 더욱 높이는

데 을 두고 있다.

국은 1998년에 공공고용서비스의 민간 탁사업을 도입한 이래 차 확 하여

2008년 재 체 공공고용서비스 산의 약 25%를 민간 탁에 사용하고 있다(이

상 ,2009). 국이 공공고용서비스의 민간 탁을 실시한 이유는 공공부문이 모든

고용서비스를 담당하기에는 무 많은 인력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경직

성으로 인해 장기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양질의 맞춤식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

하 다는 반성에서 출발하 다.

국의 민간 탁에 한 정책 인 제안은 그동안의 국의 고용서비스 신을 평

가하고 새로운 비 을 제시한 2007년 3월의 Freud(2007)보고서가 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이 보고서는 장기 실업자 취약계층에 한 서비스 제공에 하여

격한 변화를 제시하며,고용서비스의 성과에 따른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민간기 에게 탁의 시장을 으로 형성하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이를

바탕으로 하여 2007년 7월에는 국의 고용서비스 략을 담은 녹서(greenpaper)

인 "Inwork,betteroff"를 발간하고 민간 탁을 통한 고용서비스의 략 근에

해서 제시하고,2008년 11월에는 민간 탁을 통한 고용서비스의 달체계의 략

에 한 내용을 담은 고용연 부 민간 탁 략(DWPCommissioningStrategy)을

발표하 다.

나. 국의 고용서비스 민간 탁 략15)

(1)민간 탁 시장 구조

첫째,민간 탁의 진입을 진하기 하여 보다 민간 탁 시장을 성과 달성에 기

15)  고 연 (DWP)에  2008  11월에  'DWP Commissioning Strategy'에  약 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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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더 확 하고,오랫동안,지속 인 계를 가지도록 하며,주계약자를 통하여

지역에서 다양한 공 연결망을 가지고 운 할 수 있도록 한다.이러한 정부와 민간

탁 업체의 계는 단순히 추종 모델이 아닌,서비스의 달과 리의 경험을

통하여 미래의 안 인 방향을 서로 나 며,효율 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민간 기 이 고용서비스를 달하는 과정에서의 경험이 정책 인

발 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노력한다.

둘째,민간 탁 구조는 지역을 단 로 하여 패키지로 나 되,먼 지방에 까지 효

율 으로 서비스가 달되도록 하기 하여 JobcentrePlus의 할지역보다는 확

하며,지역 인 경계를 정할 때 지역과 지방의 필요와 함께 'City Strategy

Pathfinders'와 같은 지역 략도 고려한다.

셋째,민간 탁의 계약은 지역에서 지속 인 고용을 지원하기 한 지역의 하부

인 라의 기 과 연결되도록 하는데,주계약자의 민간기 이 지역의 JobcentrePlus

의 리자,CustomerServiceDirector와 트 십을 맺도록 찰하며,지역의 약

인 'Localand MultiArea Agreement','City Strategy'와 고용기술 원회

(EmploymentanSkillBoard)와 함께 력하도록 한다.

넷째,민간 탁 기 80%는 안정 으로 계약을 맺으나 20%에 해서는 새로

운 기 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민간 탁 시장을 역동 으로 만들며,이러한 기 은

신성과 높은 질 수 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으로 민간기 제3섹터,공공

단체들도 참여하도록 보장한다.

다섯째,주계약자들은 높은 질 수 을 기 로 하여 다른 지역에서도 다 계

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며,주계약자들은 자신들의 공 연결기 들에 해 세련되

고 질 인 성과 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서 스스로 평가를 한 감사와 검증의

시스템을 통하여 질 인 발 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작은 민간기 도 하부 계약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뛰어난 서비스

기 이 하부 계약 계를 유지하도록 표 화하는데,주계약자들은 공 연결의 기

들 에 최고의 서비스 달하는 기 과 지속인 계를 맺도록 하며,그들의 기

이 작은 규모지만 문 인 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2)민간 탁 시장의 발 과 경

첫째,민간 탁 시장에 신과 가치를 가진 새로운 기 들이 진입하여 탁 계약

을 맺도록 지원하기 하여 신규 진입을 한 장벽들을 제거하며,DWP는 민간 탁

기 과 정부의 목표와 비 을 나 며,민간 탁에 한 구체 인 정보들을 제공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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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질 인 발 과 성과를 확 하기 하여 보다 더 범 한 시장의 발 을 지

원하며,작은 규모이거나 제3섹터, 문 인 기 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하지

않으며,민간 탁의 입찰의 제안서 작성에 도움을 수 있도록 지역의 인 라에

한 정보를 제공하며,DWP는 민간기 이 입찰하고자 하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필

요에 해 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이러한 세부 인 내용은 DWP에

서 "OurCapabilitiesFramework"통하여 제시한다.

셋째,주계약자와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제3섹터나 다른 기 사이의 하부계약

을 맺을 수 있도록 장려하며,이러한 계약 계에 하여 DWP에서는 주요한 원칙을

서술한 "CodeofConduct"를 제시하며,주요 탁사업체에서는 이러한 원칙에 의해

서 운 하여,서로 력하면서 효율 인 결합의 모범사례들에 하여 발굴한다.

다섯째,지역에서 주계약자가 보상 비즈니스로 효율 으로 트 십과 공 에

기반한 발 을 이룰 수 있도록,선정기 에 한 평가에 JobcentrePlus,학습기술

원회(theLearningandSkillsCouncil),지역의 행정기 들과 트 십을 맺는 다

른 기 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여섯째,민간 탁기 들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 통합,사회 포용,지

속성,발 성,다양성 등과 같은 요한 아젠다에 해서 인식하고 행동할 수 있도

록 한다. 를 들어 스코틀랜드에서는 청년들을 한 'MoreChances' 략,웨일즈

에는 'SkillthatWorkforWales' 략들에 해서 민간기 들은 이해를 해야 한

다.

일곱째,민간 탁 기 의 목소리를 DWP가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단순

히 일반 문제에 한 소통보다는 업무과정에서의 기 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통하

여 DWP와 발 인 안들을 모색하는 통로로서 발 할 수 있도록 하며,다양한

의견을 듣기 하여 개별 민간기 , 세하지만 문 인 민간기 , 학,제3섹터

의 기 과의 계를 형성한다.

(3)민간 탁기 선정 시 고려사항

첫째,민간 탁 기 선정 심사 할 때 다음의 것을 주요하게 고려하게 된다.

-재정 능력과 투자 략으로 자본을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조직이나 역으로부터 문 인 지식이나 기술을 유입할 수 있는 능력

- 트 들과 함께 로그램을 리하고 다른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효율 인 트 십을 가지고 일할 수 있어야 한다.

-공 체인의 리 개발 능력

- 로그램과 로젝트 리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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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 인 감각

-지역 신용과 지역 역에 확 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능력

둘째,공 자 리 인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능력을 요구한다.

- JobcentrePlus,LearningandSkillsCouncil,지방행정기 과 같은 공공 역

과 효율 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

-엄격한 성과 리

-취약계층의 구직자들의 지속 고용을 지원하기 한 사례 리 능력

-지속 이고 안정된 구인처를 제공하기 하여 기업가들과 기업에 련된 하부

구조와의 략 제휴

-지방의 노동시장에 한 이해와 기술과 직업의 수요에 한 인식

-취약요인에 한 다양한 이해의 능력과 이를 극복하기 한 지원의 략

-경제 조건의 변화에 해 처할 수 있는 능력

셋째,자기평가 외부의 평가의 경우 다음과 같은 원칙에서 진행된다.

-구직자의 필요에 한 평가와 그들에 한 구직 지원에 있어 유연성과 개인에

맞는 지원 시스템의 구축

-구직자들의 경험을 뛰어나게 하는 것

-민간 탁 기 의 직원과 공 체인망의 능력을 개발하기 한 투자

넷째,DWP에서는 민간기 들이 자체 으로 개선과 발 을 하여 투자할 수 있

기를 기 하며,이를 하여 DWP에서는 기 의 발 을 한 하부구조를 조성하기

하여 다양한 기 들과 력하는데, DIUS(Department for Innovation,

Universities and Skills),LSC(the Leaning and Skills Council),FE(the new

Further Education),QIA(Quality ImprovementAgency),CEL(the Centre for

ExcellenceinLeadership),제3섹터의 기 등과 력한다.

(4)상업 략

첫째,DWP는 민간기 들의 계약이 더 확 되고 지속 으로 고용서비스 민간 탁

시장이 안정되게 하기 하여 성과에 따라 5년 는 경우에 따라서 7년까지도 계약

기간을 가진다.

둘째,계약과정에서 경쟁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며,이를 하여 보다

더 성과에 한 평가를 계속 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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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계약하기 에 기 의 이 성과에 해 고려하며,이러한 성과에는 컨소시

엄이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하여 다른 기 과의 력의 정도에 해서도

평가하며, 탁인원 규모는 기 이 가진 경제 , 기 리 시스템 능력에

한 평가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넷째,지속 인 고용의 성과에 기반하여 민간기 에게 가를 지불 하며,우선

으로는 6달을 시작으로 하여 고용유지로 차 고용과 기술의 발 모델로 발 된

인센티 를 제공하는데 다음 단계는 18달을 기 으로 하여 고용유지를 돕는 것에

집 할 것이다.

다섯째,보상 메카니즘을 통하여 탁기 들이 더 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고용가능성과 기술,소득의 발 에 더 성과가 있는 탁기 들이 혜택을 볼 수 있

도록 할 것이다.

여섯째,성과에 따라 지불하는 것은 세련되고 세분화되는 모델을 다양화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안정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것과 특별히 취약계층의 구직자들에

게 지원하는 것과는 분리되는 성과 시스템을 만들것이다.

일곱째,민간 탁 기 들이 구직에 어려움을 가진 취약계층에 해서 소홀히 하는

' 킹(Parking)' 상을 막기 하여 고객의 경험에 하여 사례 리를 진행하며,성

과에 한 확실성을 한 검증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5)성과 리

첫째,성과 모델은 성과(outcomes),재정의 가치(valueformoney),서비스의 질

(quality),고객의 경험(customerexperience)등 4가지의 주요 역에 기반하여 이

루어진다.

둘째,평가 시스템에서 StarRatingsystem을 도입하여 성과 리 계약의 규모

를 결정하는 것으로 활용하며,단지 측정이 아닌 성과 리의 측면에서 근한다.

셋째,새로운 성과정보 시스템(Managementinformationsystem)을 통하여 DWP

와 탁기 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서류의 부담을 이며,데이터의

보안성도 유지하되,평가의 과정이 투명하도록 하며 결과에 하여 탁기 과 고

객들이 볼 수 있도록 한다.

넷째,성과 리정보 요건은 모든 역에 일 성이 있어,명확하면서도 지속 인

증거에 기반하며,성과측정과 리과정에 탁기 도 외부평가자로 참여하게 한다.

(6)고용연 부(DWP)의 민간 탁사업 리 역량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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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사업담당의 DWP직원의 역할과 책임성에 해 명확히 하여 제공기 에서

는 문제가 발생 시에 구와 해결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한다.

둘째,민간 탁기 들이 고객들에게 지속 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DWP는 외부

문기 과 함께 민간 탁기 의 지원 시스템 발 을 해 투자를 하고,서비스

달 과정에 한 발 요구를 명확히 한다.

셋째,DWP에서는 민간 탁기 과 다른 제공 기 과의 목 을 공유하는 트 십

을 형성하도록 하고 신뢰와 공개의 분 기를 형성하며,성과를 지속 으로 낼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는 분 기를 형성한다.

(7)고객의 경험 활용

첫째,민간기 과 JobcentrePlus직원들과 매니 들은 고객에게 어떠한 서비스가

효율 으로 제공되어야 되는지에 해서 정기 으로 화하도록 한다.

둘째,JobcentrePlus에서는 수 기간 동안에는 모든 고객들이 지역 내에서 다양

한 기 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근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고객의 경험은 민간 탁기 의 평가의 측정에서 주요한 요소이며,고객이

어떠한 경험을 하 는지도 세 히 조사하며,이러한 것들은 JobcentrePlus매니

와 제공업자와의 요한 토론의 토 가 되도록 한다.

넷째,고객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이며,그 서비스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

지를 민간 탁기 들이 제공해주기를 바라며,민간 탁기 들은 고객과도 어떠한

서비스를 받는 것이 가장 효율 인지에 하여 상의를 하여야 한다.

다섯째,민간 탁기 들은 서비스의 가이드라인에 충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도 개인의 다양한 욕구와 문제에 근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추구하도록 장려한다.

여섯째,JobcentrePlus와 서비스 제공기 들이 고객에 하여 일 성 있고 일치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다.최근 고용서비스 변화 추이:‘유연 뉴딜’ 로그램

‘유연 뉴딜’(FlexibleNew Deal)은16)기존의 뉴딜 로그램을 발 시켜 2009년 10

월에 도입된 제도인데,그 동안의 민간 탁사업 가장 효과가 좋은 것으로 평가

된 EmploymentZone 로그램을 심으로 기존의 New Deal 로그램을 통합하여

16) 에 는 근에 실업  지  가   산에  거액  책 는  2009  4월 산 

에  후 2  동안 10억 운드에 달 는 미래직업  집 겠다고 고,  미래직업  

신규 리 창  다. 미래직업   10억 운드  책  것 에도 러스  연뉴

(Flexible New Deal)  통  직  들 지원  수 도  17역 운드 규  가 재원  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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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를 상으로 '유연 뉴딜' 로그램을 용하고 있다.이

유연 뉴딜 단계에서의 특징은 JobcentrePlus에서 훈련 제공업체로 성과의 부담이

이 된다는 이다.유연 뉴딜에서는 구직지원의 1-3단계와 게이트웨이 단계에

해서는 JobcentrePlus가 여 히 책임을 진다.그러나 실업 후 52주 이후에는 실

이 우수한 훈련․직업 제공업체가 4단계를 제공한다.유연 뉴딜은 개인의 선택,서

비스 모듈의 유연성 등 탁 시스템의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다.유연 뉴딜은 서비

스의 로세스를 업체의 노하우 는 블랙박스로 간주하여 일정한 로그램을 수행

토록 강제하지 않음으로써 탁업체에 보다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여 창의 서비스

를 유도하도록 한다(이상 ,2009).이들 기 은 장기실업자를 해 고용을 얼마나

유지했는지의 정도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된다.유연뉴딜 하에서 정부는 13-26주차의

고용 지속 결과에 해 계약 산의 80%를 제공업체에게 지 한다.민간부문,공공

부문,제3부문의 업체는 장기실업자가 직업 경험이나 자원 사 활동과 같은 일제

활동에 지속 으로 참여하도록 4단계를 설계하게 된다. 규모 정액보조 을 수령

한 업체는 그들이 제공하는 일제 업무에(52주 이상)장기 신청자가 의무 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표 3-2>유연 뉴딜 단계

단계  간 과  내

1단계 0-3개월 가 비스
2주 1  실시 는 검사  통  재강 는 가 

직 동에는 (work first) 미 가 다. 

2단계 3-6개월 직지도

신청  20%에    근 시간, 주당 

, 리 수락, 에  별도 PA 개 에 

 직 동 

3단계 6-12개월
재취업 과

(Gateway)

2주 1  상담사에게 경과보고(PA 재량사 )  

야  월 1  상담   수 도   신

청 에  PA 지 , 연    상담사에 

  재량  재원 달 가능. 신청  동에 

 고  료 여야 다.

4단계 12-24개월 연뉴

고  에   사   '도 ' 

동 계  수립 후에 생 는 사  연 게 

처리  수 는 계약  공업체에게 

 탁 야 . 직 실 에  4주   

근  가  공 , 실직 상태  들 신청

들  근  간  료  JSA 3단계  복귀

다.

자료:DanFinn,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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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유연 뉴딜 모형

자료:JohnnySung,2009

유연 뉴딜의 특징 <표 3-3>에서 보는 것처럼 지역 내의 경쟁개념을 도입하여

지역에 2개 이상의 민간고용 서비스 기 을 배치함으로써 실질 으로 고객에게 선

택의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고,주계약자 제도를 통하여 민간기 이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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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유연 뉴딜’1차 탁기 황

탁 지역

A4e

․ Cambridgeshire and Suffork, Norfork and        
          Lincolnshire&Rutrand
․ Central London, Lambeth Southwark & 
Wandsworth
․ South Yorkshire and Humbre and Trees Valley
․ South Yorkshire and Derbyshire

민간

Calder Holdings 
BV

․ Central London, Lambeth Southwark & 
Wandsworth 민간

D u l e y 
M e t r o p o l i t a n 
Borough Council

․ Black Country 공공

Max Emplyment 
&Skills ․ Birmingham and Solihill 민간

Pertemps People
D e v e l o p m e n t 
Group

․ Coventry and Warwickshire, The Marches and 
Stafford
shire

민간

Remploy ․ South Yorkshire & Derbyshire 공공

Seetec ․ Birmingham and Solihull 민간

Serco

․ Coventry and Warwickshire, The Marches and   
         Staffordshire
․ Greater Manchester Cenrral and Greater 
  Manchester East and West
․ North and Mid Wales and South East Wales

민간

Skilla Training 
UK Ltd ․  Surrey, Sussex and Kent 민간

The Wise Group
․ Edinbergh, Lothian and Borders, Lanarkshire 
and East Dunbartonshire, Ayrshire Dumfries, 
Galloway and Inverclyde

단체

TNG ․ Cambiridgeshire and Suffolk, Norfolk and 
Lincolnshire &Rutland 민간

Ingeus
(Work Directions)

․ Edinburgh, Lothian and Borders, Lanarkshire 
and East Dunbartonshire, Ayrshire Dumfries, 
Galloway and Inverclyde
․ Leicestershire, Northamptoshire and 
Nottinghamshire

민간

Working Links

․ Devon and Cornwall
․ Leicestershire, Northamptonshire and 
Nottinghamshire
․ North and East Yorkshire and Humber and 
Tees Valley
․ South Wales Valleya and South West Wales

민간

자료:DWP,2009

라. 국의 고용서비스 민간 탁사업 분석

(1)효과 인 ‘인센티 메커니즘’의 구축 조건의 충족 여부

첫째, 국은 민간 탁사업 기에는 민간고용서비스시장에서의 경쟁 인 조건이

미흡하 으나 민간 탁을 차 확 해 오면서 고용서비스 탁시장을 경쟁 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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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노력하고 있다. 국에는 1천 개가 넘는 민간고용서비스기 이 있다.고용서비

스 민간 탁시장이 경쟁 인 시장이 되도록 하기 해 국은 공개입찰방식을 통해

민간고용서비스시장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기 을 선정하기 해 노력하고 있다.

EmploymentZone 로그램의 경우 2004년부터는 13개 지역 지역이 넓은 6개

지역에 해서는 복수의 서비스 제공자를 선정하여 구직자가 서비스 제공기 을 선

택하게 함으로써 민간고용서비스기 간의 경쟁을 유도하 다.EmploymentZone

로그램은 기존의 New Deal 로그램에 비하여 각 지역마다 서비스 공 자 간의

경쟁을 유도하여 민간고용서비스기 이 자율 으로 고객의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도록 한 결과 기존의 다른 민간 탁사업에 비하여 성과가 더 좋은

것으로 평가되었다.이에 따라 유연뉴딜(flexibleNew Deal) 로그램의 민간 탁사

업에서도 EmploymentZone 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각 지역마다 복수의 민간

탁기 을 선정하고 민간서비스기 의 자율성을 폭 확 하여 경쟁에 의한 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다.

둘째, 국은 탁사업 참여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 으로 유도할 인센티 메

커니즘의 구축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먼 국은 경쟁력 있는 민간고용서비스기 이 공개입찰에 참여할만한 유인을

갖도록 하기 해 구직자 1인당 민간 탁비용을 비교 높은 수 에서 유지하고 있

다.<표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장 탁비용이 렴한 New Deal18-24

New Deal25+의 경우 원화로 500만원 가까이 되었으며,EmploymentZone 로그

램의 경우 원화로 860여만 원이나 되었다.

한 민간기 이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 으로 제공할 유인을 갖도록 탁수수료

지불체계를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다.<표 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의 New

Deal 로그램에서는 착수 의 비 이 70%나 되었고 취업 이후의 고용유지에 해

서는 별도의 성과 을 지 하지 않았으나 2002년 이후에 탁을 한 Employment

Zone,PathwaystoWork,FlexibleNew Deal등의 로그램에서는 착수 의 비

을 20% 이하로 폭 낮추는 신 성과 의 비 을 80% 이상으로 높 을 뿐만 아

니라 취업 후 13주 는 26주 시 의 고용유지율을 성과 지 의 주요지표로 삼아

체 탁비용의 30% 이상을 고용유지를 한 노력을 유인하는데 지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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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
1  

계약 간

민간  

1개 당 

연평균 

고객수

직  1 당 탁비  지 체계 (₤)

계 착수

과보 스

취업시

13주

고 지

시

26주

고 지

시

New Deal 

18-24  New 

Deal 25+

3 + 

2.5  

연

1.1천
2,700

(100.0%)

1,890

(70.0%)

810

(30.0%)
-

 New Deal 

for Disabled

3  + 

2.5  

연

9천

4,404

(100.0%)

(시간 : 

2,354)

304

(6.9%)

4,190

(93.1%)

(시간 : 

2,050)

-

Employment 

Zone
5 7천

4,710

(100.0%)

300

(6.4%)

810

(17.2%)

3,600

(76.4%)

Pathways to 

Work

3  

+2  

연

15천
1,879

(100.0%)

250

(13.3%)

1,062

(56.5%)
-

567

(30.2%)

Flexible New 

Deal

5  

+2  

연

약 

33천

액  

비

(100.0%)

(20%) (50%) (30%)

<표 3-4> 국의 민간 탁사업별 주요 내용

자료:DepartmentforWorkandPension내부자료.

셋째, 국은 민간 탁기 이 안정 인 경 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측

면에서의 조건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고용연 부(DepartmentforWorkandPension)와 민간 탁기 간의 탁

계약기간을 3-5년 정도의 장기간으로 하고 우수기 에 해서는 2년 정도 계약기간

을 연장해주는 제도 장치를 마련하여 민간기 이 장기 인 에서 인력과 시설

운용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있다. 한 민간수탁기 이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각 기 마다 연평균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의 고객

을 탁해주고 있다(<표 3-3>참조).이처럼 하나의 민간고용서비스기 이 수만 명

의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시장에서 경쟁력을 검증받은 형기 들이 주계약

자로 선정되어 국 인 지사를 설치·운 할 뿐만 아니라 주계약기 이 직업훈련이

나 특정분야의 문 인 서비스에 해서는 다시 련 서비스 분야에 경쟁력이 있

는 기 에 하청을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2)효율 인 ‘정보 메커니즘’의 구축 조건의 충족 여부

첫째, 국은 고용서비스시장에서 구직자에 한 ‘크리 ’과 ' 킹' 상이 발생하

지 않도록 하기 한 제도 장치를 상당부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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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민간수탁기 이 구직자를 모집하게 하지 않고 공공직업안정기 인 Jobcentre

Plus가 실업기간이 일정기간 이상인 취약구직자를 선발하여 탁을 하는 방식을 취

하여 민간고용서비스기 이 ‘크리 ’과 ‘킹’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New

Deal18-24 로그램의 경우 18-24세의 청년층 6개월 이상 실업자를 민간기 에

탁하며,New Deal25+ 로그램의 경우 25세 이상으로서 18개월 이상의 장기실업

자를 민간에 탁하 다.EmploymentZone 로그램의 경우에는 18-24세의 청년

층은 6개월 이상 실업자를,25세 이상인 자는 18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를 민간에

탁하 다.PathwaystoWork 로그램의 경우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장애인실업

자를 민간에 탁하고 있다.'유연뉴딜‘(flexibleNew Deal) 로그램의 경우 12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를 민간에 탁하고 있다.

둘째, 국은 정부가 수탁기 의 고용서비스의 내용,성과,비용 등에 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악할 수 있는 제도 장치 측면에서의 조건도 어느 정도 충족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은 2008년부터 호주의 '별 평 제도'를 벤치마킹하

여 각 민간 탁기 별로 최 별 1개에서 최 별 4개까지의 별 평 제도에 의한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외에 공표함으로써 구직자가 민간고용서비스기 을 선택

할 때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국은 구직자에게는 구직활동과 실업 여 는 실업부조와 연계하는 능동

화 조치와 상호의무(mutualobligation)를 1990년 반부터 폭 강화하여 시행하

고 있어 구직자에 한 정보 비 칭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한 조건도 상당부분 충

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3)합리 인 ‘통제 메커니즘’의 구축 조건의 충족 여부

첫째, 국은 민간 탁사업의 거래비용의 최소화 조건을 총족시키기 해 노력하

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탁사업자의 선정과 운 에 한 모니터링 등의 거래비

용을 최소화하기 해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고용서비

스기 을 주계약자로 선정하여 탁계약을 체결하고 있고,주계약자가 여러 문업

체에 다시 문 인 고용서비스를 탁하고 그에 한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고 있

다.민간 탁기 의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도 비교 단순화하여 평가를 받기 해

비하는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기 해 노력하고 있다.유연뉴딜 로그램의 경우

실업 여 실업부조 수 자의 취업시까지의 소요기간 단축 정도,안정된 직업으

로의 취업자 비율,고용유지율,취약계층과 체 성과 간의 격차 축소 정도 등을 주

요 성과지표로 활용하고 있다(DepartmentforWorkandPension,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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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국은 민간수탁기 에 한 통제 메커니즘이 민간 탁사업 기에는 상당

히 경직 이었으나 민간 탁사업의 경험이 축 되면서 Employment Zone,

PathwaystoWork,FlexibleNew Deal 로그램부터는 앙정부의 기본가이드라

인과 민간수탁기 의 자율성이 조화를 이루어 합리 인 통제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은 기 New Deal 로그램의 경우 정부가 정한 서비스방법을 따르도록 하

다.즉 실업 후 6개월 시 에 New Deal의 제1단계인 Gateway서비스를 16주 동

안 제공하도록 하고,제2단계인 '집 인 활동기간'(IntensiveActionPeriod)에는

13주 동안 매주 30시간씩 고용서비스기 에 출석하여 집 인 서비스를 받도록 하

며,제3단계인 Follow Through단계에서는 25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에게 13주 동

안 새로운 취업동기부여를 한 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 다.그러나 이러한 방

식은 개별 구직자의 실정을 무시하고 무 획일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성과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 이 두되었다.이에 따라 정보의 비 칭 문제를 어

느 정도 희생하더라도 민간고용서비스기 의 자율 이고 창의 인 서비스를 유도하

기 해 EmploymentZone,PathwaystoWork,FlexibleNew Deal 로그램의 경

우에는 정부가 민간 탁기 에 한 서비스 기 을 구체 으로 제시하지 않고 자율

성을 폭 확 하 다.

마. 국의 고용서비스 민간 탁사업의 성과

국 감사원의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국은 민간 탁사업의 도입 등 고용서비스

신을 통해 2005년에 직 비용을 308백만 운드를 감하 고,간 비용을 45백

만 운드 감하여 모두 353백만 운드를 감하 으며,2008년까지 매년 960

운드를 감하고,고용서비스 담당 공무원을 2006년까지 17,770명을 감축하 고

2008년까지 3만 명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 다(DepartmentofWorkand

Pensions,2006).

3.독일의 공공고용서비스 민간 탁사업 사례

가.개요

독일은 공공고용서비스기 이 연방고용청(BundesagenturfurArbeit:BA)의 지역

사무소로서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고용서비스기 이 크게 발달되어 있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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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수

(연평균)

업

민간 탁

체취업

알  민간 탁

재통  비스

민간 탁

취업알

우처

UBⅡ 타 UBⅡ 타 UBⅡ 타 UBⅡ 타 UBⅡ 타

2004 4,374 0.0 395.9 0.0 239.4 0.0 19.3 0.0 54.0

2005 2,418 2,074 115.7 86.8 157.0 66.1 19.0 16.9 14.0 37.0

2006 2,448 1,655 67.0 83.3 81.5 69.7 12.7 21.4 28.0 35.0

않다.특히 1994년 1월까지 공공고용서비스기 이 독 지 를 리고 있었고

1994년부터 민간고용서비스기 을 허가하기 시작하 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 비하여

민간고용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그러나 2002년에 연방고용청과 그 일선조

직인 공공고용서비스기 에 한 개 을 단행하면서 민간고용서비스기 에 한 허

가제를 철폐하여 민간고용서비스기 의 진입장벽을 낮추면서 민간고용서비스기 이

폭발 으로 증가하 다.2002년 4월에는 취업알선바우처제도를 도입하여 구직자가

민간고용서비스기 을 자율 으로 선택하여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

다.

공공고용서비스의 민간 탁은 2006년에 시범사업으로 Nuremberg지역에서 실업부

조 수 자 1년 이상 장기실업자를 상으로 민간고용서비스기 1곳을 선정하여

공공부문이 담당해오던 취업지원서비스를 민간에 탁하면서 처음 시행되었다.이

어서 2007년에는 뮌헨(Munich)지역에서도 시범사업으로 실업부조 수 자 1년

이상 장기실업자를 민간기 1곳을 선정하여 취업지원서비스를 탁하 고,2008년

에는 1년 이상 실업부조를 받고 있는 편부모를 상으로 한 고용서비스를 시범사업

으로 Nuremberg지역에서 민간기 1곳을 선정하여 취업지원서비스를 탁하 다.

이러한 시범사업을 통해 공공고용서비스기 에 비해 민간 탁시범사업의 성과가 공

공고용서비스기 에 비해 더 좋게 나오자 2007년에는 연방고용청(BA)이

Nuremberg등 6개 시에서 실업기간이 4주 미만의 단기실업자를 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의 민간 탁을 시행하고 있다.최근의 고용서비스 민간 탁 실 은 표와 같

다.

<표 3-5>실업자 상 고용서비스의 민간 탁실

(단 :천명)

주:*실업 여Ⅱ수 자,기타는 기타 실업자,이외에 PSA의 경우 진입자 기 으로 2004년에

5만 6천명,2005년에 2만 7천명,2006년에 1만 6천명임(이 숫자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독

립 으로 할하는 69개 지역은 제외되어 있음).

자료:연방고용청 통계부,BernhardandWolff,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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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독일의 고용서비스 민간 탁 유형

(1)민간직업소개서비스에 한 탁

공공 직업소개와 민간의 공조는 우선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실업자를 민간

직업소개 서비스에 탁하는 방식으로 행해진다.직업소개 행정 청이 공고를 하면

민간 직업소개자가 이에 입찰을 하고,행정 청은 정해진 기 에 따라 실업자에게

직업소개 서비스를 제공할 자를 선발하고,그와 일정 기간이 정해진 계약을 체결하

게 된다.이러한 차는 주로 연방고용사무소의 7개 지역사무소에서 총 으로 진

행된다.결정의 집 화를 통해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 업무의

탁에 한 지침을 수할 수 있게 된다.아무튼 이로써 구직자는 민간으로부터 직

업소개 반에 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실업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 인 자

는 민간에 직업소개를 탁해 것을 요구할 수 있다(사회법 제3권 제 37조 제7

항).한편,소 실업 여Ⅱ(ArbeitslosengeldⅡ)를 받는 자에 해서는 직업소개

행정 청이 민간에 직업소개를 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민간에 한 직업소개의 탁은 직업소개 체를 민간에 탁하는 방식(gesamte

Vermittlung an Dritte)과 부분 으로 탁하는 방식(Teilaufgaben der

Vermittlung)으로 구별된다. 자가 실업자가 고용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직업

인 목표로 하는 것인 반면,17)후자는 실업자의 고용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간

인 직업소개를 지원하는 방식에 해당한다.이에 해 자의 경우에는 탁된 자

의 인원수에 따른 비용 변상 이외에 직업소개가 이루어진 경우에 일반 으로 직업

소개자에게 일정보수가 지 된다.실업자가 고용 계를 개시한 후 6주가 지난 후에

보수의 반이 지 되고,6개월이 경과된 시 에 나머지 반의 보수가 지 된다.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구직자의 인원수에 따른 월정액의 보수가 민간 직업소개자에

게 지 된다.

이 제도의 실제에서의 활용 빈도를 보면,일부 직업소개가 민간에 탁된 자의 수

가 2004년에는 략 40만 명에 달했던 것에 비해,2006년에는 15만명 정도에 머무

르고 있다.고용을 목 으로 민간에 탁된 자의 경우에도 비슷한 하락세가 보이고

있다. 탁된 자의 수가 2004년에 26만 명 정도이던 것이 2006년에는 19만명 이하

로 낮아졌다.실업자의 연령별 구성비율과 비교하여 볼때,민간 직업소개 서비스에

탁된 자 가운데는 25세 이하 자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반 로 50세 이상

17) 2007  말 지  사  도 는 고 시  편    탁 도(Beauftragung von 

Traägem mit Eingliederungsma ahmen, 사  3  421 i)가 었 , 2008 는  상 

지 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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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2004 2005 2006

민간 직업 개   탁 - 396 202 150

민간 직업 개  체 탁 - 239 223 151

고 시  편   

 탁 도
17 19 36 34

장기실업자는 그 비율이 낮은 편이다.

한편,그 효과의 측면에서 본다면,여러 연구조사 결과에서는 이 제도에 한 회

의론이 여로 곳에서 제기되고 있다.민간에 탁된 실업자를 다른 유사 집단과 비

교했을 때 고용기회에 있어서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실업 여Ⅱ

(ArbeitslosengeldⅡ)를 받는 자의 경우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민간으로의 직업

소개 탁이 고용기회의 개선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민간 탁의

직업소개 효과가 미미한 것의 주된 원인으로는 계약상 보수의 형태가 꼽히고 있다.

직업소개에 성공했을 때 보수를 지 받게 되기 때문에,민간 직업소개자의 입장에

서는 탁된 실업자 직업소개의 가능성이 높은 자를 선별하여 그들에게만 집

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표 3-6>민간 직업소개에 탁된 인원수의 변화

(단 :천원)

자료 :김기선,2008

(2)직업소개 바우처

공공 민간 직업소개 서비스의 경쟁을 강화하기 해 2002년에 도입된 하나

의 제도로는 직업소개바우처(Vermittlungsgutschein)을 들 수 있다.이러한 이유에

서 직업소개바우처의 도입과 동시에 민간 직업소개자에 한 허가의무도 폐지되었

다.직업소개바우처는 최 2007년 말까지 시행될 정이었지만 3년이 연장되어

2010년 말까지 시행되는 것으로 그 기간이 연장되었다.직업소개바우처는 도입된

이후 몇 차례의 변경이 있었지만, 재에는 실업상태가 최소 2개월 이상(종 에는 6

주)지속된 자는 직업소개 청에 직업소개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다.실업 여 Ⅱ

(ArbeitslosengeldⅡ)를 받는 자는 이를 신청할 권리는 없지만,행정 청의 재량에

의해 받을 수 있다.

직업소개바우처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이를 가진 실업자는 민간 직업소개에

한 탁의 경우와는 달리 본인이 직 민간 직업소개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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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2004 2005~2007 2008  후

 실업상태 3개월 6주 2개월

1  보수  지 시 고 계 개시시 고 계 개시 후 6주

2  보수  지 시 고 계 개시 후 6개월

1  보수  액수 1,000

2  보수  액수

실업상태 6개월 지:

500

실업상태 6~9개월 지: 

1,000

실업상태가 9개월 상: 

1,500

1,000

 1,000

, 실업  는 

애 에  

청  재량에 라 

 1,500

간 직업소개자는 최소 주 15시간 이상의 일자리를 실업자에게 연계해 경우에 행

정 청으로부터 보수를 지 받는다.이 경우 보수는 두 차례에 걸쳐 분할 지 된다.

첫 번째 보수는 1,000유로이며,이는 2004년 말까지는 고용 계가 개시된 시 에 지

되었으나,2005년 이후로는 고용 개시 후 6주가 경과된 시 에 지 된다.이는 짧

은 기간의 고용을 연계해 주고 보수를 지 한다는 등의 악용 사례를 차단하기 한

것이다.두 번째 분할 보수 역시 1,000유로이며,이는 고용 개시 후 6개월이 지난

시 에 지 된다.그러나 2008년 이후 장기실업자나 장애가 있는 자의 경우에는 행

정 청의 재량에 의해 그 보수가 최 1,500유로가 될 수 있다.이는 2005～2007년

과 같이 보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민간 작업소개자의 입장에서는 고용가능성이 낮은

자에게 직업소개 노력을 행할 확률이 다는 을 고려한 것이다.

<표 3-7>직업소개바우처의 형태 변화

자료:김기선,2008

2003년 발행된 직업소개바우처가 략 50만장 수 이었으나,2006년에는 65만 장

을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뿐만 아니라 1회분 분할보수가 지 된 직업소개바우처

의 종수도 2002년 13,000종에서 2006년 63,000종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직업소개바우처와 련해서는 여러 연구조사에서 다소간 정 인 평가가 이루어

지고 있다. 컨 ,직업소개바우처를 소지했던 자가 체로 유사한 집단과 비교하

여 고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그 지만 그에 반해 직업소개바우처에

의한 고용 계가 다른 고용에 비해 그 고용기간이 짧다는 것은 문제 으로 지 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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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2003 2004 2005 2006

1  보수가

지  우처  수
13 35 54 50 63

<표 3-8>1회 분할보수가 지 된 바우처 수의 변화

<단 :천>

자료:김기선,2008

(3)인력알선소에 의한 근로자 견

인력알선소(Personal-Service-Agentur:PSA)에 의한 근로자 견은 하르츠개 의

핵심사항이었다고 할 수 있다.인력알선소는 실업자를 고용하여 이들의 직업소개를

목 으로 근로자 견을 행하고, 견이 없는 기간에는 그 직업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 으로 한다.하르츠개 에 의하면 사용자로서는 은 비용으로 인력알선소

에 의해 견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이어 그를 직 고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이를 통해 실업을 폭 감소시킬 수 있고,인력알선소에 고용

되니 견근로자의 정규직 노동시장으로의 복귀를 진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개

당시에는 최 100만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상되기도 하 다.

인력알선소는 일반 으로 각 고용사무소가 비용과 그 능력의 측면을 고려하여 선

발된 근로자 견허가를 받은 견사업주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에 의해 설치된

다.이 계약은 체로 2년 계약으로 체결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 계약기간이 연장

될 수도 있다.인력알선소는 법 으로 독립된 조직체이어야 한다.인력알선소는 오

로지 고용사무소의 제안에 따른 실업자들과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이후 이들을

각 사용사업주에게 견하게 된다.이 외의 근로자의 고용,채용은 허용되지 않는

다.이에 해 인력알선소는 행정 청으로부터 일정 액의 보수를 지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인력알선소 내의 근로자를 정규 고용으로 직업소개를 하는 경우에는

일정 성과 이 정해져 있다.다른 근로자 견의 경우와는 달리,인력알선소에 고용

된 근로자의 직업소개를 극 으로 지원하기 한 것이다.이 에서 인력알선소

에 의한 근로자 견은 근로자 견과 직업소개의 혼합 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직업소개를 목 으로 한 인력알선소에 의한 근로자 견은 도입 당시부터 커다란

비 에 직면하 었고, 한 실제에서도 차 그 효용성을 잃어가는 모습이다.2004

년 규모가 큰 인력알선소가 도산함으로써 그 이미지에 심 한 타격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그 활용 빈도 측면에서 2004년에 인력알선소에 고용되었던 자는 5만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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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2004 2005 2006

알 에 고  근  수 45 56 27 16

명이었으나,2006년에 그 수는 1만 6,000명으로 격히 감소하 다.더 나아가 2007

년 6월에는 인력알선소에 고용된 자의 수가 4,000명 미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9>인력알선소에 고용된 근로자 수의 변화

(단 :천명)

자료:김기선,2008

뿐만 아니라 지출된 비용과 비시켜 보면 고용정책 측면에서도 인력알선소에

의한 근로자 견은 성공 인 결과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인력알선소에 고용된

자 한 명당 지출되는 월 평균 액은 1,100유로에 달함에도 불구하고,인력알선소에

고용된 자의 고용기회 개선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인력알선소

에 고용된 것이 없는 자와의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는 실정이다.일부 연구 결과

에 따르면,인력알선소에 의한 근로자 견의 경우에 다른 근로자 견에 비하여 근

로자 견이 정규직 고용으로 연결되는 효과,소 연결효과(Klebeeffekt)가 약간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을 뿐이다.뿐만 아니라 이들 근로자에 의해 정규직 근로

자가 체되고 있다는 비 도 가해지고 있다.

이런 사정에 기 하여 인력알선소에 한 법률 규정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하르츠개 당시의 내용에 따르면,각 고용사무소는 최소 하나 이상의 인력알선소

를 설치할 의무를 지고 있었다. 한 이 에는 고용사무소가 견사업주와의 계약

을 통해 인력알선소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 고용사무소는 견사업

에 참여하는 방법이나 독자 으로 인력사무소를 설치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구사

회법 제3권 제37조의 c제3항 제4항).그러나 연정합의에 근거하여 2006년에

는,인력알선소를 설치할 것인지를 각 고용사무소의 재량에 맡겨둠으로써 각 고용

사무소에 한 인력알선소의 강행 설치의무를 폐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다.독일의 고용서비스 민간 탁사업 분석

(1)효과 인 ‘인센티 메커니즘’의 구축 조건의 충족 여부

첫째,독일은 민간고용서비스시장에 한 진입·탈퇴는 자유롭지만 아직 경쟁 인

민간고용서비스 시장구조의 조성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독일은 고용서비스 민간 탁사업을 2006년부터 시범 실시한 이래 민간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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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

1  

계약

간

민간  

1개 당 

연평균 

고객수

직  1 당 탁비  지 체계 (€)

계 착수

과보 스

취업시

13주

고 지

시

26주

고 지

시

ARGE(Nurember

g) (시 사업)

2

(2006-

2008)

1,000
4,550

(100%)

2,950

(65%)

350

(9%)

650

(13%)

600

(13%)

ARGE 편

(Nuremberg)

(시 사업)

2

(2008-

2010)

1,000
4,750

(100%)

2,194

(50%)
-

1,188

(25%)

1,188

(25%)

ARGE(Munich) 

(시 사업)

2

(2007-

2009)

2,000
4,400

(100%)

2,450

(58%)

450

(10%)

750

(16%)

750

(16%)

한 탁기 은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해 결정하여 민간 탁시장을 경쟁 으로 만들

고자 하 으나 시범사업에서는 각 시범사업지역에 1개소의 민간 탁기 만을 선정

하여 민간 탁기 이 당해 지역 내에서 독 지 를 가지고 탁받은 구직자에게

고용서비스를 제공하 다.다만 종 에 공공부문이 담당하던 업무를 탁받았기 때

문에 공공고용서비스기 과는 경쟁 인 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독일은 고용서비스의 민간 탁제도를 시범 으로 도입하기 이 인 2002년 4월에

취업알선바우처제도를 도입하 다.취업알선바우처제도는 연방고용청이 실직 후 3

개월(2005년 1월부터는 실직 후 6주)이 지난 실업자에게 3개월간 유효하는 취업알

선바우처를 발 하고,바우처를 발 받은 실업자는 본인이 원하는 민간고용서비스

기 을 찾아가 바우처를 제시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 으며,

민간고용서비스기 은 바우처를 소지한 실업자를 유치하여 사회보장의 용을 받는

곳에 취업을 시키고 취업 후 3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면 연방고용청에 취업성공비

용을 청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취업알선바우처제도를 발 받은 실업자를 유치한

민간고용서비스기 이 6천여 개소에 이르 던 을 고려하면(김기선,2008)취업알

선바우처제도는 민간고용서비스시장을 경쟁 으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

으로 평가된다.

둘째,독일은 탁사업 참여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 으로 유도할 인센티 메

커니즘의 구축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먼 독일은 민간 탁사업에 경쟁력 있는 민간고용서비스기 을 참여시키기 해

<표 3-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1명의 실업자를 민간기 에 탁하는 비용이 원화

로 700여만 원에 달하는 높은 수 을 유지하고 있다.

<표 3-10>독일의 민간 탁사업별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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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uremberg 

등 6개 지역)

2

(2007-

2010)

700
3,050

(100%)

950

(30%)
-

1,050

(35%)

1,050

(35%)

자료:독일 연방고용청(BA)내부자료

한 민간기 이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 으로 제공할 유인을 갖도록 탁수수료

지불체계를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다.<표 3-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3개 시범사업

의 경우에는 착수 의 비 이 50-65%의 높은 수 이었고 성과 의 비 이 상

으로 낮았으나 BA(Nuremberg등 6개 지역)사업의 경우에는 착수 의 비 을 20%

이하로 폭 낮추는 신 성과 의 비 을 80% 이상으로 높여 취업성과를 유인하

기 한 장치를 강화하 다. 한 취업성과 을 지 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취업에

성공하면 1차로 취업성공 보 스를 지 하고,취업 후 13주가 지난 시 까지 고용

이 유지되고 있으면 고용유지노력에 한 가로 2차 보 스를 지 하며,취업 후

26주가 지난 시 까지 고용이 유지되고 있으면 3차 보 스를 지 하고 있다.그러

나 취업 후 바로 지 하는 1차 성과 의 비 은 높지 않고 취업 후 13주 26주

후까지 고용이 유지되는 경우에 지 하는 2차와 3차 성과 의 비 이 상 으로

높아 취업 이후에도 고용유지를 한 서비스를 지속 으로 제공하도록 유인하는

탁수수료 지 체계를 갖추고 있다.

셋째,독일은 민간 탁기 이 안정 인 경 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측

면에서의 조건도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으나 호주나 국에 비해서는 미흡한 것으

로 평가된다. 탁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되 사업성과가 좋으면 계약기간을 자동연

장해주고 있고,1개소의 민간 탁기 에 연평균 700-2,000명 정도의 고객을 확보해

주어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 탁사업을 상당히 안정

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효율 인 ‘정보 메커니즘’의 구축 조건의 충족 여부

첫째,독일은 구직자에 한 ‘크리 ’과 ‘킹’ 상을 방하기 한 장치를 마련

하는 조건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으나 허 이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

독일의 공공고용서비스 민간 탁사업에서는 연방고용청이 실업기간이 일정기간

이상 되는 취약실업자를 민간기 에 할당하고 있다.<표 3-10>의 4개 민간 탁사

업 3개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실업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실업자를 민간 탁기

에 탁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 고,BA(Nuremberg등 6개 지역) 탁사업은

실업기간 4주 미만의 단기실업자를 민간기 에 탁하 다.그러나 탁받은 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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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간에도 재취업의 어려움이 달라 상 으로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를 방치하는

‘킹’상과 취업하기 손쉬운 구직자를 골라내는 ‘크리 ’ 상을 제 로 방하기

한 인센티 메카니즘은 잘 발달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취업알선바우처제도의 경우 실직 후 3개월이 지나면 바우처를 발 받을 수 있고,

민간기 은 바우처를 소지한 구직자 에서 상 으로 취업하기 쉬운 구직자를

극 유치하고 취업하기 어려운 구직자를 기피할 수 있다.이러한 문제를 방하기

해 구직자가 민간기 에 바우처를 제시하고 고용서비스를 받아 취업을 하면 구직

자의 실업기간과 연계하여 최 1,500유로에서 최고 2,500유로까지 차등 으로 지

하여 ‘크리 ’과 ‘킹’을 방하고자 하 으나 2005년부터는 구직자의 실업기간과

계없이 2,000유로로 통일하여 지 하 다.그러나 이러한 바우처 요 지불체계가

‘크리 ’과 ‘킹’의 문제를 야기하자 2008년부터는 다시 종 처럼 실업기간에 따라

차등지 하여 취약계층의 취업을 해 민간고용서비스기 이 더 많은 노력을 하도

록 유인하고자 하 다.

둘째,독일은 정부가 수탁기 의 고용서비스의 내용,성과,비용 등에 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악할 수 있는 제도 장치의 마련 측면의 조건이 미흡한 것으

로 평가된다.

독일은 공공고용서비스의 민간 탁사업이 아직 일부지역에서 소규모로 이루어지

고 있어 연방고용청이 몇 개소의 민간 탁기 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은 상태에 있다.그래서 연방고용청과 민간 탁기 간의 정보의 비 칭문제가

아직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단되나 향후 민간고용서비스가 확 되게

된다면 정보의 비 칭 문제를 최소화하기 한 제도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으

로 보인다.

구직자와 고용서비스기 간의 정보의 비 칭문제를 최소화하기 해 취업알선바

우처제도의 경우 바우처의 유효기간을 3개월로 한정하여 구직활동을 진하고자 하

다.그러나 BA를 심으로 한 공공고용서비스기 의 통이 강하고,BA 직원들

의 민간 탁 취업알선바우처제도에 한 반감이 강하여 취업알선바우처를 발

받은 구직자 민간고용서비스기 에 한 모니터링 체계가 잘 발달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독일은 구직자에게는 구직활동과 실업 여 는 실업부조와 연계하는 능동

화 조치와 상호의무(mutualobligation)를 2003년부터 강화하고 있으나 실업자에

한 충실한 보호의 통이 강하여 미국가에 비하여 능동화 조치의 강도가 강하지

는 않은 것으로 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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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합리 인 ‘통제 메커니즘’의 구축 조건의 충족 여부

첫째,독일은 민간 탁사업이 아직 기 단계에 있어 민간 탁사업의 거래비용의

최소화를 한 산시스템을 개발하여 운 하고 있지는 않으나 민간수탁기 에 BA

직원 1명을 견하여 민간수탁기 의 서비스 내용과 방법,취업 성과 등을 실시간

으로 악하고 있어 수탁기 과의 정보의 비 칭문제에 잘 처하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독일은 공공고용서비스의 민간 탁이 아직 기단계에 있고 규모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민간 탁사업의 거래비용이 크게 발생할 소지가 별로 없다.이에 따라 민간

수탁기 의 성과를 체계 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으며,공개

경쟁입찰제도도 아직 기 단계에 있다.그러나 향후 민간 탁사업이 확 되게 되

면 거래비용의 최소화를 한 제도 장치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취업알선바우처제도의 경우 6,000여 개소가 넘는 민간기 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

에 거래비용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취업알선바우처제도의 도입

이후 세한 민간기 이 난립하여 바우처를 발 받은 구직자를 경쟁 으로 유치하

고 있어 민간고용서비스기 에 한 반 인 모니터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이상 ,2009).취업알선바우처제도가 기 보다 낮은 활용도와 낮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은 문 인 민간고용서비스시장의 질 발 을 가져올 수 있도록 취업알선

바우처제도에 참가하는 민간기 에 한 평가 모니터링 체계를 제 로 갖추지

못한 데에도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독일의 고용서비스 개 의 핵심이 고용서비스의 유연성과 효과성 증진이기

때문에 독일은 민간수탁기 이 자율 으로 창의 인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자율성 부여 이후 민간수탁기 이나 취업알선바우처를 발 받은

구직자에 한 체계 인 모니터링과 평가시스템은 아직 잘 발달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4.네덜란드의 공공고용서비스 민간 탁사업 사례

가.개요

네덜란드의 실업자 상 소득보장제도는 실업 여와 사회부조로 이루어져 있다.

실업자가 실업 여의 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혹은 실업 여를 소진한 경우

자산조사를 거쳐 사회부조 수 요건을 충족하면 지방정부(지자체)에서 운 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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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조를 받을 수 있다.지자체는 사회부조제도의 운 과 사회부조 수 자에 한

활성화 정책을 리하며,그 재원은 앙정부에서 부담하고 있다.

2002년 SUWI(StructurefortheAdministrationofWorkandIncome)법의 시행

에 따라 기존의 5개의 부문별 사회보험기구가 UWV라는 단일 사회보험 리기 으

로 통합되었다.UWV는 실업보험 여,상병 여 등의 사회보험 로그램을 장하

며,실업보험 여와 상병 여 수 자의 노동시장 재통합을 책임지고 있다.

한 SUWI개 으로 인해 기존의 PES조직이 분할되어 없어지고 새로운 고용센

터인 CWI(CentresforWorkandincome)가 국 으로 설치되었다.CWI는 모든

구직자가 최 로 하는 고용센터이며,구직자 유형 분류,사회보험 자료 수집,

취업이 용이한 구직자에 한 일자리 알선,노동시장정보 데이터베이스 리 등이

주된 임무이다.CWI는 재 구직자를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있는데,취업이 용

이한 구직자는 범주 A,복수의 취업 장벽을 가진 구직자는 범주 B로 분류한다.범

주 A에 속하는 구직자는 6개월 이내에 취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되는 사람으

로 이들에 한 기본 인 고용서비스는 CWI가 담당한다.반면에 범주 B로 분류된

구직자와 6개월 동안 CWI에서 제공한 고용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구

직자는 실업 여 수 자인 경우에는 UWV,사회부조 수 자인 경우에는 지방정부

의 사례 리자에게 넘겨진다.

<표 3-11>네덜란드의 고용서비스 달체계

여 수 자 유형

사회부조 실업 여 장애 여

여 지 과

민간 탁 할기
지자체 UWV

구직자의

최 기
CWI

취업 장애

구직자의 재통합
민간 서비스 제공자

주 :2009년 1월 1일부터는 CWI가 UWV에 흡수되어 UWV로 통합되었음.

자료 :BruttelandSol,2006

UWV와 지방정부는 각각 사회보험 수 자와 사회부조 수 자의 노동시장 재통합

을 책임지고 있지만,실제 이 업무는 민간 고용서비스기 이 탁을 받아 수행하고

있다. 기에는 지방정부의 경우 사회부조 수 자에 한 재통합 로그램의 70%를

의무 으로 민간 고용서비스기 에 탁하도록 되어 있었다.그런데 2004년 새로운

사회부조법의 시행과 함께 지방정부의 정책권한과 재정 자율성이 증가하 고,지

방정부의 정치 압력에 의해 2006년부터는 민간 탁 여부에 한 의사결정을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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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호주와 함께 고용서비스 개 을 선도하고 있는 국가인데,2009년 1월

1일부터는 CWI와 UWV를 원스톱 서비스를 해 UWV로 통합하여 하나의 커

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CWI와 UWV의 통합으로 인해 공공고용서비스의 역할은

이 에 비해 강화될 것으로 망된다.

이런 배경 하에서 여기서는 네덜란드의 고용서비스 민간 탁시장을 구체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2000년 에 들어 네덜란드는 고용서비스 민간 탁의 실험실이라

고 부를 정도로 다양한 제도와 로그램이 시도되어 왔다.이러한 네덜란드의 정책

경험은 우리에게 유용한 시사 을 것이다.18)

나.UWV의 재통합시장

(1)실업자 로 일링과 재통합 서비스

네덜란드에서 실업자가 실업보험 여 혹은 상병 여를 받기 해서는 먼 CWI

를 방문하여 등록을 해야만 한다.그러면 CWI의 상담원은 실업자가 여 신청을

하기 에 공식 인 구직자 유형 분류 검사를 실시한다.당 이 구직자 유형 분류

는 칸스미터(Kansmeter)라는 유형 분류 로그램을 이용하 는데,검사를 통해 구

직자를 4단계로 분류하 다.구체 으로 실업자는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용이한 정

도(노동시장에서의 거리)에 따라 4단계로 구분되는데,1단계에 속하는 실업자는 집

인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구직이 용이한 실업자를 말한다.반면

에 4단계에 속하는 실업자는 1년 내에 취업하기가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고 단이

되는 실업자를 의미한다.이러한 유형 분류를 통해 1단계에 속하는 실업자는 CWI

에서 기본 인 고용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한편 2∼4단계에 속하는 실업자는 실

업 여 수 자인 경우에는 UWV,사회부조 수 자인 경우에는 지자체의 사례 리

자에게 보내지고,담당 사례 리자는 그 실업자에 합한 재통합 서비스를 배정하

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재통합 서비스는 사례 리,검사,재활,직업훈련,구직활동훈련,의무 근로 경

험,취업알선 고용유지 서비스 등의 다양한 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네덜란드

의 재통합시장에서는 재통합 경로(trajectory)라고 하는 일종의 재통합 서비스 패키

지가 제공되고 있다.만일 UWV 혹은 지자체가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반 인 재

18)네덜란드 사례는 Finn(2008,2009),Sol(2008)등의 기존연구와 2010년 6월의 네덜란드 해외출장에

서 수집한 자료와 문가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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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경로 서비스를 구매하게 되면,여기에는 사례 리 서비스까지 포함된다.혹은

UWV 혹은 지자체의 사례 리자는 자신이 담당하는 구직자를 해 모듈식 구매를

통해 부분 인 재통합 서비스만을 탁할 수도 있다.

CWI가 기존에 사용하 던 구직자 유형 분류 로그램은 도입 이후 부 한 유

형 분류와 킹 상의 발생으로 인해 많은 비 을 받게 된다. 를 들어, 로그램

도입 기에는 2∼4단계로 분류가 된 구직자 가운데 거의 70%가 4단계로 분류가

되어,UWV와 지자체의 사례 리자에게는 이들에게 별다른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이 로그램은 구직자 특성의 핵심 요인

들을 악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완 한 측력으로 인해 비 을 받았고,종종

UWV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 탁기 은 자체 으로 추가 인 검사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 다.

이런 비 에 직면하여 기존의 칸스미터 로그램은 폐지가 되었고,그 신에

2007년부터는 독자 인 구직활동 역량에 따라 보다 단순하게 2단계로 구직자 유형

을 구분하는 로그램이 사용되고 있다.새로운 로그램에 의하면 범주 A로 분류

된 구직자는 바로 취업이 가능한 자를 의미하며,범주 B에 속하는 구직자는 취업

비를 필요로 하는 자를 말하며 여 수 의 형태에 따라 UWV혹은 지자체에 이

이 된다.이 에 비해 구직자 유형 분류를 단순화한 이유는 구직자를 즉각 으로

범주화하는 것을 지양하고,구직자가 구직활동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장애를 겪을 경

우 CWI상담원으로 하여 그 정보에 입각해서 하게 구직자의 고용 가능성에

해 재평가를 할 수 있도록 유연성 있게 로그램을 운용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2)UWV재통합시장의 발

네덜란드의 재통합시장에서 UWV는 단일 기 으로는 가장 큰 구매자이고,재통

합시장의 발 을 이끌어 가고 있다.1990년 후반에 사회보험기 들이 민간 고용

서비스기 과 계약을 맺고 고용서비스의 민간 탁을 실시하기는 하 지만,첫 번째

국 인 규모의 공개 입찰은 2000년에 시작되었고,이후 UWV는 2002년부터 2008

년 동안에 16차례의 입찰 라운드를 실시하 다.

각 입찰 라운드에 참여하는 기 들은 특정 집단,부문,지역 등을 목표 상으로

하는 고용서비스 입찰 견 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한때 UWV는 목표 집단을

48개의 범주로 세분화되기도 하 는데,목표 집단이 직면하는 취업 애로의 정도와

입찰 가격을 연계함으로써 크리 의 가능성을 이려는 시도를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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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WV는 입찰 라운드에 한 경험을 축 하면서,입찰방식을 설계하거나 계약을

리하는 방식에 있어 지속 인 개선을 추진하 다.호주를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

도 마찬가지이지만 공개 입찰방식을 통해 민간 탁을 실시하는 경우 도입 기에는

많은 시행착오와 함께 구매기 은 물론 서비스 제공기 도 상당한 거래비용을 치러

야만 하 다.한 로 단시일에 많은 수의 입찰 제안서들을 작성하고 심사하는 데

에는 상당한 시간과 자원이 동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이런 기의 정책 경험

을 바탕으로 UWV는 입찰 비와 시행에 따른 행정 인 부담을 경감하고,보다 안

정 인 조달 환경을 조성하고, 탁수수료 지불체계에 있어 성과 의 비 을 높이

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UWV가 실시하는 입찰에서는 참여 기 들이 재통합 경로 로그램의 평균 비용,

안정 인 직장에의 알선율 목표치 등을 제안서에 포함시켜야만 한다.19)따라서 참

여 기 들이 로그램의 비용과 목표로 하는 성과 수 에 해 독자 인 단을 하

고 제시하면,구매기 이 그 제안을 근거로 하여 입찰자들을 선택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기 입찰 라운드에서는 계약기간이 1년이었다.그러나 2004년부터 UWV는 특정

목표 집단에 한 고용서비스 민간 탁에 해서는 2년의 계약기간을 허용하 고,

성과가 높은 민간 탁기 에 해서는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실시하 다.

UWV가 실시하는 민간 탁 계약의 일차 인 목표는 서비스 상자를 안정 인

직장에 취업시키는 데에 있다.이 목표를 달성하기 해 기 계약기간에는 ‘성과가

없으면 보상이 감소하는’원리(nocure,lesspay)에 입각하여 탁수수료 지불체계

가 마련되어 운용되었다.성과가 없으면 보상이 감소하는 방식의 계약이란 만일 서

비스 상자를 안정 인 직장에 취업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당 계약에서 제시하

던 재통합 경로 로그램의 비용을 부 회수할 수 없게 되는 방식을 말한다.통상

민간 탁기 은 서비스 상자가 취업을 하더라도 6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맺고

그 직장에서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에만 취업성과 을 받게 된다.근로계

약이 6개월 이상의 장기인 경우에는 보다 높은 취업성과 을 받을 수 있다. 한

민간 탁기 이 당 목표로 했던 알선율을 과하거나 신속하게 달성할 경우에도

재정 인센티 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설계되었는데,이러한 인센티 는 특

정 목표 집단이 직면하는 취업 장벽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다.

2003년에는 취업성과 을 보다 강조하는 계약 방식으로 ‘성과가 없으면 보상이 없

는’계약 방식(nocure,nopay)이 도입되었다.물론 이 계약은 상 으로 취업이

용이한 구직자를 상으로 할 경우의 계약이며,2004년에는 체 재통합 경로 로

19)목표 알선율의 하한은 UWV에 의해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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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 가운데 약 40% 정도가 이 방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다.나머지 재통합 경로

로그램은 착수 과 성과 을 함께 제공하는 방식이다.구체 으로, 탁수수료의

10∼20%는 개인행동계획이 작성된 직후에 지 되고,사업 시행 6개월 후에 다시

40%가 지 되며,마지막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맺은 직장에서 2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할 경우에 나머지 40∼50%의 성과 이 제공된다.

UWV는 입찰에서 가격경쟁을 강조하 는데,이로 인해 계약이 체결된 재통합 경

로의 평균비용은 2007년에는 2,800∼3,500유로 수 으로 하락하게 된다.가격경쟁

을 강조하면서 탁수수료의 평균비용은 하락하는 효과를 보 지만, 탁기 이나

문가들은 탁수수료의 하락과 단기 취업 결과에만 을 두는 방식은 장기

인 훈련과 같이 비용이 많이 드는 서비스 로그램을 제거하여 재통합 경로 로그

램의 질을 하락시킬 수도 있다는 비 을 제기하 다.이러한 비 에 직면하여 네덜

란드 정부와 UWV는 2004년에 추가 인 훈련 산을 편성하게 된다.

당 UWV는 입찰 계약에 있어 민간 탁기 들 간의 경쟁을 진하고 새로운 민

간서비스기 의 진입을 해 진입장벽을 낮추려는 노력을 하 다.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소수의 규모 탁업체가 표 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통합시장에서

새로운 민간서비스기 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이러한 상황

은 결국 2004년에 개인재통합 약(IROs:IndividualReintegrationAgreements)이

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게 된 계기로 작용하 다.

다.개인재통합 약(IROs)의 도입과 최근 동향

(1)개인별 재통합 약의 도입

이상 인 재통합시장에서는 재통합 서비스는 서비스 상자의 요구와 상황에 맞

게 맞춤식으로 제공되어야 하며,서비스 상자는 자신에게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기 을 선택할 권리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그러나 실에서는 재통합 서비스를 받

는 구직자의 선택권은 제한되어 있다.그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한 표 화되어

개인별 특성이나 요구에 합하게 제공되지 않는 실정이다.이 게 재통합 서비스

가 표 화되고 서비스 기 에 한 선택권이 제한되어 있다는 비 이 기차게 제

기되면서,UWV는 2004년 1월부터 개인재통합 약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이 제도에 의하면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서비스 상자는 우선 자신이 선택한

민간서비스기 과 함께 개인행동계획을 의하고,그 약이 UWV의 승인을 받게

되면 UWV는 그를 신하여 민간서비스기 과 계약을 맺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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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재통합 약 경로(IRO trajectory)의 계약기간은 최 2년이며,통상 인 탁

비용은 최 5,000유로이다.취업 장애요인이 심각한 서비스 상자에 한해서는

탁비용이 7,500유로까지 올라가며, 외 인 경우에는 이 한도가 더 높아질 수도

있다.개인재통합 약은 성과가 없으면 보상이 감소하는 탁수수료 지불체계로 운

용이 된다.구체 으로 개인행동계획의 실시 직후에 20%가 지불되고,6개월의 로

그램 참여 이후에 30%가 지불되며,안정된 직장에 취업한 경우에 한해 나머지 50%

가 지불된다.이러한 기본 인 지불체계 하에서,취업이 어려운 서비스 상자에

해서는 착수 의 비 을 높이는 방식으로 지불체계가 조정되기도 한다.앞에서 통

상 인 탁비용은 최 5,000유로라고 하 지만,실제 2007년의 경우 평균 탁비

용은 4,500유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재통합 약은 당 상과는 달리 성공리에 제도가 도입되어,도입 기부터

많은 서비스 상자들이 입찰을 통한 재통합 경로 로그램에 참여하기보다는 개인

재통합 약 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이 게 개인재통합 약이 유행하게 되면서,

소규모 탁업체들이 속하게 증가하게 되었고 UWV와 계약을 맺은 탁업체의

숫자는 2003년에 100개 미만이었지만 2007년 후반에 이르러서는 무려 1,960개로

증하 다.이들 탁업체 가운데 약 1,700개는 개인재통합 약 로그램만을 제공하

다.그리고 1,500개 정도의 탁업체는 10명에서 15명 정도의 상자만을 리하

는 1인 서비스 제공자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네덜란드에서는 고용서비스 제공자

등록에 한 규제가 거의 없다는 에도 기인하며,규제가 미비함에 따라 일부에서

는 세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로그램의 품질에 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

다.

네덜란드에서 개인재통합 약의 확산은 구직자의 권한과 선택권을 강화시키는 계

기가 되었고, 한 UWV재통합시장의 지형을 변화시키는 계기로도 작용하 다.기

존의 입찰방식을 고수하 던 규모 민간 탁업체도 모집인원이 어들게 되면서

사업 내용을 재편하고 개인재통합 약 로그램을 제공하기 시작하 다.이 게 개

인재통합 약의 성공 인 확산으로 인해 UWV는 2008년 4월에 새로운 고용서비스

구매제도를 도입하면서 계약체제를 새롭게 바꾸게 된다.

(2)새로운 고용서비스 구매제도

2008년 4월에 새롭게 도입된 구매제도에 의하면,모든 고용서비스 제공자는

UWV의 승인업체로 등록하기 해 UWV가 설정한 서비스 제공과정과 성과에

한 요구조건을 충족해야만 한다.이러한 요구조건과 승인업체 등록을 의무화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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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일면에는 앞에서 언 했던 소규모 세업체의 난립을 막아보자는 의도도 있다

고 본다.UWV는 각 지역에서 150∼200개 정도의 탁업체를 선택하고,이들 업체

는 개인재통합 약 형식의 면 인 재통합 경로 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아

래 표에 제시되어 있는 서비스의 부 혹은 일부를 선택 으로 제공할 수 있다.

UWV는 아래 각각의 서비스에 해 최 한도의 탁비용을 설정하 고, 탁업체

는 그 한도 내에서 자신의 탁비용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다.

다음 표를 보면 구직활동과 알선을 제외하고는 모두 취업성과 을 지 하지 않고

탁비용을 환불하는 방식으로 지불체계가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반면에 구

직활동과 알선 서비스는 으로 취업성과에 따라 탁수수료가 제공되도록 지불

체계가 설계되어 있다. 한 신속하게 취업을 시키는 경우,보다 안정 인 직장에

취업을 시키는 경우,그리고 임 수 이 높아 더 이상 실업 여를 수 하지 않아

도 되는 직장에 취업을 시킬 경우에는 추가 인 보 스가 제공된다.

<표 3-12>UWV재통합시장의 서비스 기간과 수수료 지불체계

서비스 내용 서비스 기간 수수료 한도

신체 장애 평가 4주 1,000유로

신체 역량 강화 14주 2,500유로

정신 건강 장애 평가 4주 1,500유로

정신 건강 역량 강화 14주 3,250유로

노동시장 입문 10주 1,750유로

구직활동과 알선

22주 2,500유로(6개월 근로계약)

<보 스>

·1,250유로(16주 내에 알선한 경우)

·1,000유로(12개월 근로계약의 경우)

·500유로( 여제도에서 탈출한 경우)

자료 :Finn,2009

라.네덜란드의 민간 탁사업 분석

(1)효과 인 ‘인센티 메커니즘’의 구축 조건의 충족 여부

첫째,네덜란드의 재통합시장은 진입·탈퇴가 자유롭고 매우 경쟁 인 것으로 평가

된다.고용서비스 민간 탁시장에는 다양한 모형이 존재한다.하나의 규모 주계약

자가 모든 복지 여 수 자들을 상으로 장기간의 탁계약기간 동안 고용서비스

를 제공하도록 계약을 맺는 모형도 생각해 볼 수 있고,이와 조 으로 소규모의

많은 계약자들이 은 수의 고객들을 상으로 비교 단기간의 탁계약기간 동안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모형도 있다.네덜란드는 2002년부터 후자의 모형을 채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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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이는 민간 탁에 따르는 크리 의 험에 응하고 문성을 가진 소규모

민간고용서비스기 에게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해주기 해서 다.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공개경쟁입찰모형에 따르는 거래비용은 제도 도입

기에는 상당한 수 이었다.특히 입찰 비에 따른 비용과 시간 등 행정 비용은

문성을 가진 소규모 민간고용서비스기 들에게 시장진입에의 걸림돌로 작용을 하

다.그런데 2004년부터 시행된 일종의 바우처 제도인 개인재통합 약은 네덜란드

의 고용서비스시장에 보다 많은 경쟁자들을 참여시키고 수요자의 선택의 폭을 확

하여 고용서비스시장을 보다 경쟁 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네덜란드에서는 개

인재통합 약제도가 유행하게 되면서,고용서비스시장의 진입장벽이 제거되고 소규

모 민간서비스기 이 증하게 되었다.20)개인재통합 약제도의 도입 이후 UWV와

계약을 맺은 민간서비스기 의 수가 2004년에는 100개 미만이었지만,2007년 후반

에는 무려 1,960개로 폭발 으로 증가하 다.

둘째,네덜란드는 민간고용서비스기 에게 민간 탁사업에 참여할 동기를 부여하

고, 탁계약의 체결 이후 지속 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탁비용의 지

불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단된다.

를 들어,통상 인 개인재통합 약 경로(IRO trajectory)의 경우 탁비용은 최

5,000유로이다.취업 장애요인이 심각하다고 단되는 수요자에 한해서는 탁비

용이 7,500유로까지 올라가며, 외 인 경우에는 탁비용의 한도가 더 높아질 수

도 있다.

상 으로 취업이 용이한 구직자를 상으로 하는 민간 탁의 경우에는 성과가

없으면 보상이 없는 계약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통상 집 인 지원이 필요하다

고 단되는 구직자를 상으로 하는 민간 탁사업은 성과가 없으면 보상이 감소하

는 방식,즉 착수 과 성과 을 함께 제공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진다.구체

으로 개인행동계획의 실시 직후에 20%가 지불되고, 로그램에 참여한 지 6개월이

되면 30%가 지불되며,안정된 직장에 취업한 경우에 한해 나머지 50%의 성과 이

지불된다.여기서 안정 인 직장에의 취업이란 최소 6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맺은

직장에서 2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이런 기본 인 지불체계 하

에서 취업에의 장애가 보다 심각한 구직자에 한 민간 탁에 해서는 착수 의

비 을 높이는 방식으로 지불체계가 조정되기도 한다.

그러나 호주에서와 마찬가지로 네덜란드에서도 2개월이라는 취업 후 비교 단기

간의 성과를 기 으로 성과를 평가하기 때문에 단기간 취업 결과에만 을 두는

20)그러나 개인재통합 약이 실시되지 않고 있는 지자체 재통합시장에서는 소규모 민간고용서비스기

들이 여 히 높은 수 의 거래비용을 감당해야만 한다.



- 59 -

방식은 훈련과 같이 비용이 많은 서비스 로그램의 제공이 소홀해지는 문제를 안

고 있다.이러한 문제 은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취업우선 략을 추구하는 국가에서

는 필연 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본다.

셋째,네덜란드에서는 호주와는 달리 각 수탁기 에 배정된 고객의 규모를 일정

수 으로 보장해주지 않고 있다.2002년부터 네덜란드 정부는 UWV와 지자체의 경

우 부분의 재통합 로그램을 의무 으로 민간 고용서비스기 에 탁하도록 하

여 재통합시장의 발 을 도모하 지만,그 다고 해서 각 수탁기 에게 일정한 수

의 고객을 보장해주는 정책은 실시하지 않았다. 탁계약기간에 있어서도 기에는

계약기간이 1년이었지만,2004년부터 UWV는 특정 목표 집단에 한 고용서비스

민간 탁에 해서는 2년의 계약기간을 허용하고 있다.개인재통합 약의 계약기간

도 최 2년이다.이는 호주의 탁계약기간 3년, 국의 탁계약기간 5년에 비해

상 으로 짧은 기간이며,이 게 짧은 탁기간은 재통합시장에서 제공되는 서비

스 품질의 하락을 래할 수도 있다는 에서 네덜란드 재통합시장 모형의 단 으

로 지 된다.

(2)효율 인 ‘정보메커니즘’의 구축 조건의 충족 여부

첫째,네덜란드는 재통합시장에서 구직자에 한 크리 과 킹 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한 제도 장치를 어느 정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당

CWI는 칸스미터(Kansmeter)라고 하는 4단계의 구직자 유형 분류 로그램을 이용

하 다가 불완 한 측력으로 많은 비 을 받게 되면서 최근에는 구직활동 역량에

따라 보다 단순하게 2단계로 구직자 유형을 구분하는 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재 CWI는 구직자를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있는데,범주 A에 속하는

구직자는 6개월 이내에 취업을 할 수 있다고 기 되는 자로 이들에 한 기본 인

고용서비스는 CWI가 자체 으로 담당한다.반면에 복수의 취업 장벽으로 인해 6개

월 이상 구직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단되는 구직자는 범주 B에 속하게 된다.이

게 범주 B에 속한다고 분류가 된 구직자와 6개월 동안 CWI에서 제공한 서비스

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구직자는 실업 여 수 자인가 아니면 사회부

조 수 자인가에 따라 각각 UWV와 지자체에 넘겨지게 된다.UWV와 지자체가 노

동시장 재통합을 책임지고 있다고 하지만,실제 이 업무는 부분 민간고용서비스

기 이 탁을 받아 수행하고 있기에,취업이 어려운 취약구직자를 우선 으로 민

간에 탁하는 제도 장치를 갖추고 있다.그리고 취업 장애가 심각한 구직자일수

록 1인당 탁비용과 성과 을 더 높게 책정해주는 방식으로 탁비용 지불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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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하고 있어 크리 과 킹 상을 이기 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둘째,재통합시장의 투명성과 련하여 네덜란드의 민간고용서비스 회는 자체

으로 품질인증제를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다.네덜란드의 사회고용부(SZW)는 재통

합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해 극 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을 취하지 않고

있다.따라서 서비스 구매자와 사용자가 민간서비스기 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

과 성과에 해 악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비 이 꾸 히 제기되었다.이

게 공 인 민간고용서비스 평가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에,Borea라는 민간고용서비

스 회는 회원사를 해 자체 으로 품질인증제(keurmerk)를 2002년부터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다.21)

품질인증제는 13개의 성과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여기에는 서비스 효율성,성

과,직원의 역량과 개발,고객만족도,고객 라이버시와 불만 처리 차 등이 포함

되어 있다.이들 성과지표에 해 각 회원사는 일 년에 2번 품질인증을 받기 해

평가를 받게 된다.이 평가에서 한 번 기 에 미달하는 회원사는 개선안을 마련하

여 실시하여야 하고,만일 두 번째로 기 에 미달하게 되면 품질인증 자체가 취소

가 된다.민간고용서비스 회가 자체 으로 실시하는 품질인증제는 네덜란드 정부

가 공식 으로 인증하는 제도는 아니지만 민간 탁사업의 사업자 선정에 있어 향

력을 미치고 있다.

셋째,네덜란드는 UWV가 실업 여 수 자격자의 구직활동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최근 능동화 조치를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다.이런 측면에서 네덜란드는 구직자의

구직노력 여부를 정확하게 악할 수 있는 제도 장치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된다. 를 들어,재통합 경로 로그램이 시행되는 동안 UWV의 재통합 코치

는 구직자의 활동에 해 보고를 받고 모니터링을 실시하며,필요하다면 구직자와

면담을 거친 후 로그램의 조정을 하게 된다.만일 재통합 코치가 단하기에 구

직자가 정해진 로그램에 참석을 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면,그 구직자는 제재를 받게 되고 여는 삭감이 된다.보통 정해진 기간 동안

10∼20%의 여 삭감이 이루어지는데,제재 기간은 제재의 성격과 이 에 제재를

받은 경험이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지자체의 경우에도 2004년부터 새로운 사회

부조법이 시행되고 사회부조 산제도가 실시되면서,사회부조 수 자 수를 이기

해 취업우선 략을 추진하면서 수 자의 구직활동에 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21)Borea는 2000년에 설립되었고,2007년부터 Boaborea로 명칭을 변경하 다.2007년 재 회원사는

150개로 회원사 체의 시장 유율은 재통합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Finn,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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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합리 인 ‘통제 메커니즘’의 구축 조건의 충족 여부

첫째,호주에서는 주계약자 제도를 도입하여 거래비용을 낮추고 있고,최근 국

에서도 유연뉴딜 로그램이 실시되면서 주계약자 모형이 도입되었지만,네덜란드

에서는 아직 그런 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있다.네덜란드에서는 개인재통합 약의

도입으로 인해 소규모 탁업체들이 속하게 증가하 다.이는 문성을 가진 소

규모 업체가 쉽게 재통합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정도로 민간 탁사업의 거래비용이

높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 다.그러나 세 서비스 제공자들이 증하면서 이들이

제공하는 로그램의 품질에 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이런 우려가 제기되면서

네덜란드는 2008년 4월부터 새로운 고용서비스 구매제도를 도입하여 재통합시장에

한 규율을 이 보다 강화하고 있다.

둘째,네덜란드 정부는 민간고용서비스 제공자가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

효과 이고 고객 지향 이며 비용 한 보다 렴하다고 단하고 있다.따라서 재

통합시장의 도입 이후 네덜란드의 사회고용부는 시장에 극 으로 개입을 하지 않

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재통합시장에 한 규제는 호주에 비해서는 낮은 펀이고,

재통합시장에서 민간 탁기 들이 자율 으로 창의 인 서비스를 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최근 새롭게 시작된 고용서비스 구매제도는 호주의 별 평

제도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으로,기존의 가격경쟁에서 벗어나 민간 탁기 간의

서비스 품질에 한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5.덴마크의 공공고용서비스 민간 탁사업 사례

가.개요

덴마크의 실업보험은 실업보험기 에서 운 하며,실업보험기 에의 가입은 자발

이다.22)덴마크에는 실업부조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실업보험제도가 임의 제

도로 운 되기 때문에 실업보험기 미가입자가 실업자가 되거나,가입하 더라도

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혹은 실업 여를 소진한 경우 자산조사를 거쳐 사

회부조 수 요건을 충족하면 지자체에서 운 하는 사회부조를 받을 수 있다.이

게 실업보험제도가 임의 제도이기 때문에 실업보험기 에 가입한 실업자와 그

22)이하 덴마크의 실업보상제도와 극 노동시장정책의 달체계에 한 소개는 김동헌(2009)의

연구를 참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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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실업자는 다른 제도의 용을 받게 된다.덴마크에서 사회부조제도는 실업

보험제도에 이어 실업자에 한 제2의 소득지원제도이다.

덴마크 고용부 산하의 국노동 원회(ADIR)는 실업보험법의 시행과 실업보험기

의 활동을 감독하는 책임을 진다.공공직업안정기 인 국노동시장청(AMS)은

공공고용서비스의 활동에 해 책임을 지고 있다.

덴마크에서는 2001년에 극 인 사회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국 수 에서 실

업보험기 에 가입하지 않은 실업자에 한 할이 복지부에서 고용부로 이 되었

다. 한 최근 몇 년간 진행되어 온 공공부문에 한 구조개 의 일부분으로 2007

년부터 실업보험기 에 가입한 실업자와 실업보험기 에 가입하지 않은 실업자에

한 극 노동시장정책이 지자체의 통합고용사무소(JobCentres)에서 실시하게

된다.23)물론 실업보험기 가입자와 그 지 않은 미가입자에 한 여지 과 재

원조달은 여 히 이원 인 체제로 유지되지만, 극 정책에 있어서는 이 두 실업

자 집단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 인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다.

덴마크 정부는 1994년에 인 노동시장개 을 추진하면서,공공고용서비스의

역할도 강화시키려는 정책을 시도하 다.실업기간 조기에 개별 으로 개입하고 개

별행동계획을 수립하는 등 실업 여 수 자에 한 능동화 조치와 제재 기 의 강

화 조치를 시행하면서 공공고용서비스의 역할을 이 보다 강화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하지만 새로운 극 노동시장정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공공고용서비

스의 비용 효율성과 효과성에 한 비 은 여 히 제기되었다.

이런 지속 인 비 에 직면하여 덴마크 정부는 2002년에 공공고용서비스 개 에

있어 본질 으로 새로운 근방식을 시도하 다.그해 소 ‘더 많은 사람을 고용으

로’(Morepeopleatwork)라는 슬로건의 노동시장개 을 입안하고 추진하면서,공공

고용서비스의 민간 탁이 노동시장개 의 핵심 인 조치의 하나로 등장한 것이다.

이로써 덴마크에는 고용서비스의 시장(quasi-market)모형이 처음으로 도입되는

계기가 되었다.

2003년부터 덴마크의 공공고용서비스는 다양한 ‘다른 행 자들’(otheractors)에게

부분 으로 탁되어져 왔다.여기에는 민간서비스기 ,교육기 ,노동조합,실업보

험기 등이 포함된다.덴마크에서는 고용서비스 탁업체이라는 표 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행 자들이라는 표 을 의도 으로 사용하고 있다. 시장 모형의 도입

에 있어 공공고용서비스의 민 화 혹은 민간 탁이라는 진 인 표 을 사용하지

않고,단지 고용서비스의 달에 있어 다른 행 자들을 포함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이는 새로운 민간 탁 시장을 도입하면서 범 한 정치 지지를 얻는데 도

23)2009년 8월 1일부터 덴마크의 모든 통합고용사무소 업무는 지자체로 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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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이 되었고,특히 자신을 고용서비스 제공자라고 인식하고 있는 노동조합으로부터

도 정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여기서는 덴마크의 고용서비스 시장의 도입과 개과정,그리

고 시장에 한 정부의 규제 정책에 해 구체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24)

나.고용서비스 시장의 도입

앞에서도 언 하 듯이 덴마크에서는 2003년에 공공고용서비스의 시장 모형이

본격 으로 도입되었다.덴마크 정부는 2003년부터 실업보험에 가입한 실업자 가운

데 최소한 15%는 다른 행 자들에게 탁을 해야 한다고 목표를 제시하 다. 한

지자체에도 자체 으로 민간 탁 목표를 설정할 것을 요청하 다.물론 고용부 장

이 민간 탁 목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지

자체에 의무 으로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지키도록 강요할 수는 없었다. 통 으로

지자체는 필요에 따라 비정기 으로 공개경쟁의 입찰방식을 통해 다른 행 자들과

계약 계를 맺어왔다.

첫 번째 민간 탁 입찰 라운드가 시작된 후,2005년 반에는 실업보험에 가입된

실업자의 40% 정도가 다른 행 자들에게 탁이 되었다.2007년에 이르러서는 이

수치가 10% 정도까지 하락하게 된다.그러나 2007년부터 지자체의 통합고용사무소

에서도 심각한 취업 장애를 가지고 있고 실업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실업자를 심

으로 민간 탁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반 인 고용서비스 민간 탁시장은 다시 확

될 망이다(Bredgaard,2008).

이 게 덴마크의 고용서비스 시장은 역동 이고 심하게 변동하여 왔다.첫 번째

와 두 번째 입찰 과정 사이에 서비스 제공자들의 구성은 큰 변화를 겪었다.민간

서비스제공자의 시장 유율은 크게 확 되었고,반면에 교육기 의 시장 유율과

노동조합·실업보험기 의 시장 유율은 하락하 다.2005년부터 고용서비스 시장

의 규모를 축소되었지만,민간 서비스제공자의 시장 유율 비 이 증가하는 추세

는 지속되었다.아래 표를 살펴보면 2007년의 경우 민간 서비스제공자의 시장 유

율은 79%에 이르러 다른 유형의 제공자들을 능가하고 있고,교육기 과 노동조합·

실업보험기 의 시장 유율은 각각 5%와 3%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24)덴마크 사례는 Bredgaard(2008),BredgaardandLarsen(2006,2007),Bredgaardetal.(2005)등의

기존연구와 2010년 6월의 덴마크 해외출장에서 수집한 자료와 문가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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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덴마크의 민간 탁계약 수와 시장 유율

(단 :건수,%)

2003  
계약 수

2003  2005
계약 수

2005  2007
계약 수

2007  

민간 공 94 51 222 62 83 79

38 20 59 16 5 5

동 ,
실업보험 25 13 44 12 3 3

컨 시엄 19 10 16 4 13 12

타 10 5 19 5 1 1

 계 186 99 360 99 105 100

자료 :Bredgaard,2008

호주,네덜란드의 경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개 인 입찰방식을 통해 민간 탁사

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의 도입 기에는 구매자는 물론 서비스 제공기 도 상당

한 수 의 거래비용을 경험하게 된다.덴마크에서 실시되었던 민간 탁의 첫 번째

단계(2003∼2005년)에서도 거래비용은 놀라울 정도로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서

비스 제공자들은 입찰 제안서를 비하고 발표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과 자원이 요

구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입찰 설계 비,계약 체결,사업 진행 검 등 구

매자의 행정 인 업무 한 만만치가 않았다.

특히 덴마크에서는 각 지역이 서로 다른 입찰 기 을 가지고 있는 지역 단 의

입찰 모형을 운 하 기 때문에 더욱 거래비용이 심각하 던 것으로 보인다.민간

탁사업 시행 기에는 지역의 구매자들은 탁기 에게 요구하는 서비스를 명확

하게 정의하는 것도 어려워했고,따라서 입찰 요구조건도 애매하게 제시하기도 하

다.무엇보다도 입찰 요구조건이 지역별로 매우 이질 이었다.이로 인해 지역 구

매자와 서비스 제공자 간에는 업무의 내용에 해 서로 다른 해석이 내려지기도 하

고,서로의 기 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는 데에 추가 인 시간과 노

력이 요구되기도 하 다.

덴마크의 고용서비스 시장 모형은 호주와 네덜란드와 달리 면 으로 도입된

것이 아니고,PES가 여 히 기능을 하는 가운데 부분 으로 도입된 것이다.실제로

2005년까지 다른 행 자들이 수행했던 업무는 주로 PES의 행정 인 업무를 경감시

키는 일,즉 면담기간(contactperiods)과 련된 업무를 지원하는 일이었다.면담기

간이란 2003년에 새롭게 시작된 실업자 능동화 조치의 하나인데,PES의 상담원이

어도 3개월 마다 주기 으로 구직자와 면담을 하고 구직자가 일할 수 있는 상태

인가를 단하기 한 것이다(Bredgaardetal.,2005).원래 덴마크의 PES는 이

게 주기 으로 구직자와의 면담을 시행하지는 않았었다.따라서 PES는 새로운 면

담기간 조치의 시행으로 인해 인력과 자원의 압박을 받게 되었고,행정 인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해 해당 업무의 외주화를 고려하게 되었다.면담기간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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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다른 행 자들에게 외주화하는 것은 재정 ,행정 으로 PES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간주되었다.

덴마크의 정책 경험을 살펴보면,제 로 작동하는 고용서비스의 시장을 확립한

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임을 알 수 있다.상 으로 많은 구매자와 서

비스 제공자가 존재하여 고용서비스의 민간 탁이 성공하기 한 하나의 조건을 갖

추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실제 새로운 민간 탁시장이 성립되었다기보다는 기존의

존재했던 시장이 확장된 것이었다. 재로서는 이 시장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평

가한 연구가 미비하기에 민간 탁시장의 효과를 단하기는 쉽지가 않다.그러나

정보의 비 칭성과 거래비용은 매우 높은 수 인 것으로 보여 진다.그 결과로 시

장의 투명성과 구직자의 선택의 자유는 모두 감소하게 된다.결국 덴마크 정부는

시장이 보다 효과 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기존 입찰 모형의 문제 을 개

선하기 해 고용서비스 시장에 한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다.고용서비스 시장에 한 규제

2005년 에 고용부 장 은 국가행동계획을 발표하면서,고용서비스 시장의 도

입 후 드러났던 문제 을 개선하기 해 고용서비스 시장에 한 규제를 강화하

는 일련의 정책들을 제시하 다(Bredgaard,2008).

민간 탁시장에 한 규제를 강화하게 된 이유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부 행

자들을 보다 효율 으로, 문 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다.면담기간 등 표

화되고 행정 인 PES업무를 단순히 지원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문성을 가진 고

용서비스 제공자가 명확하게 정의된 목표 집단에 해 책임을 지고 서비스를 제공

하고 소기의 고용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한 2005년의 국가행동계

획에서는 지자체의 통합고용사무소에 노동시장정책의 권한을 부여하면서,이와 동

시에 보다 앙 집 이고 표 화된 고용서비스시장을 형성하자는 정책 방향이 제

시되어 있다.민간 탁시장의 규제와 련하여 국가행동계획에서 제시된 몇 가지

요한 정책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다른 행 자들은 명백하게 고용과 련된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고,명확하게 정의된 목표 집단에 한해서 탁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 다.

구직등록 3개월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면담기간 업무는 더 이상 외부 행 자들에게

탁하지 않는다.

둘째,다른 행 자들의 활용은 가능한 한 비 료 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의 복잡한 지역 단 의 지불 모형과 계약은 단순하고 앙 집 인 단일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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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과 표 계약으로 체한다.

셋째,능동화 혹은 교육 로그램이 아니라 재정 유인 제도를 통해 구직자가 가

능한 한 빠르게 취업을 하도록 유도한다.성과 은 75%에 이르러야 하고,착수 의

비 은 25%에 해당한다.성공 인 성과는 정규 직장에 취업을 하고 지난 26주 동안

에 최소 13주의 고용유지를 하거나,역시 지난 26주 동안 최소 13주 이상 교육,성

인 견습생 제도에 참여한 것으로 측정된다.민간 직업훈련에 참여한 경우에는 반

의 보 스가 지 된다.장기실업자,이민자 등 보다 취업에 애로를 겪는 실업자를

상으로 한 사업에서 성공 인 성과를 보이면 더 많은 보 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수료 지불체계를 조정한다.민간 탁기 은 계약기간 동안의 모든 활동에 해

재정 책임을 지며,구직자가 어도 40% 이상의 시간을 할애하여 능동화 활동

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여야만 한다.

넷째,입찰모형을 지원하기 해 국가 IT시스템이 설계된다.측정 가능한 성과

와 생산성의 벤치마킹에 더욱 을 둔다.서비스 제공자 간의 성과를 비교 측정

할 수 있는 수단을 확립하고 인터넷에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섯째, 앙정부는 물론 지자체의 통합고용사무소에서도 서비스 제공자에 한

감독과 리 기능을 강화한다.

앞에서도 언 하 듯이 2005년까지 다른 행 자들이 수행했던 업무는 PES의 행

정 인 업무를 경감시키는 일이었고,주로 면담기간과 련된 고용서비스를 지원하

기 한 목 으로 활용되었다.이는 고용서비스의 민간 탁을 통해 비용을 이려

는 의도이고,고용 성과에는 별다른 심이 없었음을 의미한다.이런 방식의 민간

탁사업으로는 서비스 제공기 은 PES의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뿐,서비스 제

공기 의 문화, 신,개별화를 진시킬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런데 국가행동계획이 시행되면서 단순히 PES의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은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민간 탁사업을 통해 민간서비스기 의 문화, 신,개별화

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셈이다.하지만 그와 동시에 문화, 신,개별

화에 따르는 재정 험 부담은 구매자에서 서비스 제공자로 이 된다.지불 모형

은 취업성과 의 비 을 높이는 방식으로 설계가 되고,그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는

모든 구직자의 활동에 해 스스로 자 을 조달해야만 한다.

새롭게 시작된 앙 집 의 입찰체제와 지불 모형의 시행은 구직자에 한 공정

한 우와 동등한 서비스 근에 있어 큰 향을 미칠 수도 있다.지 까지는 덴마

크에서 크리 과 킹 상이 사회 이슈가 될 정도로 드러나지는 않고 있다고 한

다.이는 그런 기회주의 인 행 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비 칭 정

보로 인해 정부 당국이 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다.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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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에서 크리 과 킹 상을 언 하는 것조차 기시되고 있다는 해석 한

가능하다.Bredgaard와 그의 동료들은 련자 면담을 통해 이 모든 해석이 가능하

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Bredgaardetal.,2005;Bredgaard,2008). 재로서는 호

주와 네덜란드의 경우와 비교할 정도로 덴마크의 민간 탁시장에서 크리 과 킹

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다고 단된다.그러나 25%의 착수 과 75%의 성과 으로

구성되는 지불 모형이 시행되고 서비스 제공자가 부담해야 하는 재정 험이 증

가함에 따라 크리 과 킹 상은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다음 표에는 덴마크 고용서비스 시장 모형의 주요 특징이 정리되어 있다.

<표 3-14>덴마크 고용서비스 시장의 특성

서비스 달체제 지자체 통합고용사무소(JobCentres)와 다른 행 자들

구매자 국노동시장청(AMS),고용 지역(4),지자체 통합고용사무소(91)

입찰 단

국 단 (서비스 입찰),

지역 단 (정부가 지역 단 에서 실시하는 비자격계약),

지방 단 (단일 혹은 복수의 통합고용사무소)

서비스 제공자
민간 컨설 회사,채용회사, 견업체,

교육기 ,실업보험기 ,노동조합

계약 유형 비자격계약과 본 계약(2+2년)

지불 모형

국가 단일 지불 모형

 75% 성과

 25% 착수

 서비스 제공자는 스스로의 산으로 재정을 충당해야 함

 입찰가격은 52주 동안 특정 목표 집단에 한 평균 비용으로 함

선정 기
 가격(40∼50%)

 다른 기 (50∼60%)

자료 :Bredgaard,2008

라.덴마크의 민간 탁사업 분석

(1)효과 인 ‘인센티 메커니즘’의 구축 조건의 충족 여부

첫째,덴마크의 고용서비스 시장은 진입·탈퇴가 자유롭고 비교 경쟁 인 것으

로 평가된다.상 으로 많은 구매자와 서비스 제공자가 존재하여 고용서비스시장

이 경쟁 이고,고용서비스의 민간 탁이 성공하기 한 하나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물론 고용서비스 시장이 새롭게 성립되었다기보다는 기존에 존재했

던 시장이 확장된 것이기는 하다. 통 으로 덴마크에서는 교육기 이나 실업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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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노동조합 등이 고용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그러나 최근

몇 년간 덴마크의 고용서비스 시장은 역동 으로 변화하 고,보다 경쟁 인 시

장으로 변모하 다고 단된다.2003년의 첫 번째 국 입찰 라운드 결과를 살펴

보면 교육기 의 시장 유율이 20%,노동조합·실업보험기 의 시장 유율이 13%를

차지하고,민간 고용서비스 제공자의 시장 유율은 51%에 불과하 다.그러나 2007

년에 체결되었던 민간 탁계약을 살펴보면 교육기 과 노동조합·실업보험기 의 시

장 유율은 각각 5%와 3%로 하락하 고,민간 고용서비스 제공자의 시장 유율은

79%에 이르러 다른 유형의 제공자들을 능가하고 있다.

둘째,덴마크는 외부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탁계약의 체결 이후 지속 으로 양질

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탁비용의 지불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본다.2005년에

덴마크 정부는 보다 앙 집 이고 표 화된 고용서비스시장을 형성하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 고, 탁비용 지불체계에 있어서도 기존의 복잡한 지역 단 의 다

양한 지불 모형을 신하는 ‘25/75의 지불제도(25/75payscheme)'를 도입하 다.

즉 착수 의 비 은 25%로 하고 성과 의 비 은 75%로 하는 탁비용 지불체계

를 도입한 것이다.성과 은 구직자가 정규 직장에 취업을 하고 지난 26주 동안에

어도 13주 이상 고용유지를 하거나,교육 혹은 성인 도제제도에 참여하는 경우에

지 된다. 한 장기실업자,이민자 등 취업에 심각한 장애를 겪고 있는 구직자를

상으로 한 사업에서 성공 인 성과를 보이면 더 많은 보 스를 받을 수 있도록

탁비용 지불체계를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호주와 마찬가지로 13주라는 취업 후 비교 단기간의 성과를 기 으로

고용서비스의 성과를 평가하여 장기 으로 안정 인 일자리로의 취업 유인이 약하

고,장기 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훈련의 제공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 이

지 된다.

셋째,덴마크에서는 각 수탁기 에 배정되는 고객의 규모를 일정 수 으로 보장해

주지 않고 있다.이런 측면에서 덴마크는 네덜란드의 경우와 유사하며,민간 탁기

이 안정 인 경 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측면에서 보면 호주나 국에

비해서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한편 2005년의 제도 개편 이후 덴마크에서는 고

용서비스 탁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되 사업성과가 좋으면 계약기간을 2년 더 연장

하고 있다.이는 취업성과가 우수한 서비스제공기 에 해서는 계속하여 탁을

할 것이라는 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측면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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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효율 인 ‘정보 메커니즘’의 구축 조건의 충족 여부

첫째,덴마크는 고용서비스 시장에서 크리 과 킹 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

기 한 제도 장치를 어느 정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002년의 공공고

용서비스 개 이후 덴마크는 호주의 JSCI,네덜란드의 칸스미터와 유사한 구직자

유형 분류 로그램을 도입하 다.이 평가도구를 통해 구직자를 합한 목표 집단

으로 분류하고,장기실업의 가능성이 높은 구직자는 서비스제공기 으로 탁이 되

었다.그러나 이런 표 화된 설문지와 면담을 통한 평가과정은 종종 개별 구직자를

노동시장에 통합시키는 데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장애 요인을 식별하지 못할 수도

있다.구직자는 민감하거나 사 인 정보를 잘 드러내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데,사실

이런 정보가 구직자의 유형 분류와 잠재 장기실업의 가능성을 단하는데 요한

정보이기 때문이다.덴마크의 통합고용사무소에서는 2010년 4월부터 실업자를 3개

의 집단으로 분류하여 합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민간서비스기 에게 탁하

고 있다.첫 번째 집단(matchgroup1)은 정규 노동시장에서 취업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3개월 내에 여제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단되는 실업자들이다.두 번

째 집단(matchgroup2)은 아직 노동시장에서 취업할 비가 되어있지 않고 3개월

안에 여제도에서 벗어나지는 못하지만 극 인 훈련과정에는 참여할 수 있다고

단되는 실업자들이다.세 번째 집단(matchgroup3)은 아직 노동시장에서 취업할

비가 되어있지 않고 극 인 훈련과정에도 참여하기 어렵다고 단되는 실업자

들을 의미한다.

아직까지는 덴마크에서 크리 과 킹 상이 사회 이슈가 될 정도로 드러나지

는 않고 있다. 재로서는 호주와 네덜란드에 비해 덴마크의 시장에서 크리 과

킹의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다고 단된다.이는 호주와 네덜란드에서는 고용서비

스의 민간 탁이 면 으로 도입되었지만,덴마크에서는 민간 탁이 부분 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향후 고용서비스의 민간 탁이 더욱 확 되면서 덴마

크에서도 민간서비스기 의 기회주의 행 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덴마크 정부는 2005년에 고용서비스 시장에 한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들

을 제시하 고,그 에는 민간서비스제공자 간의 성과를 비교 측정할 수 있는 수

단을 확립하고 인터넷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 구매자와 고객이 단을 내릴 수 있도

록 할 계획이었다.그러나 아직까지는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Bredgaard,2008).

셋째,덴마크는 지자체의 통합고용사무소에서 실업 여 수 자격자의 구직활동 여

부를 정기 으로 모니터링하고 능동화 조치를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다.2009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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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덴마크의 모든 통합고용사무소 업무는 지자체로 이 되었는데,이 조치와 함

께 앙정부의 취업우선 략은 더욱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이러한 측면에

서 덴마크는 구직자의 구직활동 여부를 정확하게 악할 수 있는 제도 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능동화 조치가 실질 으로 작동하고 있는 조건도 어느 정도 충족하

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3)합리 인 ‘통제 메커니즘’의 구축 조건의 충족 여부

첫째,덴마크는 민간 탁사업의 거래비용을 이기 해 정책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된다.덴마크에서 고용서비스 시장이 도입된 기에는 각 지역이 서

로 다른 입찰 기 을 가진 지역 단 의 입찰 모형을 운 하 기에 거래비용이 심각

하 다.입찰 요구조건이 지역별로 매우 이질 이었고, 탁비용의 지불체계도 상이

하 다.덴마크 정부는 이러한 문제 을 인식하고 2005년부터는 기존의 복잡한 지

역 단 의 지불 모형과 계약방식을 단순하고 앙 집 인 단일 지불 모형과 표

계약으로 체하 다.

호주와 국에서는 주계약자 제도를 도입하여 기존의 입찰 제도에 따른 거래비용

을 낮추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아직까지 덴마크에서는 그런 제도가 도입되

지 않고 있다.25)이런 측면에서 덴마크는 호주보다는 네덜란드의 모형과 유사하며,

실제로 덴마크는 시장의 도입 기부터 네덜란드의 모형을 벤치마킹하여 왔다.

둘째,덴마크는 고용서비스 시장에서 민간 탁기 들이 창의 인 서비스를 렴

한 비용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앞에서도 언 하 듯이 덴마크는 2005년의 제

도 개 이후 앙정부는 물론 지자체의 통합고용사무소에서도 민간고용서비스기

에 한 감독과 리 기능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이는 최근 앙정부 차

원에서 취업우선 략이 더욱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과 계가 있다고 본다.

25)주계약자 모형(preferred-providermodel)과 순수 입찰 모형(puretenderingmodel)간의 장단 에

해서는 BredgaardandLarsen(2008:349)의 논의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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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명 지원 상 지원내역 운 방식 비고

고용

노동부

여성 취업지원사업
경력

단 여성

개소당 연간

64백만원
아웃소싱

노숙인

취업지원사업
노숙인 〃 〃

건설인력

취업지원사업
건설인력 〃 〃

산업단지

취업지원사업

산업단지

입주기업
〃 〃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사업
결혼이민자 〃 〃

집단상담 로그램

탁
취약계층 반 1회당 180만원 인소싱

고령자 인재은행 고령자
개소당 연간

69백만원
아웃소싱

직지원센터 이직( 정)자
1인당

60만원
〃

청년층 뉴스타트

로젝트

만15～29세

취약청소년

1인당 최

150만원
〃

Ⅳ.국내의 고용서비스 민간 탁사업 황

1.국내의 고용서비스 민간 탁사업 황

국내의 공공기 의 고용서비스 련 민간 탁사업 황을 <표-1>에서 보면 보훈

처와 국방부는 군인 출신을 상으로 각각 제 군인 취업센터와 직지원센터를 운

하고 있으며,보건복지부는 2009년에 시범사업으로 하여 차상 계층까지 포 하

는 희망리본 로젝트,통일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상으로 하나원 이후 지역

거주 지역에서 통합 서비스 제공을 한 하나센터,여성부는 경력단 여성을

상으로 하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설립하고 있어 각각 상별로 서비스 기 이

분리 설립하여 민간 탁을 운 하고 있으며,최근에는 경기도를 시작으로 하여 지

자체에서 자체 으로 취업지원센터를 운 하고 있다.

<표 4-1>국내 공공기 의 민간 탁사업 주요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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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 차차상 이하
1인당 최

180만원
〃 과정 탁

여성부 새일센터 경력단 여성
1개소당평균

312백만원
아웃소싱

고용노동부와

공동

복지부 희망리본 로젝트
수 자

차상 계층

1인당 최

430만원
아웃소싱

통일부 하나센터 북한이탈주민
1개소당

104백만원
아웃소싱

국방부
역 정자

직지원사업
역 정 간부

1인당

190만원내외
아웃소싱

국방취업센터

별도 운

국가

보훈처

제 군인

지원센터

․장기복무

제 군인

컨설턴트 인건비

1인당약

35백만원

인소싱 국 5개소

경기도 경기일자리 센터 경기도민

경기일자리센터

1.2억에서 3억

(규모별 차이)

인소싱
경기도 31개

시․군별

자료: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 실,2010재구성

2.고용노동부의 고용서비스 민간 탁사업 황

가.개요

한국의 공공고용서비스기 은 1997년 말의 외환 기 이후 증하는 실업자에게 실

업 여를 지 하기 해 국 으로 고용안정센터를 설립하기 시작하면서 본격 으

로 발 하 다.특히 2005.4.6에 ‘국가 고용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후 고용서비

스 선진화를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하면서 고용서비스 인 라가 상당 수 개선되었

다.고용서비스 선진화의 일환으로 2006년에 고용서비스의 민간 탁을 시범 실시한

이후 매년 확 하고 있다26).<표 4-2>에서는 2010년의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서비스

련 주요 민간 탁 황으로써 운형형태는 크게 아웃소싱과 인소싱으로 구분되며 아

웃소싱에는 고령자 뉴스타트,취업성공패키지,청년층 뉴스타트,취약지원 사업,취약

계층 취업알선 집단상담 로그램,노사공동재취업센터에서 하는 직지원센터,

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이며,고용센터에서 인소싱 형태의 민간 탁은 구직자 스트

스와 집단상담 로그램이 표 이다.

26) 고 동  고 비스 민간 탁사업 산  2006  38억 원에  2010 에는 190억 원  

사업규 가 꾸  가 고 다(고 동  고 비스 책과,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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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태 사업

아웃 싱

고  뉴스타트 

취업 공 키지( 과 , 탁)

청  뉴스타트

취업지원 사업
(여 , 숙 ,건 ,산업단지, 결 민 )

취약계  취업알   집단상담 그램

직지원 ( 사공동재취업 )

업 청 취업

싱

직 스트 스 리

집단상담 그램(CAP, 취업 망, 실, 경 단 여  
그램,  그램, 단  집단상담 그램, 

단  취업특강)

<표 4-2>고용노동부 2010년 고용서비스 련 민간 탁 주요 황

자료:고용노동부,2010 각 사업지침

표 인 민간 탁사업 몇 가지를 간단히 살펴보면,먼 '취업성공 패키지'는 실

업 여 수 자가 아니라 고용보험에 포 될 가능성이 낮은 임 ․ 소득 근 로

빈곤층이 주요한 정책 상이라는 주장이 두되고,이와 함께 이들을 한 고용지

원서비스가 제 로 달되고 있는지에 한 반성이 제기되어 고용보험제도와 국민

기 생활보장제도(자활사업)등 행 고용지원제도 사이에 범 한 사각지 의 실업

을 해결하기 하여 복합 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에게 다양한 로그램을 입체

으로 결합하여 제공하는 것을 지향.취업알선․훈련․단기일자리 경험․임 보

조․일자리알선 로그램 등의 여러 가지 로그램을 한 시간순으로 배치하여

순차 으로 제공하거나 일련의 로그램을 패키지로 제공함여 소득 취업취약계층

에 하여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진단․경로설정 → 의욕․능력증진 → 집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 인 취업지원 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

당’을 지 함으로써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 으로 지원하는 종합 인 취업지원

체계이다.주요 상자들은 상자는 소득기 으로 가구원수별 “‘최 생계비 150%’

기 ”설정,지원 상자의 연령 는 ‘18-64세’해당자”로 한정하여, 건강보험료 납

입액 상한을 기 으로 선발한다.

지원 상자 일부인원에 해서는 민간기 을 통해 ‘상담’단계부터 ‘취업알선’에 이르

는 취업지원 ‘全 과정’서비스 제공을 민간 탁하며 탁 상자는 ‘고용센터’에서 선

정․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 별 탁인 원의 일정비율은 탁기 에서 직 모

집하고 다만, 탁기 에서 직 모집한 상자에 해서는 격 상 여부를 할 고

용센터에서 최종 확인 탁비는 ‘1인당 서비스 비용’을 기 으로 ‘성과’연계 요소를

강화하여 ‘기본 ’과 ‘성공
*
’으로 구분․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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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뉴스타트는 청년층 고용감소 상이 지속되면서 30-39세 연령계층 일자리

까지도 축소되는 상이 나타나고 있고,청년층 고실업이 만성화되고 무업자

(NEET)가 증가하면서 청년층 개인의 진로 경력발달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를

래하고 나아가 국가의 장기 인 인 자원개발 리에도 부정 으로 작용있는

가운데 기존의 YES사업을 확 하여 2009년부터 시행 인 사업으로서 주요 상자

는 실업 여 비수 청년층(만 15～29세 이하,군필자인 경우 만 32세 미만) 고졸

이하 비진학 미취업자,장기구직자,니트족, 기청소년 등 취업이 특히 어려운 청년층

이며,참여기간은 3단계 추진과정으로 최 12개월으로서 그 과정은 참여 상자 모

집 선발(사 단계)→ 개인별 심층상담 진로지도 로그램 참여(1단계,3-6주)

→ 직업훈련 직장체험(인턴 등)참여(2단계,2～6개월)→ 집 취업알선단계(3단계,3개

월)→ 사후 리(6개월)로 취업애로 청년층에게 개인별로 심층상담에서 취업까지의

과정에 해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로그램이다.

민간 탁은 부 탁의 경우 참여자모집․선정․심층상담부터,2단계 직업훈련․

직장체험 등 연계,3단계 구인개척․집 취업알선까지 사업 체를 탁하고 부분

탁은 모집과 심층상담․직업진로지도 로그램 등을 탁하고 있다.

‘민간기 취업지원사업’의 경우에는 2006년부터 고용센터 인 라 보완 민간의

역량강화를 해 취약계층에 한 취업지원을 일부 민간에 탁해왔는데,여성은

여성고용센터에,건설인력은 건설인력고용센터에,산업단지 소재 소기업근로자는

산업단지 고용센터에, 세자 업자는 직지원센터에,그리고 고령자는 고령자인재

인행에 취약계층별로 특화되어 탁하고 있다.지원 상자는 탁기 에서 자체

으로 모집․선정하고 있다. 탁내용은 지원 상자 모집을 통한 취약계층에 한

취업상담부터 취업알선에 이르는 취업지원 서비스 반이며, 탁기 으로는 유․

무료 직업소개사업자,비 리법인 는 단체,산업단지 리기 지역경총 등이

참여하고 있다. 탁비는 직지원센터(1인당 60만원)외 나머지 경우 ‘인건비(1인당

월 150만원,2명)’와 ‘운 비(월 150만원)’등을 매월 는 분기별로 지 하고 있고,

‘산업단지 고용센터’에 해서는 시설비․자산취득비,임차료․ 리비 기타운

비를 추가 으로 지 하고 있다.

‘집단상담 로그램’의 경우 개별 인 로그램 탁으로서 상담 취업알선 등

을 포함하는 고용서비스 탁과는 일정부분 차이가 있다.2006년부터 취약계층

상 취업의욕 증진 구직스킬 향상 등을 한 로그램 운 을 민간기 에 탁

(인소싱,아웃소싱)하 으며, 상자는 ‘인소싱’내지 ‘아웃소싱’에 의한 탁사업 모

두 고용센터에서 참여 상자를 모집․선정하고 있다. 탁내용은 집단상담 로그

램 운 이며, 탁기 은 ‘인소싱’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아웃소싱’은 여성인력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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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탁 탁

취업 공 키지 취업지원 과 취업알 (3단계)

청 뉴스타트

참여 집, ,심 상담

, 2단계 직업훈 ,직 체

험 등 3단계 개척,집

취업알 지 사업 체 탁

집과 심 상담,직업진

지도 그램 등 사 단계

 1단계 탁(청 지원

단체 등 가  경우)

집단상담 그램(아웃 싱)
취약계  상  집단상담 그램 운   개척․취

업알  등  과

취업지원

민간 탁사업

여

취약계 에  직등 , 취업상담  리 알 , 직

업훈 , 격상담, 직업 진단, 취업  고취 등 과

숙

산업단지

건

결 민

센터,종합사회복지 등 비 리 민간기 이다. 탁비는 ‘인소싱’의 경우 로그램

1회당 170만원(인건비 120만원,운 비 50만원),‘아웃소싱’의 경우 지원인원 1인당

17만원(새터민의 경우 1인당 4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표 4-3>고용노동부 주요 민간 탁사업별 범

자료:고용노동부,2010사업지침

나.민간 탁사업 규모

취업성공패키지는 과정 탁에 1,000여명,부분 탁인 3단계 취업알선에 5,000여

명에게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여 각 15억의 산의 규모로 민간 탁을 실시하고

있며,청년뉴스타트는 2010년도 서비스 목표인원 11,000명 6,863명은 47개 종합

고용센터에서 실시하고,민간 탁기 에는 4,137명을 할당하여 추진하는데 각 지방

청별로 청년 실업자 수, 문계고교 학생 수,취업지원과 원 등을 고려하여 산

을 배정하여 지방청은 배정된 산범 내에서 합한 탁기 을 선정하게 된다.

취약계층 취업알선 집단상담 로그램(아웃소싱)은 체 사업 산은 1,587백만원

으로 각 청별로 '09년도 지원액을 기 으로 조정한 계속지원기 지원액 계속지

원기 에 한 성과인센티 지 액을 제외하고 잔여 액 범 내에서 신규기 을

선정하게 된다.취업지원 민간 탁사업은 여성 취업지원 사업에 362백만원,노숙인

취업지원사업 309백만원,건설근로자 취업지원사업 619백만원,산업단지 취업지원사

업에 487백만원,결혼이민자 취업지원사업에 365백만원의 사업 산을 민간 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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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원  산

취업 공 키지

탁:1,000여  상 15억 

탁(3단계): 5,000  내 (15억)

(7월  )

청 뉴스타트
체 11,000 , 9,9185 만원 에  민간 탁 규

는 4,137  상 5,585 만원(1 당 150만원)

집단상담 그램(아웃 싱) 1,587 만원

취업지원

민간 탁사업

여 362 만원

숙 309 만원

산업단지 487 만원

건 619 만원

결 민 365 만원

<표 4-4>고용노동부 주요 민간 탁사업 규모

자료:고용노동부,2010각 사업지침

다.민간 탁의 추진체계

1)추진 차

고용노동부의 민간 탁사업의 일반 인 추진 차는 연말에 사업평가를 통하여 계

속지원 기 과 단기 을 확정한 후 내년도 사업의 계획을 확정한 후 연 에 사업

공고 참여기 에 공고 청별로 기 을 상으로 공모 상 사업 설명회를 개최

하고 신청을 받게 된다.이후 신청서를 기반으로 하여 청별로 심사 원회를 구청하

여 심사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고,선정이 완료되면 청(지청)종합센터에서 수

탁기 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수탁기 에서는 사업을 운 하기 시작하며,매월마

다 황보고 경비를 수탁기 이 신청하며 청․지청 종합센터에는 지원 지 ,

분기별 정기 검 등을 실시하며,연말에는 최종 사업평가를 통하여 결과에 따른

탁사업의 계속과 단의 결정을 하고,내년도 신규선정을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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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집단상담 로그램 민간 탁사업추진 차

계속지원사업후속조치

‘10년사업계획확정
본부

․계속지원사업 유의사항 시달<본부>

․계속지원사업 약정체결<청․지청>

▪‘10년 사업계획 시달<본부>
‘10.18

↓

사업공고․안내

참여기 모집

본부

청․지청

종합센터

▪‘10년도 사업공고<본부>

▪참여기 공문 발송 홍보<청․지청>

▪공모 상 사업 설명회 등<청종합>

▪신청서 수<청․지청>

‘10.1.14～

1.25

↓

사업심사

사업자 선정
청종합센터

▪신청서 등 련서류 송부<지청→청>

▪심사 원회(6개청 구성)심사를 거쳐 사업자

선정<청종합>
～ 1.29

↓

탁계약 체결

청․지청

종합센터

수탁기

▪청(지청)종합센터-수탁기 계약 체결
～ 2.3

↓

사업운 수탁기
▪신규지원 수탁기 (2～12월)

▪계속지원 수탁기 (1～12월)1～12월

↓

사업 황 보고

지원 지

수탁기

청․지청

종합센터

▪매월 황보고 경비신청<수탁기 >

▪지원 지 (매월)<청․지청 종합센터>매월

↓

사업평가

본부

청․지청

종합센터

▪수탁기 이용자 만족도 조사(수시)

▪수탁기 등 심사(12월)12월말

자료:고용노동부,2010b

2)추진방식에서 고용노동부의 역할분담

고용노동부의 각 사업별로 민간 탁사업의 운 주체별 역할 업무는 다른데,

취업성공패키지의 과정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직업 탁사업 공고

설명회,신청 수,선정심사 선정,계약체결, 탁비 지 , 탁사업 추진상황 모

니터링 등을 운 하고,해당 청,지청 종합지원센터에서는 탁기 서비스 수혜자

만족도조사 실시 격자 선정 배정을 하게 된다.청년뉴스타트는 고용노동부

에서 지역별 산과 인원을 조정하여 탁기 을 최종 으로 확정하면 해당 청,지

청에서 탁기 신청 심사, 탁비 지 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취약계층 집

단상담 로그램(아웃소싱) 취업지원 민간 탁사업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본부

에서 취진계획 수립,사업공고 등 사업의 총 리,민간 탁 참여기 등 제 운

을 통한 평가 업무를 담당하고,해당 청,지청에서는 사업설명회,사업안내 공문

발송 홍보,신청 수,선정,체결 비용지 ,사업운 실태에 한 지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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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고 동  본
당 청․지청 

고

취업 공 키지( 과 )

- 탁사업 공고  

- 신청 수, 심사, 체결

- 탁사업 진상  니 링

- 탁비 지

- 탁  비스 수  

만 도 사(본 -지 )

-  고 에  격

   

청 뉴스타트
지역별 과 탁  - 탁  신청  심사

- 탁비 지

집단상담 그램

(아웃 싱)

- 취진계  수립, 사업공고 등 

사업   리

- 사업평가(민간 탁 참여

 등  운 )

- 사업

- 사업안내 공   보

- 신청 수

- 

- 체결  비 지

- 사업운  실태에  지

도 검

취업지원

민간 탁

사업

여

- 취진계  수립, 사업공고 등 

사업   리

- 사업평가(민간 탁 참여

 등  운 )

- 사업

- 사업안내 공   보

- 신청 수

- 

- 체결  비 지

- 사업운  실태에  지

도 검

숙

산업단지

건

결 민

등을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표 4-6>민간 탁사업의 고용노동부 본부와 청․지청 행정역할

자료:고용노동부,2010각 사업지침

3)민간 탁 계약 기간

취업성공패키지는 선정 시 원칙 으로 2년으로 계약을 맺되,매년 성과평가에 따

라서 계속 참여를 결정하게 되고,청년뉴스타트는 선정된 탁기 은 탁사업의

안정 운 투자확 를 유도하기 해 원칙 으로 3년간 지원하되,매년 성과

평가(취업률, 로그램 참여자 만족도,인력․시설 수 등)를 통해 성과 조 탁

기 에 해서는 다음연도 탁 배제하게 되며,집단상담 로그램(아웃소싱)과 취업

지원 민간 탁사업은 1년 단 로 계약을 하데 사업 평가결과에서 A등 기 에 한

에서 1년을 더 계약 연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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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계약 간

취업 공 키지 원  2 , 매 과평가에  계  참여 결

청 뉴스타트 원  3 , 매 과평가에  계  참여 결

집단상담 그램(아웃 싱) 원  1 , 수탁  평가결과 A등   1  연

취업지원

민간 탁

사업

여

원  1 , 수탁  평가결과 A등   1  연

숙

산업단지

건

결 민

<표 4-7>고용노동부 주요 민간 탁사업별 계약기간

자료:고용노동부,2010각 사업지침

라.민간 탁 기 선정

1)민간 탁사업자 요건

민간 탁사업자에 한 신청 요건을 <표 4-8>에서 보면 취업성공패키지는 자격

요건과 시설요건,인 요건, 로그램 요건을 상세히 하여 구체화하 다.자격요건

으로는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직업정보소개사업자이며,시설요건으로는 상담공간

이 6.6평방미터 이상,단체 로그램운 공간은 16.5평방미터 이상,구직정보탐색공간

은 10평방미터,컴퓨터 3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인 요건으로는 직업상담사 내지

진로상담사 등 유 자격증 소지자로 직업상담 경력 2년 이상자로, 탁업무 담당자

최소3명 이상으로 담당자는 정규직이며 최소2명은 탁업무 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로그램 운 의 요건으로 최소3개월 이상의 취업지원을 한 탁기 고유

의 자체 로그램이 존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청년뉴스타트는 자격요건을 폭

완화하여 폭넓게 참여하도록 하여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직업정보제공사업 외에

청소년상담센터,고등교육법에 의한 학,보건복지부 산하 청소년지원센터,상기기

과 교육,훈련,NGO 컨소시엄도 참여하도록 하 어나 시설요건으로는 기본 으

로 개별상담실,진로지도 로그램 운 교육 시설을 갖추고,인 요건으로는 직업상

담사 자격증 소지자,직업소개 업무 경력자로 구성하도록 하 다.취업알선 집단

상담 로그램(아웃소싱)은 자격 요건으로는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직업정보제공

사업자,상기기 과 교육․훈련기 등과의 컨소시엄으로 규정하고,취업지원 서비

스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 장비의 시설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취업지원 민

간 탁사업은 자격요건 일반 인 요건으로는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로 노숙인

건설인력 취업지원사업에는 유료직업소개 사업자는 참여 못하도록 하고,노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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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격 건 시 건 건 그램 건

취업 공 키지

- ․ 료직업 개

사업

-직업 보 공사

업

-상담공간(6.6평

미  상)

-단체 그램운

공간(16.5평

미  상)

- 직 보탐색공

간(10평 미 ,

컴퓨 3 상)

-직업상담사 내지 

진 상담사 등 

격  지

 직업상담 

경  2 상

- 탁업  담당

3 상

- 탁업  당담

는 규직

- 2  탁

업  담

3개월 상  

취업지원   

탁  고  

체 그램  

재

청 뉴스타트

- ․ 료직업 개

사업

-직업 보 공사업

- 청 상 담

,고등

에  

-보건복지  산

 청 지원

-상 과 

, 훈 , N G O 

컨 시엄

개별상담실, 진

지도 그램 운

  시

직업상담사 격

 지 , 직업

개 업  경

집단상담 그램

(아웃 싱)

- ․ 료직업 개

사업

-직업 보 공사

업

-상 과 

․훈  등

과  컨 시엄

취업지원 비스

 실시  수 

는 시   비

취 업

지원

민 간

탁

사업

건 개별 건

여

․ 료직업 개사업

( 숙   건  취업지원

사업에는 료직업 개 사업

는 참여 못 )

숙

랑 숙 보 시 ․운 규 (보건복

지 ) 2 에  ‘ 숙 쉼 ’  ‘상담

보

산업단지 산업단지 리 , 지역경  등 

건
건 업  사가 공동  컨 시엄시 우

결 민 3 간 결 민  그램 경험

취업지원 사업은 부랑인 노숙인보호시설설치․운 규칙(보건복지부령)제2조에 의한

‘노숙인쉼터’ ‘상담보호센터,산업단지 취업지원은 산업단지 리기 ,지역경총

등,건설인력 취업지원은 건설업종의 노사가 공동으로 컨소시엄 시 우선을 주며,결

혼이민자 취업지원은 3년간 결혼이민자 로그램 경험기 에게 우선을 주도록 하여

상별에 맞는 개별요건을 두고 있다.

<표 4-8>고용노동부 주요 민간 탁사업 요건

자료:고용노동부,2010각 사업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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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선정 차 선정기

취업성공패키지의 과정 민간 탁기 선정의 심사 원 원회는 고용노동부 고

용서비스정책 을 원장으로 하여 고용서비스정책과정이 간사 겸임하며,지청 종

합고용센터 취업지원과장,학계 지자체 등 유 기 계자 등을 포함하여 총

10인 이내로 구성하여 심사 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게 되며 장방문 심사

PT 심사 방법을 통하여 심사하며,선정결과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해당기 에

선정사실을 통보하게 된다.

<표 4-9>고용노동부 주요 민간 탁사업자 선정기

취업 공 키지 청 뉴스타트 집단상담 그램,
취업지원사업(여  )

사업계  
타당
(45 )

사업계  
  타당

(15 )

사업수
능

(60%)

과거 사사업
수 경험  
실 (5%)

사업계
타당
(40 )

사업계  
  타당

취업애  직
업진 지도  
취업  

(20%)

사업계  실
 가능

사업계  체
(15 )  보

도  
 고 안

(20%)

책   참
여 지

시  
(10%)

안내  참
신   아
어사업계  

독창
(15 )

사업 안  실
 가능 (15 )

비 스만 도 
고 안(5%)

사업수  능
(40 )

근3 간 
사사업 수 경
험  실

사업수 능

(40 )

안내  참신
  아 어

사업내
  
략  

(30%)

사업  달
가능 (15%)

당사업  

, 리  
집 략 마

(10%)

직원  시
 

심 상담내
 실

(10%)

참여  도 
고 안

근3 간 사사
업수  경험  
실 (10 )

단계별 연계  
 략  

(5%)

사사업 진
에  사업

진  
직원  시  

(20 )

 

(10%)

고  
원  
계 (10%)

고
사업연계

고
연계 안  취업지원 그

램운  가능
(10 ) 가

(10%)

 과평가 
결과  고

 내 
고 수 

100 100% 100

자료:고용노동부,2010각 사업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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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뉴스타트는 지역설정에 합한 사업자 선정 심사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

하여 6개 지방노동청별로 심사 원회를 구성하는데 지청종합센터는 청종합센터에

내 사업제안서 검토의견서를 송부하여 청종합센터에서 일 심사를 하며 심사

원회는 청종합센터 소장,지역 유 기 공무원,민간 문가 등으로 10인 이내에

구성하며 제안기 과 이해 계가 있는 자는 원에서 배제하도록 하며 원장은 청

종합센터 소장,간사는 청종합센터 취업지원과장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취업알선

집단상담 로그램(아웃소싱)과 취업지원 민간 탁사업은 지방노동청별로 심사

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원회는 청종합센터 소장,지역 유 기 공무원,민간 문

가 등 7～9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민간 탁사업별 선정기 은 사업별로 차이가 있지만 주요하게 민간 탁에서 제안

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과 기 의 사업수행능력,지역의 유 기 고용센터와의

력 연계방안 등을 인 선정기 을 두고 있다.

마.민간 탁 상자 선발기

민간 탁사업별 상자 선발을 <표 4-10>에서 살펴보면 취업성공패키지는 참여

자 상은 가구원수별 소득이 최 생계비 150% 이하를 기 으로 하여 선정기 은

만 18세와 64세 이하의 연령 로 건강보험료 납입액에 따라서 선정기 을 두고 있

으며,고용센터에서 격자를 선정하며 배정하고 일정비율은 탁기 에서 직 모

집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고용센터에서 다음과 같은 상에 해서는 탁기 을

통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을 안내 후 배정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첫째는 '자활'

상자로서 지자체로부터 최근 3년 이상 이내에 고용센터로 다시 의뢰된 자,둘째는

'09년도 사업 참여자로 '취업'등을 이유로 취업지원이 종료되었다가 '10년도 다시

사업에 참여한 자,셋째는 거주지역 등을 고려할 때 취업지원 과정을 탁받은

민간기 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유용하다고 단하는 자,넷째는 낮은 취업의욕 등

으로 취업가능성이 매우 낮은 자로 상당 기간 1단계에 하는 서비스 제공이 필요

하다고 단되는 자,다섯째는 외 으로 '09년도 사업 참여자 1단계에서 3단계

의 취업지원경로 설정자로 이미 3개월의 1차 취업알선 기간이 종료된 자,사업 참

여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된 자로서 극 인 참여태도를 보이지 않는 자,여섯째

는 고용센터에서 기 상담 시에 민간 탁을 통한 취업지원 과정 탁사업 안내

에 하여 정 인 반응을 보인 자 등을 탁기 에 의뢰하기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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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상  집

취업 공 키지

( 득)가 원수별 “‘

생계비 150%’ ” 

, 여 액  

5만원 (미 수  

월 150만원 ), 새

민,결 민

-연 : 만18 ~64

-건강보험료 액

-고 보험가  

(신청  18개월 내)

고 에  격  

, , 비  

탁 에  직  집

청 뉴스타트

실업 여 비수  청

(만 15~29  , 

는 만32  미만)

고  비진  미취

업 , 직 ,니트

, 청

( 상  도 답

 )

민간 탁사업  체 집

집단상담 그램

(아웃 싱)
취약계

여 가  실업 , 주  
등 경 단  여
｢ 애 고 진  
직업재 ｣에  

애
｢고 고 진 ｣에 

 고  는 
고
｢ 민 생 보
시 ｣에  취업
지원 상

 청  등 
취약계  청
｢ 탈주민  보  

 착지원에  
｣에  

탈주민(새 민)
직업안 에 직
등 후 6개월 상 

실업

민간 탁사업  체 집

<표 4-10>고용노동부 주요 민간 탁사업 상 선정기

자료:고용노동부,2010각 사업지침

청년뉴스타트는 민간 탁기 이 자체모집을 하는데 1단계 로그램에 참여시키기

에 복수혜 여부 등에 한 참여조건 부합 여부를 할 고용센터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사업 상자 조건에 부합하면 신청자 원을 수용하되,신청자가

모집인원보다 많을 경우 기청소년,니트족,고졸 이하 미취업자,장기구직자 순으

로 선정하는데,각 상자에 한 단기 으로 고졸이하 비진학 미취업자는 고졸

이하( 학, 문 퇴자 포함) 학력자 비진학 미취업 청년층,다만,고등학

교( 문계고등학교 제외)3학년에 재학 인자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상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할 것으로 정된 자이며,장기 구직자는 학졸업 는 실직 후 6개

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층이며 '09년에 한해 한시 으로 실업기간을 3개월로

단축했던 것을 다시 6개월로 환원하 다.니트족은 최근 2년 동안 교육과 훈련에

참여하지도 않고,일도 하지 않은 청년으로 주로 구직단념자,단기근로반복자(최근

2년간 일용직,기간제 등의 근로만 반복한 자)등의 청년층이며, 기청소년은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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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탈락,가출,폭력,학 피해,범죄피해,성매매 등 제반 험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 련 기 의 추천․의뢰가 있는 청소년이며 기타로 상기한 기 에 하

는 자로서 학교나 사회복지 등 외부 련기 의 의뢰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참

여필요성을 센터소장이 인정한 경우에도 참여 상으로 확 하 고,이를 상자로 '

청년뉴스타트 합도 문답표'를 활용하여 상자의 합성을 확보하도록 하 다.

취약계층 취업알선 집단상담 로그램(아웃소싱)은 취약계층의 기 을 여성가

장 실업자,주부 등 경력단 여성,｢장애인고용 진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

인,｢고령자고용 진법｣에 의한 고령자 는 고령자,｢국민기 생활보장법시행령｣

에 의한 취업지원 상자,학교 밖 기청소년 등 취약계층 청소년,｢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정착지원에 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새터민),직업안정기 에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로 각 선정기 을 마련하 다.

바.민간 탁비용

1)기본

민간 탁 선정된 기 에게 착수 으로 지 되는 기본 은 취업성공패키지에서 배

정목표이원에 1인당 100만원으로 지 되며,청년뉴스타트의 부 탁 경우에 기본

운 비로 로그램 운 비로 모집비,상담인력 인건비,1․2․3단계의 심층 상담,

직업진로지도,취업지원 로그램 등의 운 에 소용되는 제반 경비와 탁기 운

, 리에 필요한 행정업무 인건비,인력 리비,건물유지비,시설 운 비 등에 소

요되는 탁기 리비로 구성되는데 기본운 비로 1인 참가자당 1단계에 70만원,

2단계에는 20만원,3단계는 10만원을 지 하며,집단상담 로그램(아웃소싱)은 1인

당 17만원을 지원한다.취업지원 민간 탁사업은 신규선정에 한해 연 2,000만원의

시설설치비를 지 하며,각 사업별 인건비는 1명 기 으로 월 165만원을 지 하며,

운 비로 여성,노숙인,산업단지,결혼이민자 사업은 월 120만원,건설인력 사업은

월 150만원을 지 한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10년 7월달에 탁비용을 "1인당 표 서비스 내용 단가"

개념의 정산 방식을 도입하여 구직자의 기상담~취업시까지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의

내용들을 <표4-11> “1인당 표 서비스 내용”으로 구성하여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에 취약계층 외 구직자에 해서는 표 서비스의 70% 이상을 제공하면 표 단가

150만원을 지원하고,70% 미만에 해서는 비례 으로 지 하는 것으로 수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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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시 비 건비 운 비

취업 공 키지( 탁) 탁업  수  비  1 당 100만원

청 뉴스타트( 탁)
본운 비( 그램운 비, 탁 리)는 1 당 1단

계 70만원,2단계는 20만원, 3단계는 10만원

집단상담 그램(아웃 싱) 1 당 17만원(수료 수 )

취업지원

민간 탁사업

여
연2,000만원

(신규지원 )

월165만원

(1 )
월120만원

숙 상동 상동 월120만원

산업단지 상동 상동 월120만원

건 상동 상동 월150만원

결 민 상동 상동 월120만원

<표 4-11>고용노동부 주요 민간 탁사업 탁비용 기본

자료:고용노동부,2010각 사업지침

2)성과

민간 탁 기 의 성과에 한 동기부여를 하여 성과의 실 에 따라 <표4-12>

에서 처럼 인센티 를 지 하고 있다.취업성공패키지는 취업 시 70만원,3개월 근

속 시에는 30만원을 지 하기로 하 으나 7월달에 취업시에는 30만원,3개월 근속

시에는 50만원을 지 하여 취업 후 사후 리에 따른 성과 을 상향 조정하 다.

청년뉴스타트는 1,2,3단계에 계없이 참여자를 알선에 의해 취업시킨 경우 취업성

공에 한 수당으로 기청소년은 50만원,고졸이하와 장기구직자는 20만원을 제

한다.

집단상담 로그램(아웃소싱)은 수탁기 로그램 참여자수 비 ‘취업률’을 기

으로 상 평가를 통하여 연간 최 1천만원～6백만원까지 추가 지원하는데 상

30% 이상에 해서 연간 1천만원(분기별 2.5백만원 균등지 ),상 30% 미만～하

50% 이상 에 해서는 연간 6백만원(분기별 1.5백만원 균등 지 ),하 50% 는 미

지 한다.

취업지원 민간 탁사업은 추진실 차등지 하는데 상 30%:월60만원,상 30%

미만 하 40%이상에는 월 30만원(노숙인사업은 하 30%이상),하 40%(노숙인은

30%)미만은 미지 하고 건설인력 사업은 성과 인센티 제도 용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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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과 티브

취업 공 키지 취업 시 30만원, 3개월 근  시 50만원

청 뉴스타트( 탁) 청 는 50만원, 고   직 는 20만원

집단상담 그램(아웃 싱)

수탁  그램 참여 수 비 ‘취업 ’   상 평가

연간  1천만원 ～ 6 만원 지 가 지원 

 ▴ 상  30% 상 : 연간 1천만원( 별 2.5 만원 균등지 )  

 ▴ 상 30% 미만～ 50% 상 : 연간 6 만원( 별 1.5 만원 균등  

    지 )

    ▴  50% : 미지   

취업지원

민간 탁

사업

여
진실  차등지

-상 30%:월60만원

-상 30%미만 40% 상:월 30만원

 ( 숙 사업  30% 상)

- 40%( 숙  30%)미만: 미지

 (건  사업  과 티브 도  )

숙

산업단지

건

결 민

<표 4-12>고용노동부 주요 민간 탁사업 인센티 액

자료:고용노동부,2010각 사업지침

3)지 방법

취업성공패키지 과정의 경우 기본 은 탁업무 수행을 한 기비용으로서

탁기 이 탁 상자를 의뢰받은 경우 '1인당 탁비' 일부를 지 하게 되는

데 지 액은 1인당 20만원으로 1인당 서비스 비용 50% 수 의 지 을 원칙으로

1개월간의 탁인원 수를 기 으로 지 하게 되는데 이때 ' 탁 인원 수'는 단 기

간 탁기 에서 1차 면상담을 실시한 인원 수를 의미한다.지 시기는 1개월

간 탁 상자를 의뢰받은 시 을 기 으로 익월에 탁기 에 일 지 하며 지

차는 탁기간의 지 신청서 제출을 제로 지 하며 지 신청서 제출일을 기

으로 20일이내 지 된다.성공 은 탁 상자의 '취업'내지 '근속'조건 달성시 을

기 으로 익월에 탁기 의 지 신청을 제로 각각의 '성공 '지 하며,지 신청

서 제출 시,성공 지 요건 충족 련 증빙자료( 탁 상자별 근로계약서 내지 취

업확인서 경력증명서 내지 근속사실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일을 기 으로 20

일 이내에 지 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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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 취업  

 등 →
탁비 지  

청  

에 수

→
에  

사실 계  

후 지 결

→ 탁비 지

청년뉴스타트는 탁기 의 신청에 따라 탁약정 인원 산 범 내에서 선지

하는데 탁운 비 지원 기본운 비에 해 70% 범 내에서 선 지 하며,

매월 단계별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을 지 하는데 부 탁의 경우에

매월 ,기본운 비(단계별 참여자 수료인원수 ×단계별 액) 취업 보 스(매

월 말 취업에 성공한 참여 인원수 × 상별 액)신청 할 수 있으며 지원 차는

매월 탁기 이 각 단계 완료 후 매월 탁운 비 신청하며 해당 청,지청 종

합센터는 신청서 수 후 7일내 지 하게 된다.

[그림 4-1]청년뉴스타트 탁비 지 흐름도

자료:고용노동부,2010c

취업지원 민간 탁사업은 수탁기 에서는 매 분기 첫 달 5일까지 분기별 소요

산 지원 을 분기 지출세부내역 증빙서류 첨부하여 할 종합센터에 제출하

며 할센터에서는 지출내역 확인 정산 후 해당분기 지원 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 하도록 하고 있으며,성과 인센티 는 수탁기 에서 지원 신청 워

크넷 민간 탁 실 리 시스템에 분기별 사업추진실 을 반드시 입력한 후,본부

에서 매 분기 다음달 3일까지 분기별 수탁기 평가를 완료하고 해당(지)청으로 기

별 인센티 액 소요 산을 재배정하면 각 (지)청 종합센터에서는 매분기

지원 지 시 분기 3개월분 성과 인센티 를 일 지 하고 있다.집단상담 로

그램(아웃소싱)은 매월 5일까지 월 운 실 ( 로그램 수료자 수 황)보고

지원 지 신청을 하면 신청서 검토 후 신청서 수 7일 이내에 지원 을 지 하

게 되는데 지원 지 시 기 별 워크넷 사업추진실 입력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지 하도록 하고 있다.

사.표 서비스 가이드

취업성공패키지에서는 <표 4-13>에서 처럼 표 서비스 매뉴얼로 1단계에서 사

후 리의 각 단계별로 상세하게 로그램을 제시하고 있고,서비스 제공에 따라서

단가의 비 과 함께 각 로그램에는 최소기 과 업무 비 별 구성되어 있어 유연

성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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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 서비스명
최소

기
비고 비

1

단

계

상담
•개별상담 3회

30분 이상 ( 면상담 기 )

�1회 :5% �2회 :10%❸3회 :20%

50%

20%

•집단상담 1회 자체 집단상담 로그램 운 15%

•각종 검사 1종
직업심리검사,직업 성검사,

직업선호도검사 등
5%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수립 1차 상담 후,1개월 후 10%

2

단

계

•과정참여 유지
2주

1회

1단계 이후,2～3단계 과정 운 기간

방문․유선 상담 등

�4주 1회 :3% �3주 1회 :3% ❸2주

1회 :10%

10%

•직업훈련 지원

택 1 5%•디딤돌 일자리 지원 직장체험,인턴 포함

•창업지원

3

단

계

•취업알선 상담 1회 30분 이상

25%

5%

•구인정보 제공 10건 �1～4건 :1% �5～9건 :3% 5%

•동행면 3회 �1회 :3% �2회 :7% 10%

•각종 클리닉 실시
이력서 작성,면 ,이미지 클리닉 2

가지 이상
5%

사

후

리

☞ ‘취업자’ 는 ‘미취업자’로 구분하여 상자별로 각각의 기 용

①

취업자

직장 응상황

악

월

1회

상자상담(방문/유선),사업장방문등

�월1회:10%�그외:5%,미실시:0%
20%

②

미취업자

미취업사유 분

석․피드백

심리 지원

실시 종료후3개월간 상자상담(방문/화)

10%

5%

취업알선 등 실시 재상담,구인정보 제공,동행면 등 10%

☞ 미취업자 :1～3단계 모든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나 사업참여 종료일까지 취업하

지 못한 자는 3개월간 사후 리

<표 4-13>취업성공패키지 1인 표 서비스 가이드 단가 비

자료: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 실,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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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사업체 사업체 , , 재지, 

사업운   직 , 알   취업 , 그램 참여 원

검내

사업 계  에  사
참여  리에  사
지원 에  사

타  비  등

타사 검  견

아.민간 탁 평가방법

(1)수탁기 에 한 모니터링

1)정기 검

고용노동부 민간 탁사업은 해당 청․지청 종합고용센터는 수탁사업자가 충실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약정내용을 반하고 있는 지 등을 수시로(분기 1회 이상)

검하고 있다.청년뉴스타트는 탁기 의 운 실태 검사항은 사업추진실 ,사

업추진내용,참여자 리, 로그램의 정성,참여자 출결 리,운 비 집행에 한

사항,사업성과 측정 반 여부,참여 상황 모니터링 리상황, 도탈락자

리,서류보존 상태,사업 실시 효과 등을 검하며,집단상담 로그램의 경우에

<표 4-14> 검 항목처럼 사업체 황,사업운 황,사업계획서 이행에 한 사

항,참여자 리,지원 리,서류 비치 에 검하게 된다.

<표 4-14>집단상담 로그램 민간 탁 검 항목

자료:고용노동부,2010b

2)실 보고 실시간 모니터링

고용노동부의 민간 탁사업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리 운 하는 실시간 산시

스템을 통하여 각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 있다.취업성공 패키지의 경우에 산시스

템을 통한 실 모니터링 내용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리,출석통지,취업처리

성공수당 지 황,구직신청,취업성공패키지 1～3단계별 운 황,이 황,

민간 탁 추진실 비용지원 황 등이다.청년뉴스타트도 인트라넷을 통하여

신청 황 리,매 회차 운 리( 도 탈락 이수 황,서비스 진행 황 등),수당

지 리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집단상담 로그램과 취업지원 민간 탁사업

도 워크넷의 민간 탁 실 리 시스템을 통하여 실 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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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께 는 어떻게 당 취업지원 비스에 참여 게 었습니 ?

2 귀 께  공  취업지원 비스 내 에  어느 도 만 십니 ? 

3 비스 내  귀  취업가능  는  어느 도 도움  었습니 ?

4 귀 께  공  비스 내  에  가  도움   비스는 엇 니 ?

5
후 동 에  보다  비스 공   어  비스가 가

 다고 생각 십니 ?

사업 실 보고 

취업 공 키지 실시간 산시스 , 별 진실  보고  

청 뉴스타트 실시간 산시스 , 별 진실  보고  

집단상담 그램(아웃 싱)
워크  민간 탁실 리 시스

매  12월 순 지 사업결과 보고

취업지원

민간 탁사업

여

워크  민간 탁실 리 시스  

매  12월 순 지 사업결과 보고

숙

산업단지

건

결 민

<표 4-15>사업별 실 보고 방법

자료:고용노동부,2010각 지침

3)만족도 조사

취업성공패키지 사업도 탁 상자에 하여 탁 의뢰일을 기 으로 1개월 이후

부터 탁기 의 서비스에 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만족도 조

사의 양식은 본부에서 제공되며 매월 말 시 을 기 으로 당해 탁기 에 의뢰한

인원 비 가 20%이상이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집단상담 로그램(아웃소싱)

도 수탁기 에서는 연 수시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그 결과를 매 분기 1

회 이상(분기별 실 보고 시 포함하여 제출) 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는데,고

객만족도 조사는 매분기별 수탁기 이용자수(구인․구직자수) 비 최소 20%이상을

상자로 선정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할 센터에서는 수탁기 고객만족도 조사결

과를 참조하여 필요시 개선계획 수립․시행 등 조치할 수 있다.

<표 4-16>집단상담 로그램 만족도 조사 설문 문항

자료:고용노동부,20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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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사업

진내

가. 

. 사업내

  1) 사업

  2) 계

  3) 실 (  진내 )

사업결과

가. 사업결과

. 사업  과  평가

다. 에 사   

라. 개 안

타

4)사업결과 보고서

각 사업별로 민간 탁 수탁사업자는 ’10.12월 순까지 사업결과 보고서를 해당

청․지청 종합고용센터에 제출하여 해당 청․지청 종합고용센터는 수탁사업자가 제

출한 사업결과 보고서 장 검 등을 기 로 작성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표 4-17>집단상담 로그램 최종결과 보고서 항목

자료:고용노동부,2010b

(2)평가방법

1)평가 기

과거의 민간 탁사업은 각 상별로 평가기 에 차이를 두고 있으나,각각의 사업이 다른

평가기 으로 인해 사업 간 성과를 비교 분석할 수 없고,사업 간 조정․통합이 불

가능한 문제로 인하여 공통 인 평가기 과 방식을 용함으로써 사업간 성과 비교

분석이 가능토록하고,3～4년 계약이 일반화된 외국과 달리 우리의 경우 일반 으로 1년

이내로 계약,안정 인 사업 수행과 투자를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평가결과 실 이

우수한 기 (참여기 의 50%내외)은 차년도 계속지원을 보장함으로써 민간의 극

사업 참여를 유도할 필요와 규모가 있는 민간기 의 경우,두 가지 이상의 사업을

동시에 탁받아 수행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으나,각각의 평가기 이 상이하여 기 의

역량을 집 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하여 보편 이고 객 인 평가지표 평가 방식

을 일원화하여 민간의 역량을 집 하도록 할 필요로 평가기 을 2010년 7월에 단

일화하 다(고용노동부,2010).

민간 탁 기 의 사업추진실 과 정성 인 노력이 모두 반 될 수 있도록 정량평가를

70%,정성평가로 30% 각각 나 어 평가하고 정량평가는 사업의 궁극 목 인 ‘취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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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가항목 평 가 지 표 배

정량평가

(70%)

서비스 상자

취업자 수

구분(상 비율) 수

A등 (～20%) 20

B등 (～40%) 17

C등 (～60%) 14

D등 (～80%) 11

E등 (～100%) 8

25

서비스 상자

취업률

구분(상 비율) 수

A등 (～20%) 15

B등 (～40%) 13

C등 (～60%) 11

D등 (～80%) 9

E등 (～100%) 7

15

취업자 고용유지기간

고용유지기간 3개월 이상자가 70%
이상인 경우

15

고용유지기간 3개월 이상자가 50%
이상인 경우

10

고용유지기간 3개월 이상자가 30%
이상인 경우

5

15

고객

만족도

서비스

만족도

․서비스 이용자 서비스 내용에 한 반

만족도(매우만족+만족의 비율)
10

취업에의

도움정도

․서비스 이용자 반 인 취업에의 도움정도

(매우만족+만족의 비율)
10

정성평가

(30%)

추진과정의 정성

․참여자 모집을 한 자체 홍보노력

․자체 취업지원 로그램 운 의 성

․구인개척 노력

․구직자 사후 리 노력 등

20

고용센터와의 업무연계

․참여자 로그램 연계 노력

․센터와 연계한 기 홍보 노력

․기타 기역 기 특성에 맞는 센터와의

연계사업 실시 여부 등

10

수(취업률)’ 심으로,정성평가는 사업추진과정 상 기 의 노력정도를 심으로 평가한

다.정량평가는 취업지원 서비스 민간 탁 업무의 ‘양’인 측면과 ‘질’인 측면을

동시에 계량 으로 평가하는데 양 평가로는 서비스 상자 취업자 수(20 ) 취

업률(15 )으로 배 하여 민간기 을 통한 취업자수를 기 으로 평가 하되,각 기 규

모에 따라 탁물량에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여 취업률을 일정 비율로 반 하여 기

으로 평가 상 기 간 상 평가를 하게 된다.

<표 4-18>고용노동부 민간 탁 평가 기

자료: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 실,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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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고 태  근 건 취업시 취업경

취업 공 키지 근 계약 간 3개월 상 주
당 30시간 상  리

1 간  취업지원
 료   

3개월 내, 그
램 참여 간  
취업  2단계 내
지 3단계 후

알   본  동 

청 뉴스타트
( 탁)

근 계약 간 3개월 상 주
당 30시간 상  리

1차 IAP수립  
과 2  상 

 후
알   본  동 

집단상담 그램
(아웃 싱)

근 계약 간 3개월 상, 주
당 30시간 상,  

상 리
사업 간 내, 
그램 참가

알   본  동 

취업
지원
민간

탁
사업

여
근 계약 간 3개월 상 주
당 30시간 상  리
( 숙  3개월 상  
지원 리 취업도 )

료 후 3 내  
그램 참여 

비스 공 실  는 
경우 본  취업도 

숙

산업단지

건

결 민

질 평가에서는 취업자 고용유지기간을 15 으로 배 하고 <표4-18>에서 처럼

체 취업자의 근속기 별 취업인원 비율로 산정하며,서비스 상자의 민간기 서

비스 내용에 한 반 만족도를 조사하여 서비스 내용에 한 반 만족도(10 ),

취업에의 도움정도(10 )을 배 하고 표 고객만족도 조사 설문지를 기 으로 체 서비스

상자 매우만족 +만족 응답비율을 10 만 으로 환산(외부 문 리서치 기 는 민

간기 자체 실시하게 된다.정성평가는 극 사업추진을 한 기 의 노력정도,고

용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력사업 등 심으로 평가하게 된다.

2)취업인정 기

취업인정의 기 은 성과의 요한 지표가 되는데 취업성공패키지,청년뉴스타트,

집단상당 로그램,취업지원 민간 탁사업은 모두 취업인정에서 고용형태 근로

조건으로 근로계약기간 3개월 이상과 주당 30시간 이상인 일자리를 기 으로 설정

하고 있으며,각 사업마다 로그램 참여에서 취업의 시 은 각 상이하나 로그램

의 참여 에 참여 일 때 취업을 인정하고 있으며, 로그램의 참여로 인한 본인

에 의한 취업경로도 인정하고 있다.

<표 4-19>각 민간 탁사업별 취업인정 기

자료:고용노동부,2010각 사업지침

3)평가 기

청년뉴스타트는 민간 탁기 의 사업수행상황 실 평가를 외부 문기 에

탁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취업성공패키지는 고용노동부 본부,집단상담 로그램과

취업지원 민간 탁사업은 해당 청․지청 종합고용센터에서 실시한다.



- 94 -

사업 평가

취업 공 키지 고 동  본

청 뉴스타트

집단상담 그램(아웃 싱) 당 청․지청 고

취업지원

민간 탁사업

여

당 청․지청 고

숙

산업단지

건

결 민

<표 4-20>각 민간 탁사업별 평가 기 황

자료:고용노동부,2010각 사업지침

3)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평가결과 우수기 은 차년도 계속지원하고,부진기 은 동 사업에서 퇴출하게 되는데

참여기 을 성과에 따라 등 제를 실시하는데 각 사업별로 참여기 의 평가 수를

등 화하여 산출된 상 비율에 근거하여 기 별 등 (A․B․C등 )분류하여 등

에 따라 차년도 계속지원,차년도 경쟁 참가,차년도 사업참여 제한 조치하게 된다.

단,C등 의 경우 평가 상 사업의 반 실 , 할 지방 서 의견 등을 종합하여 차년도

사업 참여 제한 여부를 최종 결정하되,연속하여 3회 이상 C등 에 포함된 경우는 의무

으로 차년도 사업참여를 제한한다.

<표4-21>참여기 등 제 실시 개요

등 분류 상 비율 조 치 사 항

A등 50% 차년도 계속참여 지원

B등 30% 차년도 경쟁참가

C등 20% 차년도(1년)사업참여 제한

자료: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 실,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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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여성부의 '경력단 여성 직업교육훈련'새일센터 민간 탁사업 황

가.개요

출산과 육아부담,가족구성원의 돌 등으로 경력이 단 된 여성의 취업지원을

담하는 '종합취업지원시스템'을 운 하여,경제 기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직여성 등 구직희망 여성의 일자리 지원 경제활동 참여 진을 도모하기 하

여 2007년에 '여성다시일하기센터'를 지정하여 운 을 시작하여 2008년 4월에는 여

성가족부는 일반회계,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기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운 비 재

원을 확보하여 공동으로 사업수행을 합의하여 2010년 기 으로 여성가족부는 192억

을 직업교육훈련 로그램,새일여성인턴제 운 ,일-가정양립지원사업,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 운 등 사업비,고용노동부는 56억을 지원하여 집단상담,취업 후

사후 리비 지원하고,2008년 11월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로 명칭을 개

편하고 2009년 2월에는 50개소를 지정하고,2009년 7월에는 22개소 지정,2010년 1월

에는 5개소 지정하여 국에 77개의 기 을 지정하 다.

여성부는 경력단 여성 직업훈련 지원 사업으로 경력단 여성의27)취업역량을 강

화하고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함으로써,여성경제활동참가율과 여성 잠재인력 활용도

제고하고 사회서비스,녹색일자리,산업체 등의 요구에 합한 여성인력 양성 여성

직업교육훈련 사업의 신모델 제시하고는 하는 목 으로 각 지역의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이하 새일센터)28)에 심사기 에 따라 장실사 등 합여부를 검토하여 각 센터

에 직업교육훈련 산 지원 상 과정을 선정하여 총 6,570백만원의 사업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성부에서는 새일센터를 통하여 직업교육훈련은 각 교육기 에서 직 실시하거

나,고가의 장비 는 보다 문 인 교육이 필요한 훈련과정은 학 문직업

교육훈련기 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훈련 과정은 잠

재되어 있는 여성인력의 효율 활용과 효과 취업지원을 한 장형 교육훈련

취업연계 지원에 을 두고,사회서비스,녹색일자리,기업체의 인력 수요,구직자

특성 등을 반 한 특화된 직종을 개발하여 운 하며 직업교육훈련 과정은 여성가족부

의 산지원 기 등에 합하게 편성․운 하도록 하고 있다(여성부,2010).

27) “경 단 여  등(  경 단 여 )” 라  신· 산· 아  가 원  돌  등   경

동  단 거 , 경 동    없는 여  에  취업  망 는 여  말

28) 새  운 주체는 경 단 여  등  특  고  상담ㆍ 보ㆍ직업 훈 ㆍ취업  복지지원 비

스 공  주  업  고 비 리   는  는 단체 어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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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직업교육훈련 운 총

․직업교육훈련 과정 최종 선정

지자체

․직업교육훈련 과정 1차 선정

․새일센터 자 교부,정산 총

․직업교육훈련 실태 지도․ 검

교육훈련생

구 직

⇨

직업교육

⇦

새일센터

구 인

⇦

취업연계⇨

취업처
․교육 로그램 운 책임

․직업교육훈련 실시

․취업연계 등 취업지원

․일자리 력망 운

 

        

여 개
여

타

지 체 직 지 체 탁 

계

(77)
49 10 7 4 7

<표 4-22> 국 새일센터 기 별 황(10.1기 )

자료:여성부,2010

나.사업추진 체계

사업추진 체계를 보면 여성가족부에 직업교육훈련에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지자

체에서 1차로 선정된 로그램을 최종 선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며,지자체에서는 새

일센터에 자 교부 정산 총 ,직업교육훈련 실태와 지도, 검을 담당하게

된다.새일센터에서는 신청하여 선정된 직업교육훈련 로그램의 운 과 보고

취업지원의 업무를 맡게 된다.

[그림 4-2]사업추진 체계도

자료:여성부,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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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

3월

⇨

3월~10월

⇨

교육만료후 1년

교육훈련과정

선정

교육생

모집․선발
교육훈련 실시

취업지원 활동

사후 리

(취업 황 등)

다.추진일정

[그림 4-3]추진일정에서 처럼 연 에 사업공고가 나온 후 2월에는 신청을 받아

교육훈련과정을 선정이 확정되면,3월에는 각 새일센터에서 승인된 로그램별에

맞는 인원을 자체 모집하고 선발하게 되며,모집이 완료된 후에는 교육훈련을 실시

하고,교육이 끝난 후에는 1년 동안 취업지원을 하는 사후 리에 들어가게 된다.

[그림 4-3]추진일정

자료:여성부,2010

라.사업운 내용

(1)직업훈련과정 교육시간

직업교육훈련 로그램 운 시간은 80시간,160시간,240시간 등으로 편성하여 과정별

교육기간 1일 교육시간은 자율 으로 운 하되,교육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가

단기과정으로 운 하며,각 시간별 과정마다 직업 문교육과 직무소양교육,취업

비교육의 세 역에서 최소의 교육시간을 배정하여 운 하도록 하고 있다.

<표 4-23>직업훈련과정 교육시간 기

직업 직 양 취업 비

80시간 과 62시간 4시간 4시간

160시간 과 152시간 4시간 4시간

240시간 과 232시간 4시간 4시간

320시간 상 과 318시간 상 4시간 4시간

자료:여성부,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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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형별 교육훈련

직업 문교육은 직종별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교육을 의미하며,직무소

양교육은 모든 직무에 공통 으로 필요한 직무태도 교육과 취업의지 직업 응능

력 제고를 한 의식교육이며,취업 비교육은 이력서 작성법,면 비교육 등 교육훈

련생이 실제 취업 시 필요한 구직스킬 향상에 련된 교육으로써 세 가지의 교육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표 4-24>교육훈련 유형별 운 기

 주 내   운

직업

- 직 별 직 수 에  지식  술  미

- 사 비스, 색 리, 산업체 등에  는  직 능  양  

여 실습 는  체험 습 주   실시

직 양

- 든 직 에 공통   직 태도 과 취업 지  직업 능

 고   식  미

  ex) 직업 리, 직 과 시 지, 비 니스 매 , 과  업 진, 커

니  등

- 양 평등진 원  사 ( 료)  직 양   경

우 시수  

취업 비

- 취업 비   , 비  등 훈 생  실  취업 시 

 직스킬 상에   미

  ex) 동 과 ( 고 평등 , 근  등),   개  

, 비  , 취업지원 컨  등

- 근 여건, 취업 시 애  등  는 취업  운  가능

자료:여성부,2010

(3)취업지원 사후 리

새일센터는 지역 고용센터,지자체,학교 등 유 기 과의 의를 통해 취업연계를

한 취업지원 활성화를 하여 교육과정별 “일자리 력망”을29)구성․운 하여

취업처,공공 민간 취업알선기 ,지방자치단체 등 10인 내외의 문가로 구성하

여 “여성인재-취업지원”네트워크 구축으로 취업처와 교육생의 1:1맨토링, 장체

험,간담회 등 활성화하며,취업연계 업무는 지역내 사회 일자리 채용수요를

29) “ 리 망” 라  과 별   는 지역산업체, 공공  민간 취업알 , 지

단체 등  지역  사  어 생  훈   취업 진   동 는 과 별 취업지원

단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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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평가 평가지

1

훈 계  

타당

(30)

훈 내  

실
10

∘훈 내  신뢰도  체

∘강 , 실습 등 과   

∘훈 시간  과 운  계  

훈 수  
10

∘ 당지역 취업동   여  에  

훈 계  수립 여

훈  
10

∘수료 /취업 /훈 생 만 도에     

리(사후 리) 계

2

훈 과  

실 가능

( 과 )

(30)

취업지원  
15

∘지역내 수  사  

∘ 수료 후 취업가능

∘취업지원계  

취업연계  

실
15

∘지역내 업과 취업연계 안  체

∘ 리 망  

∘ 리 망 계  체

3

훈 과

특수

(20)

훈 과  

지역
10 ∘지역 특 략 직  여

훈 과  

창
10 ∘여 도 직 , 여 특 훈 , 업주  과  등

4

과 운  

(20)

훈  

수 능
10

∘훈 시 , 실습 재   보

∘강사 등 에   보 등

훈 산편  
10 ∘훈 과  운  사업비  

악하여 수행하고, 련 취업처에 극 홍보활동을 하여야 하고 교육훈련생의 취업

지원활동은 교육기간 만료 후 1년까지 실시한다.

마.선정기

여성부는 직업교육훈련 과정 선정 계획을 시․도에 시달하고,시․도는 할지역 새

일센터에 통보하면 직업교육훈련 과정 운 을 희망하는 시설은 직업교육훈련 로그

램 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직업교육훈련 운 기 을

수하여 편성하고 과정별 세부 내용,홍보방안,교육생 리 방안 등 포함한 직업교

육훈련 로그램 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훈련과정 선정은 <표 4-25>직업교육훈

련과정 선정 심사기 에 따라 여성부에서 심사․결정하며 기 별 5개 과정 범 내에

서 심사평가 수가 평균 80 이상 과정을 선정한다.

<표 4-25>여성부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과정 심사기

자료:여성부,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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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6>는 2010년 직업교육 선정결과로써 지원한 모든 새일센터에서 선정이 되었으

나,신청한 로그램 664개 최종 선정된 것은 385개로써 반정도이며,인원도 신청은

15,900명에서 승인인원은 9,211명, 산은 10,885백만원에서 승인 산은 6,335백만원이다.

<표 4-26>2010년 여성부 직업교육훈련 선정 결과

(단 :명,백만원)

시도별
계

수 과 수 원 액

계
신청 76 664 15,900 10,885 

76 385 9,211 6,335 

자료:여성부,2010

바.교육훈련생의 모집․선발

(1)모집

직업교육 훈련생은 새일센터에서 경력단 여성 등 구직여성을 상으로 모집하고,교육

훈련생은 공고를 통하여 모집하며,결원 발생,일 모집 부 합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우 수시모집할 수 있고, 최 모집 시 정원이 미달된 경우에는 모집기간을 2회까지

연장 가능하다.

(2)선발 상 방법

교육훈련생 선발을 우선 고려 상은 기 생활수 자,차상 계층,장애인,여성가

장(특히 모자여성가장)30),결혼이민여성(한국국 취득자)등 취업 취약계층이며,타부

처 여성가족부 취업지원사업 복수혜자 선발 지양하기 해 고용노동부 직업능력

개발훈련정보망에서 복수혜 체크하고 문 직업상담 성검사 등을 실시하고 참

가 희망 여성의 능력, 성,취업의욕 등에 따라 합한 자를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사. 탁비용

교육단가는 과정별 8,251천원∼29,000천원으로써 교육훈련생이 정원에 미달되는

30) “여 가 ” 라  ① ·사별 등  사  우 가 없는 여 , ② 우 가 가 · · 애·질병·

복 · 재 · 도   등  여 양  능  없다고 는 여 , ③미 여  가  

없거  가 라도  60 상 거  가 근 능  없는 여 , 근 과  재산

액  50,000원  여  말 (여 가  여   재산 액 산  훈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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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미달된 인원에 해당하는 액을 감액하여 편성하는데 로 “정원24명,80시

간,단가 8,251,180원”과정 모집결과 1명이 미달된 경우의 교육단가(천원이하 사)

는 8,251천원÷24=343천원,8,251천원-343천원=7,908천원이 된다.

<표 4-27> 산지원항목

비     

 가. 건비
․ 훈  과 별  그램 운  담, 산  집  등  리

는  1  상   수 고 건비  지

 . 직 비

1) 강사료

2) 재비(원고료)

3) /실습비,재료비

4) 수강생 재 보험료

5) 운 비

6) 생지원( 훈 생 식비  통비)

 다. 직 비

1) 내여비

2) 비

3) 비

4) 산처리비

5) 차료

6) 통통신비

7) 개강  수료식비

8) 취업지원경비

 라. 리비 ( 건비+직 비+간 비) 5% 내

자료:여성부,2010

아.평가 모니터링

(1)평가 개요

새일센터에서는 분기별 익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다음년도 1월말까

지 사업실 보고서를 해당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여성부장 은 연말 기

실 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보조 사업의 실 이 법령의 규정,보조 의 교부결정의

내용에 합한 것인가의 여부를 심사하고,이를 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시․도의 지자체에서는 할 지역의 새일센터 로그램 운

분기별 연도별 실 을 취합하여 여성부장 과 고용노동부장 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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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평가 기

직업교육훈련의 평가결과의 지표로써 교육인원별 수료인원 취업률, 도탈락률,해

당과정 자격증 취득자,취업자 상용,일용,창업의 비율을 으로 실 을 평가하게

된다.

<표 4-28>직업교육훈련 평가결과 지표

과

정

명

교육

기간

교

육

인

원

(A)

수료 인원
수

료

율

(C=

B/

A)

도

탈락

해당 과정

자격증

취득자

취․창업 등 취

․

창

업

률

(G=

F/

B)

소

계

(B)

수료

인원

조

기

취

업

인

원

인원

(D)

비율

(E=D

/B)

소

계

(F)

상

용

일

용

창

업

기

타

자료:여성부,2010

4.보건복지가족부 '희망리본 로젝트'민간 탁사업 황

가.개요

취업 취약계층이 일을 통한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일-복지 연계서비스를 제공

하는「희망리본 로젝트」는 복지부가 2009년 4월부터 경기,부산지역 소득 취업

취약계층 2천명을 상으로 개별 상에 맞는 일자리 발굴․연계 지속 인 취업

유지를 해 돌 서비스 지원 등 사례 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참가자에게 개인당 60

만원의 참여 실비 지 수 자에게 3년간 자활특례31)보장시범사업이다.

희망리본 로젝트는 자활사업의 취업성과 제고를 해 사업수행기 에 해

철 한 성과주의 산방식을 도입,취업률․취업유지율․탈수 율 지표에 따라

산을 지 하도록 한 에서 기존 자활사업 수행방식과 차별성을 지향하고 있

다.

2009년에 희망리본 로젝트에 참가한 2,000명에 한 분석에서 최 임 기 이

상의 직업에 1번 이상 취․창업한 비율은 26.9%,수 자(일반수 자,조건부 수

자,자활특례자)의 최 임 이상 취․창업률은 23.03%이고,취업 창업자의 월

31) 특 : 수 가 취업 등  탈수  는 경우  3 간 료 여 등 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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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83.6만원 이하는 16.2%,83.6만원에서 100만원은 37.1%,100만원에서 120만원

은 22.9%로 53.3%는 100만원 이하의 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병힐,2010).

그러나 시범사업 단계이며 비용 비 효율성의 측면과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

키지의 복성 측면에서 희망리본 로젝트 사업의 성과에 해서는 앞으로 면 히

더 연구가 필요한 사업이다.

나.사업추진 체계

'희망리본 로젝트'는 자활시범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 공모사업에 지자체가가 선

정되면 산을 지원하게 되는데 라북도의 경우에 2010년에 선정되어 16억의 사업

비를 지원받아 1차로 300명을 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사업수행기 은

국공모를 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1차,2차 심사를 통해 선정하고 해당 시도지자

체에서는 상자 배정,계약체결,지원 탁의 업무를 맡고,해당 시군구에서는

상자 모집 선정,한국조세연구원은 사업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앙자활센터에

서는 사업의 모니터링 실 보고, 탁 지 등의 업무를 맡게 되어 보건복지

가족부,시도지자체,한국조세연구원, 앙자활센터,사업수행기 이 서로 업무분담

의 역할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그림 4-4]희망리본 로젝트 사업수행 체계

자료:보건복지가족부,2010

라북도의 경우에는 북 역자활센터와 인지어스가 컨소시엄 형태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수행기 인 북 역자활센터( 주,남원,완주),인지

어스(군산,익산,정읍,김제)지역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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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업추진 차

희망리본 로젝트의 상자 모집 선정은 시군구에서 실시하게 되는데 근로능

력이 있는 수 자는 의무 으로 참여하게 하고 차상 계층에 해서는 소득조사를

통하여 시군구에 선발하게 된다.신청자에 한 선정심사를 거쳐 비 상자는 지역

자활센터로 이 하고 상자는 사업수행기 에서 기상담에서 유형별 서비스를 제

공하게 된다. 앙자활센터에서는 사업실 확인을 하는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기본

과 성과 을 지 하게 되고 앙자활센터에서는 복지부와 지자체에 사업추진실

을 보고하게 된다.

[그림 4-5]희망리본 로젝트 사업추진 차

자료:보건복지가족부,2010

라.민간 탁 비용

'희망리본 로젝트'는 취업처를 찾지 못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득층에게

각자의 특성에 맞는 지역 내 일자리를 연결하여 으로써 일반노동시장으로의 취업

경로를 개척하고,기존 자활사업 수행기 에 한 일 인건비 사업비 지 에

서 탈피하여, 소득층 취업률 등 수행기 실 에 따라 산을 차등지 하여 자활

성과를 극 화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근로능력있는 자가 일을 통해 탈빈곤 탈수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 을 두고 있다.1인당 서비스비용을 산정하여 지원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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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를 선지 한 후,사업실 에 따라 나머지 지원액 지원하는 철 한 성과주의

산방식(Outcomefunding)을 도입하고 있다.

민간 탁비는 <표4-29>에서 처럼 기본 과 성과 을 나 어 지 되는데 기본

은 1인당 150만원이 지 되며 성과 은 취업(창업)시에 85만원,6개월 이상 고용유

지시에는 85만원,소득의 발생을 통한 탈수 의 경우에는 110만원을 지 하여 총 1

인당 최 430만원을 사업수행기 에게 지 한다.

<표 4-29>희망리본 로젝트 민간 탁비 지 기

본
과

취업(창업) 6개월 상지 시 탈수 32)

1 당 지원액

(  430만원)
150만원 85만원 85만원 110만원

자료:보건복지부,2010

마.희망리본 로젝트 서비스 내용

(1) 로그램 흐름 내용

희망리본 로젝트의 지원서비스 로그램은 1개월째는 개인별 계획수립과 서비

스 계획을 사정을 진행하며,3개월 이내에는 자립여건을 조성하기 하여 사회서비

스 연계 개인별 사정계획 평가,4～5개월 이내에는 자립능력을 강화하기

한 취업 비 교육 필요할 경우에는 직업훈련과 인턴쉽 과정 지원,6개월 이내에

서 맞춤별 취업 알선과 함께 구직활동 교육을 받게 되며,이후 3개월 동안에는 직

장 응을 한 사후 리 서비스를 받게 된다.

<표 4-30>희망리본 로젝트 지원서비스 내용

1개월째 3개월 내 4-5개월 6개월 내 7월-12개월

상담 립여건 립능  강 리 지원 사후 리

개 별 계 수립/

비스사

계

사 비스 연계/

사 계  

평가

지고취/

취업 비 /

직업훈 /

쉽 과

맞 취업 알 /

/

처 알

직업  상담/

근 지 간  

등

자료:보건복지가족부,2010

32) 망리본 트에  과  탈수   취업   차상 는 가 별 생계비  120% 상 득  

생 는 취업·창업   경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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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과정명 형태 주요내용 시간

직업탐색
고용시장 바로
보기

그룹 워크샵
- 재의 변화된 고용시간 흐름이해
-개인별 진입 가능한 고용시장 악

3H

직업탐색
나만의 고용시
장 근 략 그룹 워크샵

-고용시장 근을 한 개인별 필수사항 검
-성공취업을 한 고용시장 근 략 수립 3H

자신감
향상

변화 리 필수집합교육

-변화에 응하는 개인별 사례 들어보기/변화
곡선
-변화에 명하게 응하는 단계별 략 알아
보기

3H

자신감
향상

만나고 싶습니다 필수집합교육
-취업성공자 사례 발표
-성공사례를 통한 극 구직활동 끌어내기

3H

자신감
향상 함께합니다! 필수집합교육

-정부의 복지지원책 소개
-교육과정 과정 받을 수 있는 재정 지원

복지지원책
3H

자신감
향상

스트 스 리 필수집합교육
- 재 겪고 있는 스트 스 상황 알아보기
-구직활동 직업활동에서 스트 스를 명
하게 해소하는 법

3H

자신감
향상

커뮤니 이션
skillup!

그룹 워크샵 -상황별,상별,목 별 커뮤니 이션 스킬
-남들 앞에 나를 극 으로 표 하는 방법

3H

직업정보
수집 직업의식 윤리 그룹 워크샵

-일의 의미에 한 재 검을 통해 구직활동
활성화
- 통 , 직업윤리를 통한 직업의 가치
인식

3H

구직서류
성공취업을
한 구직서류

그룹 워크샵
-지원을 한 1단계,구직서류 작성하기
-개인별 합한 지원서류 작성 실습해 보기

3H

면 방법 면 skillup 그룹 워크샵
-면 은 왜 이루어지는가?(고용주의 입장에서
바라보기)
-면 시 주의사항 검하기

3H

면 방법 호감가는 첫인상 그룹 워크샵
-면 에서 가장 요한 첫인상 새롭기 인식
-면 이 까지 개인별 실습 비사항 검

3H

면 방법 면 시뮬 이션 그룹 워크샵
-지원분야별로 면 실습 진행하기
-잘된부분과 보완 서로 지 해주기 3H

근로의욕
증진

산 머 산? 그룹 워크샵 -개인별 로 일의 장애요소 재 검하기
- 재까지 발생한 장애요인의 해결 략 수립

3H

근로의욕
증진

BacktoWork
직장 응 시나
리오

그룹 워크샵
-취업이후의 직업활동에 한 시나리오 작성
-취업이후의 변화된 모습을 상상하면서 극

구직활동 끌어내기
3H

기타
ActionPlan
되돌아 보기

그룹 워크샵
-이 의 구직활동의 진행사항 검해 보기
-ActionPlan에서 실행되지 못한 분야의 향후
실행계획 수립하기

3H

(2)세부 로그램

<표 4-31>는 북에서 희망리본 로그램의 수행기 인 인지어서에서 운 하고

있는 취업 로그램으로써 고용시장에 한 이해와 개인별 고용시장 근 략을 수

립하는 직업탐색능력 강화 로그램,실질 인 직업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략

인 방법을 제시하는 직업정보 확 로그램,구직서류와 면 방법의 개선을 통한

구직활동 효율화 로그램,구직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물에 하여 안과

극 인 의욕을 고취하기 한 근로의욕 증진 로그램 등을 통하여 고용가능성의

능력을 궁극 으로 배양하고자 하고 있다.

<표 4-31>인지어스 로그램

자료:인지어스,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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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매월달 비고

취업 수1)

취업 수누계

재취업 지 수

취업탈락 수

(1개월미만근 후퇴사 )

취업탈락 수

(1개월 상근 후퇴사 )

직건수

재취업건수

직, 연계 공건수

미만 수

(경과 리수)

1차 과 생 수

(1개월취창업 지 수)

2차 과 생 수

(6개월취창업 지)

3차 과 생 수

(탈수 2))

1차 과 신청 수

앙 에  

2차 과 신청 수

3차 과 신청 수

1차 과 지 수

2차 과 지 수

3차 과 지 수

바.사업평가

(1)사업실 보고

매월마다 수행기 은 사업성과분석을 보고해야 하는데 보고 내용은 취(창)업자

상자를 기 생활수 자와 차상 계층으로 구분,취(창)업자의 연령 성별 비율,

취(창)업자의 업종을 한국표 직업 분류로 분류,취업자 여 분포를 보고하여야

한다.

<표 4-32>희망리본 로젝트 성과 리형 취업 황 조사표

자료: 앙자활센터,2010

1) 최 임 이상 취(창)업한 사람 수/()는 창업자수

2) 지침기 에 따라 최 생계비,가족수 등을 고려한 상수치로 지자체 확인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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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구분 개념 비고

본

지

취업  수
 상 리 취(창)업  사람 수/ ( )는 

창업

취

업  

취업 수 누계 취업  수 누계 

재취업 지 수
매월 말  재 취업  지 고 는 (근 수  

)

취업탈락 수

(1개월 미만/ 상)
1개월 미만/ 상 근  후 퇴직  

변동

지

직건수 퇴직 후 14  내 취업

재취업건수 퇴직 후 14  경과 후 취업

보

지

직․ 연계

공건수

직․  연계 공 건수

( 직건수, 재취업건수 포 , 다만 미만

리는 )

 미

만 

리수

보 지

 

 미만 

리수(경과 리

수)

 미만 리  공 여 공  건수

과

지

1차 과  생  

수(1개월 상 취

(창)업 지 수)

취(창)업 후 1개월 상(창업  3개월 상) 지

여 1차 과 신청 상 가 는 원수

2차 과  생  

수(6개월 상 취

(창)업 지 수)

취(창)업 후 6개월 상 지 여 2차 과 신청

상 가 는 원수

3차 과  생  

수(탈수  )

취(창)업  통  3개월 상 득 액  

과, 탈수  상 어 3차 과 신청 상 가 

는 원수

(2)성과지표

<표 4-33>은 희망리본 로젝트의 성과지표의 주요한 개념으로써 취업자 수의 정

의는 임 을 심으로 정의하는데 최 임 이상 일자리를 취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 4-33>취업 황 개념 정리표

자료: 앙자활센터,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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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경기도 고용서비스 민간 탁사업 사례 분석

가.개요

최근의 경기침체와 ‘고용 없는 성장’등 고용여건을 고려하여 단편 인 취업지원

시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성과 청년취업난과 경력직 재취업문제를 지원

하고 기업에서 질 불일치로 인한 구인난을 해결하기 해 2005년도 7개 권역 시

범사업으로 시작된 경기청년뉴딜은 ‘2009년 경기청년취업 장’시범사업운 을 거쳐

재는 각 시․군 일자리센터 내에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경기재취업지원사업은

경기도의 경력직 재취업 상으로 한 서비스로 2005년 시범사업을 거쳐 재 각

시․군 일자리센터 내에 사업을 시행해고 있다.경기도는 경기도의 일자리 창출을

한 각 시군의 독립 인 고용서비스 체계를 만들기 해 2007년 시흥시 일자리센

터를 시범사업을 통해 재는 다수의 구직자를 상으로 구직알선과 만남의 날 행

사,일자리센터 내에 경기청년뉴딜사업,경기재취업지원사업을 통합하여 31개 각

시․군에서 운 하고 있다.각 시․군 일자리센터는 탁사업비 규모와 탁인력구

성,운 방식이 각 시마다 상이하지만 경기청년뉴딜사업,경기재취업지원사업 경우

기존의 달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본 연구 자료에서는 경기청년뉴딜사업 구직자수요맞춤형과 경기재취업지원사

업,경기일자리센터 운 지역 수원,용인,시흥, 명시에 해 민간 탁사업이

성공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해 고찰해보고 개선 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경기도 공공고용서비스의 주요 민간 탁사업

(1)경기청년뉴딜

경기청년뉴딜은 2005년도 시범사업 당시에는 7개 권역에서 800 상으로 시작하

으나,사업 기부터 구직청년들의 참가자가 다수 이루어짐에 따라 연말까지 987명

으로 확 운 하 으며,63.4%안 626명이 취업하 다.

2006년에는 2005년도 사업의 정 인 평가에 힘입어 2개 권역을 추가하여 9개

권역으로 확 하는 한편 상인원도 2005년 800명에서 1,214명으로 확 하 으며,

연말 취업률은 74.6%인 906명이 취업하 다(조계동,2007).

2009년에는 기존의 권역별 운 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수의 청년구직자들의 신청자

원을 수용하되, 기상담 시 구직능력과 특성을 고려하여 단기취업교육 집

취업알선으로 분류함을 원칙 고양시,안양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운 하 으며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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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는 각 시․군 일자리센터에서 경기청년뉴딜의 모집과 원을 수용하는 방식을

혼합하여 운 하고 있다.

1)용어의 정의

『경기청년뉴딜』(구직자맞춤형)사업은 만15세 이상 30세 미만의 청년구직자 개

인별로 취업 문 컨설턴트를 배치 착상담을 통해 개개인의 성 특성을 분석

하고 그에 맞는 문교육,인턴근무를 통해 자기 성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

록 지원해 주는 맞춤형 종합취업지원 로그램을 말한다.

『경기청년뉴딜 취업 장』사업은 만15세 이상 30세 미만의 청년 구직자 상 상

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센터로써,구직자 개인별로 취업 문 컨설턴트

를 배치 착상담을 통해 개개인의 성 특성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집 취업알

선,단기취업교육을 통해 자기 성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상

시 종합취업지원 로그램을 말한다.

『경기재취업지원사업』이라 함은 만30세 이상 55세미만의 참여자 개인별로 문

컨설턴트를 배치,개인 착상담을 실시하여 개개인의 생애목표 경력목표 등의

분석을 통해 자기 특성 경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 로그램을 말한다.

2)추진체계

① 경기청년뉴딜(구직자수요맞춤형)

[그림 4-6]경기청년뉴딜 구직자맞춤형 업무 흐름도

경기청년뉴딜은 각 권역별 배정된 인원에 따라 민간 탁업체의 담당컨설턴트가

(권역별1～2명)구직의사가 있는 청년구직자를 모집하여 사 선발면 을 진행하여

취업이 가능한 구직자를 선별하게 된다.선별된 청년구직자는 개인별 착상담,인

턴근무, 문교육 집 취업알선을 받게 되며,6주후 미취업 시 사후 리 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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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어 집 취업지원을 받게 된다.모집인원 심층상담이 필요한 구직자3)참여

상 에 해서는 경기도를 통해 한국직업상담 회 잡클리닉센터에 탁하여 문

가로부터 10회 정도의 문상담을 받게 된다.심층상담 상자는 실업충격완화

자신감회복,의욕증진이 회복되면 담당 권역에 재배치되어 컨설턴트로부터 상담을

받게 된다.

② 경기청년뉴딜 취업 장

[그림 4-7]경기청년뉴딜 취업 장 업무 흐름도

기상담
(분류)

➡
단기취업교육
(1~3일)

➡

취업알선

➡ 집 취업상담 ➡

기존의 구직자맞춤형과 달리 경기청년뉴딜 취업 장은 최 방문자를 상으로

구직참여자 개인별 취업 문 컨설턴트를 배치하여 기상담을 통해 구직자 개개인

의 성 능력,구직 비도 등을 분석, 악하여 이후 단기취업교육 참여 집

취업알선 등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해주는 단계로 진행된다.기존에 문교육

훈련,인턴근무제도가 제외되었으며 집 인 취업알선을 주로 운 되었다. 탁

사업체는 각 상담센터에 상담장소를 운 해야 하며 경기청년뉴딜 취업 장 투입인

력은 상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컨설턴트 포함 최소 4명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상담투입 컨설턴트 3명,행정지원 1명 이상되어야 민간 탁업체로 참여가 가능하

다.투입된 컨설턴트는 사업 기간 내에 고용이 유지되어야 하며 본 사업에 담토

록 하여야 한다.2009년에는 고양시,안양시에서 시범 으로 운 한바 있다.

③ 경기재취업지원사업

경기재취업지원사업은 권역별 모집인원에 따라 민간 탁업체 컨설턴트가 신문,방

송,고용센터,사회복지기 ,아 트단지 등 홍보와 모집과정을 통해 구직자를 선발

하게 된다.

선발된 구직자는 권역별 오리엔테이션을 받게 되고 총 9주 동안 취업교육과 개인

별 상담을 받게 된다.각 민간 탁사업자는 재취업지원사업의 참여 선정자를 상

으로 사업목 내용,세부 로그램 등에 따라 총 9주 동안 개인상담,취업교육,

소그룹교육,자율 로그램 등을 진행하며 취업알선을 지원한다.권역별 컨설턴트는

2～6명 컨설턴트별 구직자 배정인원은 15～20명으로 개인당 상담시간은 1시간을 원

칙으로 하나 20～30분정도 상담을 진행한다.상담,교육내용은 경기도 인투인에서

3)  착상담과  : 단 실업  취업 능감  는 직청

   심 상담과  : 실업  감  고 리가 어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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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하는 인트라넷에 내용을 실시간으로 입력하게 되어있다.상담의 주요내용은 심

리 안정,직업선호도검사,취업정보제공을 주로 이루어지며 일부 생계형 구직자

에 한 사회복지기 과 연계하기도 하나 실질 으로는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취

업교육과 소그룹교육은 정해진 로그램에 따라 교육해야 하며 권역별 자율 로그

램은 건강,신용회복,웃음치료,아웃도어 등의 다양한 형태로 탄력 운 이 가능

하다. 한 권역별로 행정 취업정보를 집 으로 제공하는 인력을 별도로 활용

하기도 한다.

[그림 4-8]경기재취업지원사업 흐름도

모 집  
오리엔
테이션

 
착상담
능력평가

 
실 취업상담
취업연계

 
실 취업정보

제공

INTOIN 
수

취업 13h, 그룹 동6h, 개 상담9h, 그램 9h
지  

매

집․ 9주  : 취 업   취 업 알
9주 후 : 

사후 리

자료;경기도,2009

3)경기청년뉴딜 운 주체별 역할 업무

<표 4-34>,<표 4-35>의 운 주체별 역할 업무를 보면 경기도는 기본계획

수립 시행 반에 한 업무를 총 하게 되고 각 시․군은 사업은 주 하며 모

집,홍보, 산의 집행과 탁업체의 운 을 리하게 된다.경기도로부터 탁받은

기 인 경기 소기업지원센터는 각종수당신청 지 에 한 제반업무를 수행한

다. 탁사업자는 각 시․군과 조하여 홍보와 모집,선발을 진행하며 개인 착상

담,취업교육,소그룹 교육,취업알선,사후 리,사업종료 후 성과보고서 작성을 하

게 된다.

<표 4-34>경기청년 뉴딜 운 주체별 역할 업무

구분 경기청년뉴딜(구직자맞춤형) 경기청년뉴딜 취업 장

경기도
경기도는 기본계획 수립,업무편람 제정 등 사업시행 반에 한 업무를

총 ,조정한다.

시․군
시․군은 사업을 주 하며 구직자 모집･홍보,상담장 구축, 산의 집행,

탁사업자 리 등 사업운 을 담당한다.

탁사업자

․개인별 착상담,인턴근무

․ 문교육 집 취업알선

․기타 사업 운

․구직자 홍보 모집

․사업진행 리

․취업률,참여자 황 보고

․사업종료 후 결과 성과보고

․집 취업알선 단기취업교육

․기타 사업 운

․홍보 모집

․사업진행 리

․취업률,참여자 황 보고

․사업종료 후 결과 성과보고

자료:경기도,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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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5>경기재취업지원 사업 운 주체별 역할 업무

구분 경기재취업지원사업

경기도
경기도는 기본계획 수립,업무편람 제정 등 사업시행 반에 한 업무를

총 ,조정한다.

시․군
시․군은 사업을 주 하며 구직자 모집･홍보,상담장 구축, 산의 집행,

탁사업자 리 등 사업운 을 담당한다.

탁기
4) 탁기 인 경기도 소기업지원센터에서 수행

-각종수당신청 지 에 한업무

탁사업자

․모집 홍보,선발

․개인 착상담

․취업교육,소그룹교육

․취업연계 집 취업알선

․사업진행 리

․취업률,참여자 황 보고

․사업종료 후 결과 성과보고

자료:경기도,2009

<표 4-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기도 민간고용서비스는 매년 2개의 민간 탁업

체를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선발하고 있는데 이는 수탁규모가 큰 민간 탁사

업 수요를 증가시키고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다.

<표 4-36>연도별 민간 탁업체 황

년도 경기청년뉴딜 경기재취업지원사업 비고

2005년
(주)스카우트

(주)스카우트
인크루트(주)

2006년
(주)스카우트

(주)스카우트
인크루트(주)

2007년
(주)스카우트 라이트매니지먼트코리아(주)

(주)커리어 (주)스카우트

2008년
(주)스카우트 라이트매니지먼트코리아(주)

(주)커리어 DBM코리아(주)

2009년
(주)스카우트 라이트매니지먼트코리아(주)

(주)커리어 (주)스카우트

※ 2009년 경기청년뉴딜 취업 장 시범사업은 (주)스카우트,인크루트(주)에서 운 하 다.

4) 탁기 이란 경기도로부터 사업시행을 탁받은 기 으로서「경기재취업지원사업」의 각종 수당 신청,지

에 한 제반업무 기타 지원 사항을 맡아 시행하는 기 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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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자 선발기 선발 차

① 경기청년뉴딜(구직자수요맞춤형)

경기도에 거주하는 취업상태에 있지 아니한 만 30세 미만의 청년구직자로 탁업

체는 소정의 면 평가표에 의해 각 권역별로 탁업체별로 진행한다.남자의 경우

군필인 경우 만32세 까지도 가능하다.

선반기 은 만30세 미만의 청년구직자이지만 실 으로는 취업이 우선 으로 가

능한 우수인력 주로 선발하게 된다.취업의욕이 없거나 무기력한 지원자 는 참

여수당 30만원을 목 으로 참여한 구직자에 해서는 사 에 제외가 되며 문교육

훈련을 받을 목 으로 참여한 구직자에 해서는 사 에 제외가 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기수별 6주의 기간 내에 취업률이 평가되기 때문에 탁업체별 취업을 목

으로 하는 구직자를 선발할 수밖에 없는 실이다. 한 탁업체별로 무기력한

구직자를 리하는 것이 취업성과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선발된 경우상담

이나 교육을 1회 이상 참여만 하면 조기에 취업하면 취업자로 인정이 되어 각 탁

업체의 성과로 보고가 된다.

2009년 기 으로 각 권역별 인원배정은 <표 4-37>와 같으며 수탁규모가 민간

탁업체별로 600명 인원을 수탁을 받게 되므로 규모의 경제를 살릴 수 있으며 이는

경기도 고용서비스는 어느 정도 효과 인 인센티 메커니즘을 실 하고 있다고 보

여진다.

<표 4-37>2009년 경기청년뉴딜 각 권역별 인원배정 황

구 분 계 1기 2기 3기 4기 5기 권역별 시․군

계 1,200 240 240 240 240 240

수원권 140 28 28 28 28 28 수원(115),오산(10),의왕(15)

성남권 140 28 28 28 28 28 성남(110),하남(10),주(10),양평(5),여주(5)

안산권 75 15 15 15 15 15 안산(75)

안양권 90 18 18 18 18 18 안양(60),군포(20),과천(10)

부천권 90 18 18 18 18 18 부천(60), 명(20),김포(10)

용인권 80 16 16 16 16 16 용인(70),이천(10)

평택권 75 15 15 15 15 15 평택(75)

의정부권 135 27 27 27 27 27 의정부(80),양주(15),동두천(10),포천(25),연천(5)

고양권 90 18 18 18 18 18 고양(70), 주(20)

시흥권 75 15 15 15 15 15 시흥(75)

남양주권 75 15 15 15 15 15 남양주(50),구리(20),가평(5)

안성권 60 12 12 12 12 12 안성(60)

화성권 75 15 15 15 15 15 화성(75)

자료:경기도,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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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기청년뉴딜(취업 장)

취업 장은 구직자수요맞춤형과 동일하게 경기도에 거주하는 취업상태에 있지 아

니한 만30세 미만(남자의 경우 군필일 경우 만32세 까지도 가능)의 청년구직자로

탁업체는 소정의 구직등록표를 비치하여 상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직 방문

인터넷(WWW.INTOIN.OR.KR)등을 통해 모집할 수 있다.

제외 상자로서는 구직자수요맞춤형,취업 장 모두 국가 는 경기도에서

탁․운 되는 기 에서 시행 인 문교육 장실습 등에 참가 인 자,기존 시

행한 경기청년뉴딜 사업에 참여한 구직참여자 도포기자는 참여자에서 제외가

된다.

③ 경기재취업지원사업

모집은 민간 탁사업자에 의해 홍보와 모집이 진행되며 선발하게 된다.각 권역별

모집인원은 미달 시 탁사업자의 사용 산을 삭감하게 된다.각 권역별 모집인원

은 여성․ 고령자 20% 이상 선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참여자는 교육 취업

이 되거나 9주 동안 출석률이 80%이상 수료 시 20만원 참여수당을 지 한다.

2009년 기 으로 각 권역별 인원배정은 <표 4-37>와 같으며 경기청년뉴딜과 마
찬가지로 수탁규모가 민간 탁업체별로 연간 500～600명 인원을 수탁을 받게 되므
로 어느 정도 효과 인 인센티 메커니즘을 실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표 4-38>경기재취업지원사업 권역별 모집인원 황

 역
 원

 역 별 당 시․
계 1 2 3 4

6개 1,100 275 275 275 275 당 시․

수원 300 75 75 75 75  수원, , 산, 평택, 안

천 200 50 50 50 50  천, 고양, 포, 주

200 50 50 50 50  , , 주, , 천, 여주, 양평

180 45 45 45 45 , 리, 동 천, 양주, 양주, 연천, 포천, 가평

안양 140 35 35 35 35  안양, , 포, , 과천

시 80 20 20 20 20  시 , 안산

자료:경기도,2009

선발은 <표 4-39>와 같이 선발배 표에 따라 취업에 경쟁력을 갖춘 구직자를 선

발하게 된다.각 권역별 배정된 컨설턴트 2인에 의해서 선발면 이 이루어지고 면

후 배 이 높은 구직자를 우선 으로 선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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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9>경기재취업지원사업 상자 선정 심사표

신청자격

필 수 확 인 사 항 확 인

주민등록상거주하는지역이경기도권역내에포함되는가?(주민등록등본등확인)

만 30세 이상 55세 미만인가?(주민등록등본 등 확인)

재 실직 상태인가 ?(건강보험 등 퇴직 황 확인)

배 표(경쟁시)

평가 항목 배

수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경력목표 설정 구체 인 계획수립 여부 10 10 8 6 4

∙취업경쟁력
- 문분야 경력,능력,연령 등

20 20 16 12 8

∙취업 필요성 생계의 박성

-실직기간,생계의 박성,동거가족의경제활동등
20 20 16 12 8

∙동일직무분야 경력의 일 성

-취업희망분야와의 연 성 등 고려
10 10 8 6 4

∙태도(취업의지 극성,책임감,성실성) 20 20 16 12 8

∙구직활동 노력

-구직활동 노력의 정도,방법
20 20 16 12 8

계 100

우 기 (가 ) 배 수

부양가족이 있는 가장(세 주)인가? 5 부양가족 있는 가장(세 주)(5)

평가자

의 견

총

평가자

소속 직 성 명 서 명

자료:경기도,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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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민간 탁 추진방식

① 경기청년뉴딜(구직자수요맞춤형)

❍ 1단계 :경기청년뉴딜은 구직참여자 개인별로 취업 문 컨설턴트를 배치하여

구직자 개개인의 성 능력을 분석, 악하여 장기 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록

지원해주는 단계로,6주간 진행되며 참여수당으로 30만원을 지 한다.

진행방식은 각 컨설턴트별 15～18명의 구직참여자를 상담하며 개인별로 주1회 1

시간 상담을 의무 으로 받게 되어 있으며 주1회 의무 으로 5시간정도의 체 취

업교육 시간이 배정되어 있다.총36시간으로 일정기 의 출석률이 되지 않으면 수

료가 되지 않으며 취업지원을 받을 수 없다. 도에 포기하면 1년 정도의 경기도

취업지원사업을 지원받을 수 없다.

이 장기실업으로 무기력하고 자기 리가 어려운 구직청년을 상으로 기존의

착상담에서 심리상담부분을 추가하여 자신감회복과 취업의욕을 증진시키는 심화

상담과정으로써 최장 10주간(10회)진행 된다.

❍ 2단계 :제1단계 착상담 후(6주)취업이 되지 못한 구직참여자를 상으로 능

력개발을 한 문교육 는 경력형성을 한 인턴근무가 각각 진행되며, 문교육

최장 3개월(월 최 40만원),인턴근무 최장 3개월(월 최 80만원)을 지원한다.

[그림 4-9] 문교육 승인 차 흐름도

교육과정상담

구직자 → 컨설턴트
→

교육승인신청

컨설턴트→ 탁기
→

교육승인

탁기

↓

교육수당지

시․군 → 구직자
←

교육수당신청

구직자→ 탁기 →시․군
←

교육수강

구직자

자료:경기도,2009

문교육은 경기도에서 지정된 토익,토 ,워드 로세스 등 기본교육을 제외한

문교육학원에 훈련을 받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그림4-9]에서 보는 바와

같이 6주 수료 후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단되면 담당컨설턴트에 의해 교육승인

신청이 되며 탁기 에 승인이 되면 해당 교육기 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다.훈

련비 지 은 수강생이 선지 후 출석률에 따라 훈련 종료 후 구직자는 해당 훈련

기 에서 탁기 을 통해 훈련비용을 신청하게 된다.교육훈련이 으로 필요

한 상에 해서 탁업체 입장에서 빠른 시간 내에 취업률 성과가 나와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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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육훈련과 연계하여 효과 으로 고용서비스가 이루어지는지는 실질 인 조사

가 필요하다.

인턴근무는 1단계 종료 후 구직참여자를 인턴직으로 채용한 기업(기 )은 3개월

이 경과 후 탁업체를 통해 경기도에서 인턴지원 3개월(월80만원)을 지원받게

되고 정규직 채용 후 3개월 후 채용지원 (월8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인턴기업은

탁업체별로 발굴하고 리한다.

❍ 3단계 :인턴근무 문교육에 이어 취업자 미취업자 개개인에게 고용유

지를 한 지속 인 모니터링과 장기실업자에 한 본인의 특성 성에 맞는 직

업을 찾도록 6개월 동안 지원해주는 최종 취업지원 사후 리 단계이다.정기

인 상담을 통한 취업활동 지원 사후 리로 진행되며 월 1회 이상 미취업자를

상으로 그룹상담 실시 취업알선 제공 년도 참여자를 상으로 상담 취업알

선을 계약종료 시까지 각 권역 컨설턴트에 의해 미취업자를 심으로 취업여부의

화확인이 우선 으로 이루어지고 취업자에 해서는 고용유지 여부에 한 모니

터링이 이루어진다.

② 경기청년뉴딜(취업 장)

❍ 기상담 :경기청년뉴딜 취업 장사업은 신청자 원을 수용하되 기상담을

통해 최 방문자를 상으로 구직참여자 개인별 취업 문 컨설턴트를 배치하여 구

직자 개개인의 성 능력,구직 비도 등을 분석, 악하여 이후 단기취업교육

참여 집 취업알선 등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해주는 단계로 진행된다. 기

상담의 시간배분 내역은 1시간을 원칙으로 한다.주요 내용으로는 구직등록표 작성,

컨설턴트와의 상담을 통해 단기취업교육 집 취업알선 선택하게 된다.

-단기취업교육 :취업역량강화가 필요한 구직자 상 교육 운

-집 취업알선 :즉시 취업이 가능한 구직자 상 집 취업상담

❍ 단기취업교육 :취업 장에 참여한 개인 구직자 상 취업역량강화가 필요하

다고 단되는 구직자에게 개인역량강화와 구직스킬강화,경력 개발 교육을 제공하

여 원활한 구직활동 취업을 지원해주는 단계로 진행된다.시간배분은 1과정 당

최 3일 총 5시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개인맞춤식 교육보다는 지정된 교육 로

그램에 따라 진행된다.단,교육은 5인 이상 교육참가자 구성 시 교육진행 가능하

다.민간 탁업체는 교육인원에 따라 월별로 탁비를 청구하게 된다.

※ 단기취업교육의 주요내용

-개인역량강화 : 성검사,직업탐색,취업 략 등

-취업역량강화 :취업스킬,실 면 ,이미지메이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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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개발 :조직 응,생애설계, 장기 경력계획 수립 등

❍ 집 취업상담 :참여한 개인 구직자 상 즉시 취업이 가능하다고 단되는

구직자에게 집 취업알선과 상담을 통해 빠른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해주는 단계로 진행된다.집 취업상담은 주 1시간 총 4주 진행되며 4주 이후 참여

자의 희망에 따라 추가 상담이 가능하다.집 취업상담은 구직향상상담인 이력서

면 스킬 코칭,희망직무 분석과 취업알선상담인 희망직무별 기업 매칭 사후

리분야로 나 수 있다.모든 상담내용은 인투인 인트라넷에 실시간으로 입력을

원칙으로 한다.

③ 경기재취업지원사업

❍ 1단계(1주～6주):취업 문업체 문컨설턴트와의 개인 착상담을 통해 자신

감을 회복하고 구직기술 습득을 하여 집 인 취업교육과 구직스터디 운 하는

단계이며 개인 착상담은 매주 1시간씩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취업교육내용은

2시간～5시간정도 진행하며 민간 탁업체 컨설턴트가 진행하는 자기분석 이해,

구직서류 작성 략,구직활동 략과 외부강사를 필수 으로 운 해야 하는 변화

리 략,성공면 / 상 략,이미지메이킹 교육과 직종별ㆍ연령별 구직스터디 모

의면 ,구직네트워크 훈련,구직스터디,모의면 등 민간 탁운 업체 자율 로

그램으로 구분한다.하지만 1단계에서는 로그램 운 시 외부강사 10시간 이상

의무 으로 교육해야 하는 획일 인 교육 로그램 운 된다.

❍ 2단계(7주～9주):개개인의 특성과 경력에 맞춘 취업역량 배양을 통해 집 취

업연계 직장알선 서비스 제공하는 단계이며 주1회 의무 개인상담과 권역별 자

율 로그램으로 운 한다.상담시간과 교육시간은 1단계와 동일하게 소요된다.

❍ 3단계(10주～17주):1,2단계 종료 후에도 취업하지 못한 사업 참여자에게 본

인의 특성과 경력에 맞는 직업을 찾도록 지속 인 취업활동 등을 지원한다.권역

별 담당컨설턴트에 의해 취업정보 제공 주로 제공되며 취업을 지원하기 어려운 구

직자는 취업의지가 없는 구직자도 있지만 부분 취약계층인 장애인,고령자, 소

득층,경력단 여성인 경우가 많다.사후 리는 미취업자에 한 취업여부 확인을

한 사후 리가 지원되며 실질 인 취업자의 고용유지 여부와 미취업자에 한

극 인 사후 리 지원은 미흡하다.

6)평가기 방법

① 경기청년뉴딜(구직자수요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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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사업자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추진실 자료로 취업인원,인턴근무

인원, 문교육 인원, 산집행실 ,사업평가,홍보실 ,건의사항 등을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하여야 한다.특히 사업평가 부분에서는 개인별 만족도 평가항목을 설

문지로 제작하여 성별,나이,거주지,상담장소,교육만 도,개인상담 만족도,상담

․후 변화만족도,이력서,면 훈련결과에 한 만족도 등 수료 수료 후 개인

별 변화에 해서 기술별로 분석하여 탁비를 청구하게 된다.목표 취업률은 2007

까지는 권역별 60% 으나 2008년부터 70%이상이다.목표취업률 미달 시 익년도 사

업에 참여가 불가능 하다.경기도는 효율 인 고용서비스 운 과 민간업체를 통제

하기 해서 매년 사업종료 시 미디어리서치 조사를 통해 참여자의 만족도를 평가

하고 있는데 2005년 착상담의 체만족도는 65 ,2006년 착상담 체 만족도

는 92 ,인턴․ 문교육만족도는 2005년 55 ,2006년 73 으로 만족할 만한 수

으로 정착되고 있다.경기청년뉴딜 탁사업비는 모집인원 1인당 109만원으로 평균

서비스 비용으로 책정되어 있고 권역별로 선발된 인원은 정상 인 수료과정을 거쳐

야 탁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경기청년뉴딜(취업 장)

경기청년취업 장사업은 만족도의 주요 내용으로 성별,연령,거주지,실직기간,

교육에 한 만족도,컨설턴트의 교육진행 만족도,특강에 한 만족도 등이다.취

업 장은 1인당 75만원의 평균서비스 비용을 유지하며 이는 기본인건비,모집인원

에 한 교육진행 탁비를 청구하고 있다.

③ 경기재취업지원사업

경기재취업지원사업은 경기도와 탁기 인 소기업지원센터에서 평가해 왔으나

2010년 재 각 시․군별 취업률,만족도 등에 따라 평가되고 있다.운 사업자는

각 권역별 취업률을 주단 로 보고하게 되어 있으며,단계별 사업 진행상황 등 을

운 사업자는 탁기 에게 보고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 착수보고, 간보

고(기수별 종료 시),완료보고 각각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간보고 형태의 잦은 보고가 이루어진다.

한 매년 사업종료 시 목표취업률 60%미만 운 사업자는 차기 년도에 참여에

제한이 된다.경기재취업지원사업은 <표 4-4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취업품질 평가

표를 작성하여 취업률 성과를 평가하며 인센티 제를 활용하여 운 사업자별 경쟁

력을 높여나가고 있으나 취업품질 평가에서 제외되는 취업자에 한 평가 문제가

과제로 남아 있다.

탁기 은 운 사업자 평가 시 취업률에 의해 매년 사업비를 지 하고 있으며

4개 항목별 수를 종합하여 평가하여 14 이상이 되어야 취업자로 인정된다.단,

경력단 (2년 이상) 환자, 자 업자일 경우 “연 ”항목 삭제하고 11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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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취업률(%) 만족도(%) 지 액 비 고

A등 67%이상 80%이상
장 150만원,

컨설턴트 100만원 ※ 취업률과 만족도

동시 충족시 지
B등

67%미만 ~

65%이상

80%미만 ~

75%이상

장 70만원,

컨설턴트 50만원

일 때 취업자로 인정한다.

<표 4-40>취업품질평가표

구 분 최상(5 ) 상(4 ) (3 ) 하(2 ) 최하(1 )

근로자수 100명이상 50~100명미만 20~50명미만 5~20명미만 5명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1년이상계약직 6월~1년미만 3월~6월미만 -

연

(연 비 비율)
100%이상 90~100%미만 80~90%미만 70~80%미만 70%미만

4 보험 가입 미가입

※ 일용직(3개월 미만),정부사업(공공근로,희망근로 등)취업자는 취업품질 평가에서 제외 된다.

자료:경기도,2009

<표 4-41>경기재취업지원사업 취업인센티 제

※취업률 산정기간 :매년.12월말 기 .

자료:경기도,2009

<표 4-42>만족도조사의 주요내용

주요변수 문항내용

인지경로,로그램

만족도

취업교육 만족도,강사의 자질 만족도,소그룹교육만족도,

개인상담 만족도,컨설턴트 만족도,취업알선의 질

횟수의 만족도,센터시설,해당권역 근성 만족도

기 수 ,도움정도,

요구사항

경기재취업지원사업 참여 ․후 만족도 조사

-심리 안정감유지 자신감 부여,개인에게 맞는

구직 략수립 취업알선정보제공,이력서작성 면 기술 학습

기타
이용교통수단,실직 후 취업정보수집수단,건의사항,구직활동시

어려운 , 재 취업여부

취업자에 한 질문
경기재취업지원사업 참여 만족도

재 취업된 회사의 만족도

주:(주)워리서치 탁하여 기수별 종료 시 만족도 평가( 화설문조사,이메일 설문조사)

자료:2009경기도 경기재취업지원사업 3기 만족도조사 평가보고서 내용을 요약 발췌하 음.

<표 4-43>경기쳥년뉴딜과 경기재취업지원사업의 차이

주요변수 경기청년뉴딜사업 경기재취업지원사업

선발 상
경기도 거주자 만15세 이상

만 30세미만 청년구직자

경기도 거주자 만30세 이상

만55세미만 경력을 갖춘 구직자

수당지 6주 교육수료 시 30만원 지 9주 교육수료 시 20만원 지

상담방식 개별상담(1시간) 개별상담(1시간)

운 방식
인턴근무제, 문교육제

일률 인 취업교육 로그램
일률 인 취업교육 로그램

성과평가방법 취업률,만족도 평가(외부 탁) 취업률,만족도 평가(외부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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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경기일자리센터

(1)개요

경기일자리센터는 2005년부터 진행해온 경기재취업,경기청년뉴딜의 통합 모델

로써 다수의 지역구직자들을 상으로 하는 발 된 형태로서 경기도 고용서비스를

표하는 모델이다.2007년 시흥시 일자리종합센터 시범사업의 성공 인 도입으로

재 경기도 31개 각 시․군에서 운 인 경기도의 표성을 갖는 고용서비스이

다.경기일자리센터의 설립배경은 4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첫째,『종합성』:서비스 창구의 단일화,One-stop서비스 제공

*(종 )구직자가 복잡한 일자리 지원기 을 직 찾아다닌다는 불편함

→(개선)일자리센터만 방문하면 구직자에 합한 모든 서비스를 안내

둘째,『 근성』:언제,어디서나, 구나,쉽게 근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셋째,『실효성』:상담에서 취업 후 리까지,취업성공률 제고

넷째,『연계성』:복지와 일자리의 융합,TotalCare서비스 제공

(2)용어의 정의

경기일자리센터(Hub센터):시․군 Sub센터 민간기 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운

․ 리 구인처 발굴,기업 DB구축,홈페이지 리,센터 종사자 교육,시책개

발,취업상담․알선 등 을 수행한다.

시․군 일자리센터(Sub센터):허 센터인 경기일자리센터와 지역의 직능별 일자

리지원기 연계 네트워크 리,일자리 발굴,구인구직 상담,취업알선,취업

로그램 운 등 을 수행한다.<표 4-44>는 시․군별 일자리세터 규모별로 구분한

내용이며 경제활동인구에 따라 센터규모,공무원,컨설턴트 인원수가 달라지게 된

다.

<표 4-44>시․군 규모 경제활동인구에 따라 3개 유형으로 구분

A그룹

(14개)

․수원,성남,고양,부천,용인,안산,안양,

남양주,의정부,평택,시흥,화성, 명, 주

․50평 규모

․공무원 4

․컨설턴트 6

B그룹

(11개)

․군포, 주,김포,이천,구리,양주,안성,

포천,오산,하남,의왕

․40평 규모

․공무원 2

․컨설턴트 4

C그룹

(6개)
․여주,동두천,양평,과천,가평,연천

․20평 규모

․공무원 2

․컨설턴트 1

자료:경기도,2010



- 123 -

(3)추진체계

[그림 4-10]경기도일자리센터 추진체계

취업가능

(구직 )

청 년 노 동 부
고용센터(16개)

                 경기               

            일자리센터

          (도내 31개 센터)

           * Hub : 기센터

여 성

학(70개)
문계고(124개)

노 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1개)

취약계층

실버인력뱅크(31개)
시니어클럽(13개

장애인

도내 유 기
(경기신보등20여개)장년

취업불가
‘국민기 생활보장법’에 의한 기 생활수 자 ⇒ 생계ㆍ주거ㆍ의료 여 등

기가정․가정해체 ⇒ 무한돌 사업 상

자료:경기도,2010

[그림 4-10]에 의하면 경기일자리센터는 청년,여성,노인,취약계층,장애인, 장

년을 상으로 극 인 취업알선기능을 정착하기 해 각 시․군 일자리센터를 통

해 도내 220여개 취업알선기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과 연계하여 기 ․단체 직

능별 20인 내외의 운 의회 구성하고 월1회 정기회의 개최,분기별 운 상황 평

가 사업추진방안 의를 추진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표 4-45>에서 운 별 주체업무 역할을 살펴보면 A그룹은 해당 시․군에서

공무원4명에 의해 센터 운 총 업무 일자리지원,유 기 조,홍보추진을

하게 되며 민간 탁업체 컨설턴트 4명은 역할별로 구인처 발굴업무와 경기청년뉴딜

경기재취업지원사업 운 업무,취업상담 취업알선 업무 역할을 하게 된다.공

무원은 각 시․군의 모집 구직자 홍보,기업 상으로 극 인 홍보를 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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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5>시․군일자리센터(A그룹)운 주체별 역할 업무

구 분 담 당 자 담 당 업 무

공

무

원

(4)

센터장
(5 -1)

․센터 운 업무 총
․일자리 지원 발굴 기획

6 (1)

․센터 운 계획 수립

․일자리 지원 발굴계획 수립

․거 별 일자리지원기 연계 네트워크 리

․거 별 취업지원사업 리

7 이하

(2)

․취업지원 추진계획 수립
․취업기 유 기 네크워크 추진(간담회등)
․일자리센터 단기교육 운
․일자리 구인처 개발
․거 별 일자리지원사업 홍보 추진

컨설

턴트

(6)

상담사1
․청년뉴딜사업 교육 운 ․일자리 구인처 개발

․취업상담 취업알선

상담사2
․재취업지원교육 교육 운 ․일자리 구인처 개발

․취업상담 취업알선

상담사3
․경기청년뉴딜 단기취업과정 운

․취업상담 취업알선 ․일자리 구인처 개발

․ 문계고, 학 취업지원교육 운

․찾아가는 취업상담 운

․맞춤취업 동행면 운

․취업지원기 유 기 취업 연계

․새벽인력시장 취업알선

상담사4

상담사5

상담사6

․취업상담 취업알선 ․일자리 구인처 개발

․취업 사례 리 운

․구인․구직처 리 통계 리

자료:경기도,2010

(4)업무처리 원칙

① 최 수(방문)기 에서 원스톱으로 끝까지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필요시 연계기 담당자에 연락하여 필요한 각종 정보․자료를 입수하여 방문

자 화자에 안내 한다.

③ “②”번 사항이 불가능한 경우만 담당기 담당자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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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시․군일자리센터 업무처리 흐름도

 

구직자

(방문․ 화) ➡
기상담 ①직

서비스
가능한 경우

➡

취업알선
로그램 알선

욕구 악
교육알선

무한돌 등 연계

②외부기
연계가

필요한 경우

 
                                 《원 칙》

②외부기
연계가

필요한 경우
➡

최 상담자가 담당기 담당자에

연락하여 자료,정보 제공
➡

취업알선

로그램 알선

교육알선

무한돌 등 연계

 외

외부유 기
연계

(기 ,담당자 안내)
➡

외부유 기
담당자

➡

취업알선

로그램 알선

교육알선

무한돌 등 연계

자료:경기도,2010

(5)콜센터 운

경기일자리센터는 콜센터를 운 하여 상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운

이며 [그림 4-12]에 의하면 경기도 인투인센터에서 운 하는 콜센터는

「1577-0019」구직자의 구직어려움을 해결하기 하여 근무시간내에는 구직자의 송

신 치에서 최단거리내에 일자리센터로 자동으로 연결이 되고 근무시간외에는 일자

리센터 재택근무자에게 연결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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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2]경기일자리센터 콜센터 상담처리과정

 

화 (1577-0019)

근거리 일자리센터
자동 연결(5～30 )

“안 하 ? 

○○ 리 니다.

엇  도 드릴 ?”

수신자(컨설턴트)
인사말(10 )

상담목  악 상담서비스

의견청취2～10분

직업훈련 또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시

취업․채용 망시 타 시

상담안내3～20분

훈련상담･과

프로그램 내용

 상담 및 안내

･ 직 상담

※ 방  망  및 계 별 

 상담 필 시 방  

안내  

  

 즉시 답변  어렵거나   

담당 컨 트 재시   

추후 답변/상담 약 처리

화상담 료

화연결～종료시까지
8～30분 소요 상

  

 

자료:경기도,2010

(6)홈페이지 운

경기일자리센터 홈페이지는 기존의 경기취업포털사이트인 “인투인”을 개편하여

구인구직 콘텐츠를 심으로 제작하여 각 시․군 일자리센터와 통합하여 운 하고

있으며 도내 31개 일자리센터의 구인․구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다.방

문자수,취업자 수,구인등록 수 등 운 실 통합 리하고 있으며 외부 탁을 통

해 운 리되고 있다.주요 구성으로는 구직자 등록,상담,교육,알선,취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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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과정을 리할 수 있는 산시스템을 제공과 취업유 기 소속의 구직자

리 업무지원 경기뉴딜사업을 비롯한 경기도 고용지원 사업뿐 아니라 고용노

동부,여성부 등 앙부처,타 기 의 고용지원사업 정보 등을 안내하고 있다. 한

기업지원서비스로 구인기업을 한 기업지원정보와 인재알선,채용솔루션 등 경기

일자리센터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기업지원서비스 소개하고 있다.

(7)민간 탁 추진방식 추진범

①기본 황

❍ 투입인력;3～6명(상담인력,교육인력)

❍ 민간 탁 산:2억～3억

❍ 일일 방문자수:5～20명

<표 4-46>경기일자리센터 민간 탁 황

구분 탁업체 투입인력 민간 탁 산 비고

수원시 사람인 5명 2～3억 A그룹

용인시 사람인 6명 3억 A그룹

시흥시 (주)스카우트 5명 2억 A그룹

명시 스텝스(주) 3명 1.2억 A그룹

자료:각 시․군 일자리센터 민간 탁업체별 실무자를 통해 확인하 음.

경기일자리센터 민간 탁 주요 황은 <표 4-46>과 같으며 특히 민간 탁 산

범 는 경기청년뉴딜과,경기재취업지원사업에 비해 수탁기 에 입장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에 1인당 평균서비스 비용이 감소한 것으로 보여진다.이는 다수의

구직자에게 차별없이 수용해야 하는 일자리센터의 운 방식의 변화라고 볼 수 있

다.

② 참여자 모집,선발

참여자의 모집 홍보를 각 시․군별이 주체가 되어 진행하고 있으나 민간 탁

업체에 의해 주도 으로 진행하기도 한다.최 방문자는 기상담을 통해 구직자

의 특성에 맞는 도움을 주게 되는데 취업알선창구나 단기교육안내, 는 경기청년

뉴딜,경기재취업지원사업으로 분류되어 서비스를 받게 된다.방문자 타 기 도

움이 필요하다고 단되면 련기 과 조하여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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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센터운 방식

❍ 1단계: 기상담창구

센터에 방문하면 최 방문해야 할 창구로서 경력 3년 이상의 컨설턴트가 상담

을 통해 방문목 과 방문자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악하여 안내하는 창구이

다.구직표 작성이 안내되며 교육의 필요성유무,취업정보제공의 필요성 유무,타

기 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여부를 악하는 창구이다.

❍ 2단계:취업알선창구

기상담창구에서 기 정보가 악되면 취업알선창구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

게 되며 필요한 정보가 없을시 재방문을 하도록 안내를 받는다.2단계에서는 센터

자체에서 발굴한 기업정보나 워크넷 등 정보를 통해 알선받게 된다.알선상담

동행면 이 필요한 구직자에 해서는 민간 탁업체의 컨설턴트가 동행하여 동행면

을 진행한다.이외에도 2단계 창구에서는 매월 센터 자체에서 진행하는 구인․구

직만남의 날 행사 안내하여 구직자의 취업알선으로 돕고 있다.

❍ 3단계:교육안내창구

기상담창구에서 방문자가 취업 비가 필요하다고 단되거나 요구하면 3단계

창구로 이동하여 센터의 계획된 교육일정에 따라 계층별 단기교육,경기청년뉴딜사

업,경기재취업지원사업으로 안내 받게 된다.민간 탁업체에서는 매월 탁사업비

를 청구하게 되는데 단기교육,경기청년뉴딜사업,경기재취업지원사업 참여 목표율

에 따라 탁비를 지 받기 때문에 민간 탁업체에서는 기상담 시 취업가능성이

높은 구직자를 선호하게 되어 교육 로그램으로 안내하게 되며,구직 의지가 낮거

나 어려운 구직자는 취업알선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표 4-47>,<표 4-48>는

명시 단기교육 연간 목표율과 단기교육 주요 내용인데, 상별로 주제가 획일 으

로 운 되고 있으며,단기교육 목표율을 달성해야 하므로 비용 청구에 몰두할 수밖

에 없는 민간 탁업체는 문 인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은 엄두를 못내고 있다.

일자리센터를 방문하는 취약계층인 노인,여성,장애인들에게 지역별 실질 인 도

움이 수 있는 개인별 특성과 상황을 반 한 훈련,고용 등 의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이다.

<표 4-47> 명시 일자리센터 단기교육 목표달성 황

구분 총인원 회수 1회 인원 기타

계 290 22
진로설정

그룹

여성층 35 7 5

고령층 35 7 5

청소년층 200 4 50

장애인층 20 4 5

자료: 명시,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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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8> 명시 일자리센터 단기교육 로그램 내용(진로미설정 그룹)

구분 로그램 세부내용 소요시간

1일차 오리엔테이션
· 로그램 안내

·교육참가신청서작성 설문
1시간

2일차 이력서 작성법
·이력서 작성의 이해

·키워드 찾기를 통한 강 확보
2시간

3일차 자기소개서 작성법

·자기소개서작성시활용법숙지

·성공 자기소개서 샘 분석

·체크리스트를 통한 자기평가

2시간

자료: 명시,2010

❍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각 시․군별 일자리센터틑 월 1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

다.시기와 명칭은 각각 다르며,시흥시일자리센터는 매월 7일은 ‘럭키데이’의 날로

지정하여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을 상으로 센터 내에서 박람회를 주 한다.사

에 발굴된 기업이나 재 구인 인 기업을 상으로 10일 참여 여부를 확인하여

행사를 안내하게 된다.매월 참여기업은 5～10개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으며,구직자

들은 당일 이력서를 수받아 장에서 면 을 보게 된다.행사를 통해 취업률 성

과가 높게 평가되고 있지만 실제 으로 장의 생산,기술직들이 취업으로 연계되

더라도 취업 후 고용유지 여부가 제 로 모니터링되고 있는지는 좀 더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8)평가기 방법

경기일자리센터 2010년 재 각 시․군별 취업률,만족도 등에 따라 평가되고 있

다. 탁사업자는 각 권역별 일일 알선률,기업발굴 실 ,취업률을 주 단 로 보고

하게 되어 있으며,월 단 로 사업실 ,즉 취업률과 구인․구직만남의 날 행사 취

업률 실 을 탁사업자는 각 시․군 공무원에게 보고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경

기청년뉴딜사업과 경기 재취업지원사업은 착수보고, 간보고(기수별 종료 시),완

료보고 각각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간보고 형태의 잦은

보고가 이루어진다. 한 민간 탁업체는 매회 교육 종료 후 교육이수자 모니터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평가분석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과학 인 평가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문 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자연 으로 취업이 되는 구

직자를 선발하여 평가 받기를 원하는 민간 탁업체의 문제 도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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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우리나라 고용서비스 민간 탁사업의 성공조건 분석

1.효과 인 인센티 메커니즘의 구축 조건 충족 여부

가.양질의 민간고용서비스시장의 미발달

공공고용서비스의 민간 탁이 성공하기 해서는 민간 탁시장이 경쟁 이어서

다수의 양질의 민간고용서비스기 이 존재하여야 한다.이러한 경쟁 인 시장을 형

성하기 해서는 민간고용서비스 시장에 한 규제를 완화하여 민간고용서비스시장

에 한 진입과 탈퇴가 자유롭고 진입․탈출 비용을 최 한 낮추는 동시에 민간고

용서비스기 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한 제도 인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한국의 민간고용서비스시장은 민간고용서비스시장의 진입과 탈퇴에 한 규제는

많지 않아 다수의 민간고용서비스기 이 존재하고 있으나 부분의 민간고용서비스

기 은 매우 세하고 문성도 낮아 정부가 민간 탁을 안심하고 맡길만한 양질의

기 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유길상,2010).한국고용정보원의 내부 회의자료에 의하

면 2010년 재 민간고용서비스기 으로 7천여 개소가 있으나 업소 규모의 세성

으로 문성이 낮고 품질수 이 낙후되어 있다.한국의 민간고용서비스시장은 유․

무료직업소개 사업자를 심으로 주로 임시․일용직 알선기 이 83%로서 단순취업

알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유료(5천여개)직업소개기 은 평균종사자수는 2.5명으

로 세하고5),업체당 5천만 원 내외의 연매출을 보이고 있다.헤드헌터업체(300여

개)는 내부인원 3～4인의 세업체이며,업체당 1억 원 내외의 연매출을 보이고 있

다.

더구나 서울과 경기지역에 우리나라 민간고용서비스기 의 약 47%가 집 되어

있어(백 호,2008)수도권 지역에서도 양질의 민간고용서비스기 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데,수도권을 제외하면 아직 복수의 민간 탁기 이 선정되어 있지도 못할 만

큼 민간 탁시장의 경쟁여건은 미성숙 상태에 있다.2010년 재 고용노동부는 여

성,노숙인,건설인력,산업단지,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취업지원사업을 30개소의

5)2008년 7월 1일 기 으로 Work-net에 등록된 7,203개 업체 고용지원서비스 우수기 인증 상

기 에 부합하는 3,286개 민간직업소개기 에 한 직원수에 따른 규모별 분석에 따르면 1인이

1,493개소(45%),2인이 1058개소(32%),3인이 373개소(11.35%),4인이 164개소(4.9%),5~10인이 164

개소(4.9%),11인 이상이 34개소(1%)로서 민간고용서비스기 의 80% 이상이 3인 이하의 세기

이다(고용노동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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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 에 탁하여 운 에 있고 취업지원 로그램 운 을 113개소에 탁하

는 등 모두 143개소에 공공고용서비스사업을 탁하여 운 에 있다(고용노동부,

2010d).그런데 <표 5-1>의 취업성공패키지 과정 탁사업 수행기 선정결과를

보면 서울과 경인지역의 경우에는 고용센터 할 지역에 복수의 문민간고용서비

스기 이 선정되고,두 가지 이상의 사업을 동시에 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규모

가 있는 민간기 이 참여하고 있어 경쟁 인 여건이 조 씩 진 되고 있으나 수도

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각 시도에 1개 기 만을 탁할 정도로 민간 탁기 간의

경쟁 인 구조가 조성되고 있지 않다.

정부는 고용서비스 우수기 인증사업을 통하여 민간고용서비스기 의 서비스 품

질을 정부가 인증하여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추진해왔지만 고용서비스 품질의 향상

은 미미한 실정에 있다.

나.민간고용서비스기 의 공공고용서비스 탁사업 참여 유인의 미흡

양질의 공공고용서비스 민간 탁시장이 형성되도록 하기 해서는 공공고용서비

스 탁사업의 공모에 참여할만한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탁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어느 정도의 탁비용의 지불이 정한 수 인지에 해서는 탁하는 구직

자의 취업난이도와 특성,물가수 , 탁사업의 성숙 정도 등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고 최종 인 액은 정치과정을 거쳐 결정되기 때문에 어느 구도 정확하게 얘

기할 수 없는 것이 실이다.공공고용서비스 민간 탁이 활발한 국가에서도 정확

한 탁 액에 해서는 외 으로 공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호주의 JobServiceAustralia에서는 취약계층의 경우 구직자 1인당 550호주달러

(약 605천원)에서 최고 1,650호주 달러(약 1,815천원)의 고용경로기 과 최 385호

주달러(약 423천원)에서 최고 6,600호주 달러(7,260천원)의 취업성공비를 지 하고

있어 총 탁비용은 최 953호주달러(약 1,028천원)에서 최고 8,250호주달러(약

9,075천원)이다. 국은 로그램별로 차이가 나지만 최 1,879 운드(약 3,363천원)

에서 최고 4,710 운드(약 8,431천원),독일은 최 950유로(약 1,472천원)에서 최고

4,750유로(7,358천원)의 구직자 l인당 탁비용을 지 하고 있다.

한국은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 경우 구직자 1인당 최고 180만원까지

지 하고,청년뉴스타트사업은 최고 150만원까지 지 하고 있으며,취약계층 상별

취업지원사업은 신규기 에 한해 2천만원의 시설설치비와 탁기 의 인건비로서

담자 1인당 월 135만원의 임 과 120～150만원의 로그램 운 비를 지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희망리본 로젝트는 1인당 430만원까지 지 하고,국방부의 역 정



- 132 -

지역
할

고용센터명
탁사업 수행기 명 주요 사업 민간 탁사업

서울
지역

서울청 •스텝스(주) 아웃소싱,헤드헌 청년뉴스타트

서울강남

•인지어스(유) 고용서비스,직지원
보건복지부 '희망리
본 로젝트'( 북)

•(주)제니엘
아웃소싱, 취업지원
사업

청년뉴스타트,소기
업청년인턴제,취약계
층집단상담(아웃소
싱),집단상담(인소싱)

서울동부 •인지어스(유) 고용서비스,직지원
보건복지부 '희망리
본 로젝트'( 북)

서울서부
•인지어스(유) 고용서비스,직지원

보건복지부 '희망리
본 로젝트'( 북)

•(주)제이엠커리어
직지원,HR 컨설

청년뉴스타트,

서울남부 •(주)제이엠커리어 직지원,HR 컨설 청년뉴스타트,제 군
인지원

서울북부

•번동2단지종합사
회복지 복지

•서울노원북부지
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동 문여성인력
개발센터

직업훈련,직업소개 집단상담(아웃소싱)

서울 악

•인지어스(유) 고용서비스,직지원
보건복지부 '희망리
본 로젝트'( 북)

•(주)사람인HR
헤드헌 ,아웃소싱,
채용 행,교육사업,
취업사이트

소기업 청년인턴
제

경인
지역

경인청
•(주)제니엘

아웃소싱, 취업지원
사업

청년뉴스타트,소기
업청년인턴제,취약계
층집단상담(아웃소
싱),집단상담(인소싱)

•인천여성인력개
발센터

직업훈련,직업소개 집단상담(아웃소싱)

부천

•부천시근로자종
합복지

복지,직업훈련
부설 부천무료취업
센터 운

•부천시노동복지
회

복지,교육,부설 무
료취업센터 운

부산
지역 부산청

•(주)에듀인잡컨설 헤드헌 ,채용 행,
취업사이트

청년층 뉴스타트,
소기업 청년인턴제,
집단상담(인소싱)

구
지역

구청 •(재) 구직업 문
학교

직업훈련,부설 고용
센터 운

청년뉴스타트,소기
업청년인턴제,산업단
지 고용센터

주
지역

주청
•(주)커리어코칭연
구소

진로 직업상담
교육

청년뉴스타트, 집단
상담(인소싱)

지역
청 • YWCA여성

인력개발센터
직업훈련 직업소
개

청년뉴스타트, 집단
상담(아웃소싱)

자 직지원사업은 1인당 최고 190만원까지 지 하고 있다.

<표 5-1>2010년 상반기 취업성공패키지 과정 탁사업 수행기 선정결과

자료:고용노동부,2010a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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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유형 2009년(취업알선,구인개척) 2010년 상반기( 과정,취업알선)

유료직업소개 13(21.7%) 14(37%)

무료직업소개 19(31,7%) 5(13%)

직업정보소개 5(8.3%) 1(3%)

산업․업종별 회 5(8.3%) 0

노동자 단체 1(1.7%) 0

사회복지 4(6.7%) 6(16%)

지역자활센터 6(10%) 2(5%)

여성인력개발센터 71(11.7%) 9(24%)

체 60개 37개

고용노동부의 공공고용서비스 민간 탁사업 단가가 상 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

으나 이것만으로는 고용노동부의 공공고용서비스 민간 탁사업 단가가 낮은 것인

지,아니면 다른 부처의 공공고용서비스 민간 탁사업 단가가 높은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한 탁을 해주는 구직자의 특성에 따라 고용서비스 비용 단가는 크게 달

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재의 단가만을 두고 높다거나 낮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다

만 국내외의 유사한 취약계층에 서비스 단가를 비교해보고,민간고용서비스 제공기

의 계자와 문가의 의견을 종합 으로 취합해보면 고용노동부의 공공고용서비

스 민간 탁사업 단가가 시장가격에 비해 낮아 민간 탁기 이 탁사업에의 참여

와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 으로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 메커니즘이 미흡한 것으

로 단된다.

실제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2009년도에는 소득층 취업패키지)의 민간

탁사업을 수행하는 기 유형별로 악하면 <표 5-2>와 같이 민간유료기 의 참여

는 아직 미흡하며, 재 참여하고 있는 기 의 경우에도 향후 민간 탁사업의 활성

화에 비하여 참여는 하고 있지만 자가 심해 계속 참여를 하여야 할지에 해

고민이 많은 상태에 있다.

<표 5-2>취업성공패키지 민간 탁 기 유형별 황

자료:김혜원․이병희․윤자 ,2009,고용노동부,2010년 재구성

취업성공패키지는 2009년에는 취업알선과 구인개척 업무에서 각각 민간 탁을 실

시하 고,2010년에는 과정과 취업알선에서 각각 민간 탁을 실시하고 있다.2009

년도에 민간 탁 참여기 에서 21%가 유료직업소개기 이며,무료직업소개기

이 31.7%,여성인력개발센터 11.7%,지역자활센터가 11.7%,지역자활센터 10%,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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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업종별 회가 8.3%로서 문 인 민간고용서비스기 보다는 비 리기 이 주

로 참여하 다.2010년의 상반기에 취업성공패키지의 민간 탁 수행기 에서도 유

료직업소개기 은 37%,여성인력개발센터 24%,사회복지 16%,무료직업소개기

이 13%,지역자활센터 5%로서 2009년과 비교하면 무료직업소개소의 참여는 고

유료직업소개기 의 비 이 다소 높아졌다.

민간 탁기 에 문민간고용서비스기 들의 참여가 조한 이유로는 민간 탁사

업당 연간 최 탁 액이 2억 원 내외로서 참여기 이 수익을 내기 힘들 뿐만 아

니라,수익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 인 제고를 한 우수인력 확보 교육,시설투

자, 로그램 개발 인 라 구축 등을 이룰 수 없다고 지 하고 있다.

" 정  민간 탁사업  전문적 들  참여 하  들어 하는 것

 수  보  안 니  안하 고 하는 , 에는 적  

고 동 나 정 에  민간 탁사업  확 하 고 하는 들  

니 , 보통 경  는 차원에  시 하는 경 가 많습니다.  

 단  시 하다가, 나 에 시  확   본격적  할 

수  하  해 . 그래  수   없 라  참여하 고 하

고 죠" (F  실무담당 )

한 취약계층의 모집 애로도 민간기 들이 고용서비스 민간 탁시장에 참여를

꺼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에는 참여자의 선정 상이 가구원

수별 소득이 “‘최 생계비 150%’이하인 소득층”, 여기 임 일액이 5만 원 이

하 구직자(미 수 자 월 임 150만 원 이하),새터민,결혼이민자로 자체 모집일

경우에 이들 요건에 맞는 상자들을 발굴하는 것에 어려움이 크다.취약계층의 경

우에 자체 으로 홍보만으로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찾아가서 발굴하고 신청자를 모

집하여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민간 탁시장에 진입을 꺼려하는 경우도 있다.

" 취업 공패키  사업  4개 역에 500  원  정 았는 , 3

월에 17 , 4월에는 37  정  에 집  하 는 , 저 들  처

에는 취약계 에 한 아무런 정보  없  그냥 역에 정 고 집

하 고 하니, 어  가야 취약계 들  많  거주하고 집할 수 

 라  많  어  었습니다." (A  실무책 )

다.민간고용서비스기 의 성과 제고 노력을 유인할 ‘한계 인센티 ’의 미흡

공공고용서비스를 탁 받은 민간기 이 지속 으로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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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노동부) 국

등 분류/방법 상 비율(상 평가) 등 분류/방법 수( 평가)

A등 50% 4Stars 75 이상

B등 30% 3Stars 60~74.9

C등 20% 2Stars 45~59

1Star 45 이하

여 취업 성과를 높이기 하여 노력하도록 유인하기 하여 어느 나라나 탁비용

지불체계를 성과연계형으로 설계하여 운용하고 있다.

국과 호주에서는 민간 고용서비스 탁기 에 한 성과 평가의 방법으로는

<표 5-3>에서와 같이 StarRatingSystem을 2008년부터 운 하고 있다. 국에서

는 민간 탁 시장에서 성과가 부진한 하 30%는 퇴출하도록 유도하여 민간고용서비스

기 들이 질 인 제고를 높이도록 유도하고 있다.이러한 평가 시스템의 목 은 성과

가 부진한 기 에 해서는 민간고용서비스시장에서 퇴출하기 한 조치로 사용하

고 있으며,구직자에게 각 탁업체의 취업성과를 보여 주어 구직자가 서비스기

을 선택할 때 참고하도록 하기 함이다.

<표 5-3>한국과 국의 민간 탁 성과평가의 비교

료: 고 동  고 비스 책 실(2010), DWP(2010)

호주의 StarRatingSystem은 고용교육노사 계부가 6개월마다 민간고용서비스

탁기 들의 취업성과를 ‘상 으로’평가하여 그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는

데,별 1개에서 별 5개까지 0.5단 로 별의 숫자로 평가하며,별의 숫자가 5에 가

까울수록 상 으로 성과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별은 <그림 5-1>과 같이 고정된

퍼센트로 할당되는데,상 5%는 별 5개를 받고 상 70%까지는 어도 별 3개를

받을 수 있도록 분포되어 있다.StarRatingSystem은 민간고용서비스 탁기 들

의 취업성과를 주기 으로 평가하고,민간 탁기 별 탁인원 할당 몫을 재조정

(businessreallocationadjustments)하기 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4성 이상의 별

평 을 받은 민간기 은 계약된 사업 할당 몫보다 20%를 과하야 배정하고,3성

미만의 상 으로 낮은 별 평 을 받은 민간 탁기 은 계약된 사업 할당 몫보다

20%를 게 배정하며,2.5성 이하의 낮은 별 평 을 개선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

이 종료될 수 있다.2001년 2월에 민간 탁기 별로 별 평 이 일반에게 공개된 이

후 구직자의 고용성과가 지속 으로 상승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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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호주의 StarRatingSystem에서의 별 평 분포

고용노동부의 민간 탁사업기 의 성과평가는 참여기 의 평가 수를 등 화하여 산

출된 상 비율에 근거하여 기 별 등 (A․B․C등 )을 분류하여 등 에 따라 차

년도 계속지원,차년도 경쟁 참가,차년도 사업참여 제한 조치하게 된다.단,C등 의

경우 평가 상 사업의 반 실 , 할 지방 서 의견 등을 종합하여 차년도 사업 참여 제

한 여부를 최종 결정하되,연속하여 2회 이상 C등 에 포함된 경우는 의무 으로 차년도

사업참여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어 취업성과를 높이도록 유도하기 한 인센티 메커니

즘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다.

한편 탁수수료 지 체계를 보면 <표 5-4>에서 보는 것처럼 국에서 최근에 실

시하고 있는 FlexibleNew Deal에서는 착수 은 20%,성과연계 탁비가 80%에

이르고 있고,보건복지부 '희망리본 로젝트'도 착수 은 35%,성과보 스는 취업

시 20%,26주 고용유지시 20%,탈수 시 25%로 성과보 스가 65%를 차지하고 있

다.고용노동부의 탁사업은 구직자 1인당 탁비용에 성과와 연계되어 있는 취업

성공패키지는 착수 이 55%,취업시 17%,13주 고용유지시 28%로 성과 보다 착

수 의 비 이 높은 편이다.이외에 다른 민간 탁사업의 경우를 보면 <표 5-5>에

서 보는 것처럼 취약계층에 한 취업지원 민간 탁사업은 월 30∼60만원,집단상

담 로그램은 취업실 우수기 에 한 성과 인센티 로서 수탁기 로그램의

분기별 참여자수 비 '취업률'을 기 으로 상 평가를 통해 취업률이 30% 이상인

기 에 해서는 연간 1천만원(분기별 2.5백만원 균등지 )을 지 하며,취업률이

30% 이상이고 50% 미만인 기 에 해서는 연간 6백만 원(분기별 1.5백만 원 균등

지 )을 지 하며,취업률이 상 50% 미만인 기 에 해서는 성과 인센티 를 지

불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있으며,6개월 이상 장기구직자,새터민,결혼이민자,신용

불량자,장애인 등 취업애로계층에 해서는 최소 20% 취업률 달성 시 연간 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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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취업성과
취업유지성과 최

가격13주 유지 26주 유지 탈수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100만원 30만원 50만원

180만

원

청년뉴스타트 100만원6)

50만원( 기청

소년),

20만원(고졸이

하-장기구직자)

150만

원

집단상담 로그

램(아웃소싱)

1인당

17만원

수탁기 로그램 참여자수 비 ‘취업률’을 기 으로 상
평가하여 연간 최 1천만원 ～ 6백만원까지 추가 지원

▴ 상 30%이상 :연간 1천만원
▴상 30%미만～하 50%이상:연간6백만원

취업지원(여성,

노숙인,산업단

지,건설인력,결

혼이민자)

인건비(월 165

명 ),운 비

(120~150만원),

시설설치비(신

규 2,000만원

추진실 차등지

-상 30%:월60만원

-상 30%미만 하 40% 이상:월 30만원

(노숙인사업은 하 30% 이상)

복지부

희망리본 로젝

트

150만원 85만원 85만원 110만원
430만

원

국방부( 역 정

자 직지원사

업)

190만원 성과 없음
190만

원

로그램명

구직자 1인당 탁비용 지불체계

계 착수

성과보 스

취업시
13주

고용유지시

26주

고용유지시

국 FlexibleNew Deal 100% 20% 50% 30%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

지
100% 55% 17% 28%

보건복지부 희망리본

로젝트
100% 35% 20%

20%,

탈수 시 25%

백만 원(분기별 2백만 원)을 추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표 5-4>구직자 1인당 탁비용 지불체계 비교

자료:DWP,2009,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 실,2010재구성

<표 5-5>한국의 주요 공공고용서비스 민간 탁비용 지불체계

자료:고용노동부,2010각 지침,보건복지부,2010재구성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공공고용서비스 민간 탁비용 지불체계는 취업유지에 한

인센티 비 이 상 으로 약하고,고용유지기간도 취업 후 13주 시 까지만 성

6) 청 뉴스타트 탁 과 에  본  100만원  본운 비(단계별 참여 원수×단계별 본운 비)

1단계에 는 70만원, 2단계에 는 20만원, 3단계에 는 10만원  지 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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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이 지 되고 있어 지속 은 고용유지를 유도하기 한 인센티 가 약하다.집

단상담 로그램과 취업지원 탁사업의 경우 한 명의 구직자를 더 추가 으로 취

업시키고 고용을 유지하는데 한 한계 인센티 가 없는 한계가 있다.

사후 리는 크게 두 가지로서 첫째는 취업자의 직장 응을 돕게 되는 사후 서비

스와 둘째는 로그램의 종료 후에 취업을 하지 못한 상자에 하여 일정기간 동

안 직업정보 취업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희망리본 로젝트'는 취업 후 6개월까지 주기 으로 사후 리하도

록 하고 있고,미취업자에게는 1년 동안 정기 으로 구직활동을 검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고용노동부의 민간 탁사업에는 구체 인 사후 리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이 많다.다만 취업성공패키지 사업만이 2010

년 7월에 '1인당 표 서비스'기 안을 마련하면서 사후 리로 미취업자에 하여

사업 참여 종료 후 3개월간 방문 화를 통하여 재상담,구인정보 제공,동행면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조치를 치하고 있지만 그 외의 민간 탁사업에는 사

후 리 시스템이 체계 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인터뷰 상 민간 탁 기 에

서는 부분 취업자에 한 화로 확인 정도로 응을 한 체계 으로 사후 리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부분이다.

라.민간 탁시장의 과도한 불안정

민간수탁기 이 장기 인 시각에서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해서는 탁계약기간을 비교 장기간으로 하면서 취업성과가 우수한

기 에 해서는 계속하여 탁을 할 것이라는 측 가능성을 높여주어야 한다.

<표 5-6>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의 민간 탁사업 취업성공패키지와 보건복지부

의 '희망리본 로젝트'만이 3년을 계약기간으로 비교 장기 계약을 하고 있지만,

그 외에 청년 뉴스타트는 2년 계약을 제외하고는 1년 단 로 계약을 하게 되어

탁사업에 한 불확실성이 높아 민간 탁사업에 한 참여 유인이 미약하다.이러

한 문제 으로 인하여 인터뷰 상의 민간 탁사업 상담사가 정규직인 기 은

두 곳 정도로 나머지는 부분이 계약 으로 채용하고 있고,평균 연 도 2천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 경력과 문성을 갖춘 상담사를 채용하는데 어려움과 잦은 이

직으로 장기 인 역량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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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계약기간

취업성공패키지 원칙 2년,매년성과평가에 따른 계속 참여 결정

청년뉴스타트 원칙 3년,매년성과평가에 따른 계속 참여 결정

집단상담 로그램(아웃소싱) 원칙 1년,수탁기 평가결과 A등 기 은 1년 연장

취업지원

민간 탁

사업

여성

원칙 1년,수탁기 평가결과 A등 기 은 1년 연장

노숙인

산업단지

건설인력

결혼이민자

복지부 '희망리본 로젝트' 매년 갱신 차를 통하여 최 3년 보장

여성부'경력단 여성 직훈' 1년

<표 5-6>주요 민간 탁사업별 계약기간

자료:고용노동부,2010각 사업지침

마.민간 탁사업 추진체계의 복

2010년 재 고용서비스 민간 탁사업의 규모는 2,626억원이고,2011년에는 3,819

억 원으로 증가할 계획으로 있다(고용노동부 2010d,30쪽).그런데 고용서비스 민간

탁사업의 규모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나 각 부처에서는 물론이고 고용노동부에

서도 국별로,과별로 다양한 사업을 동시다발 으로 추진하고 있다.

앞서 제Ⅳ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 이외에도 보건복지가족부,여성부,

지식경제부,국방부,국가보훈처,통일부,행정자치부 등 앙부처는 물론이고 각 지

방자치단체마다 유사한 사업을 제각각 다른 이름과 조건으로 민간 탁사업을 추진

하고 있으며,고용노동부 내에서도 국별로,과별로 수많은 탁사업을 추진하고 있

다.개별 사업별로 공모시 이나 구비서류,평가방법,평가기 ,서비스 단가,서비

스 기 등이 제각각으로 다르기 때문에 탁사업을 추진하는 정부나 탁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 의 경우 무 많은 거래비용이 발생하고 서비스의 표 화나 질

향상을 기하기도 어려우며,사업의 분화로 인한 서비스 비용의 감도 어려운 실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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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효과 인 정보 메커니즘의 구축 조건 충족 여부

가.'크리 '과 '킹' 상 방지 장치의 미흡

고용서비스 민간 탁사업이 성공하기 해서는 민간고용서비스기 이 취업하기

쉬운 구직자만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크리 (creaming)' 는 체리피킹

(cherrypicking) 상과 취업하기 어려운 구직자에게는 아 처음부터 포기하여 서

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방치하는 ' 킹'(parking) 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하

여 제도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2009년 7월 1일에 호주의 새로운 고용서비스인 'JobServiceAustralia'체계에서

는 민간 탁기 이 구직자를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센터링크가 구직자유형분류도구

(JSCI:JobSeekersClassificationInstrument)7)와 직업능력평가(JSC:JobCapacity

Assessment)도구를 활용하여 구직자의 취업장애 정도ff진단하고,이를 바탕으로

구직자를 4개의 유형(STREAM)으로 크게 취업 비자(Stream 1)와 취약계층구직자

(Stream 2~4)로 나 어서 민간에 탁하고 취업장애 정도가 심할수록 더 많은 탁

수수료를 지 하도록 하여 '크리 ' 상을 방지하기 하여 노력하고 있다. 국도

'FexibleNew Deal'에서 52주 동안은 공공고용서비스 기 인 JobcentrePlus에서

서비스를 제공하 으나,52주 이상의 장기실업자만을 민간기 에 탁하고 있어 민

간기 이 자체 인 모집으로 인한 '크리 ' 상을 방지하기 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만으로 완 하게 ‘크리 ’과 ‘킹’ 상을 방지하기는 불가능하겠지만

기본 으로 선진국은 공공고용서비스 민간 탁의 경우에 ‘크리 ’과 ‘킹’ 상을

최소화하기 한 제도 인 장치를 마련하기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공공고용서비스 민간 탁의 경우에는 ‘크리 ’과 ‘킹’ 상을 방

지하기 한 노력이 거의 무하다.우선 각 민간 탁기 이 직 구직자를 모집하

게 하고 있다.<표 5-7>에서 한국의 패키지형 주요 민간 탁사업의 상자 범 와

선정기 을 보면 취업성공패키지는 연령이 만 18세에서 64세 이하 에서 가구원수

별 “‘최 생계비 150%’기 ”, 여기 임 일액이 5만 원 이하(미 수 자 월 임

150만 원이하),새터민,결혼이민자를 참가 상으로 하고 있으며,연령,인 특성,

소득기 의 세 기 으로 자체모집을 하고 있다.연령과 인 특성 소득을 기 으

로 취약계층을 선별함으로써 어느 정도 유사한 취약계층을 모집하도록 하고는 있으

7) JSCI는 18개   거  사 는  , 연 , 근 경험, 직경험, 수 , 격 , 언어능 , , 원

주민, 거주지역, 동시  겁근 , 퇴근 가능 ,  보  , 애  건강, 생 , 죄, 개  특  각

각 에 맞는 가 에  가산  통  계산 어진다. 2009  7월에 가산 수 도는  것  수

어 고 다. Department of Education,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2009), Review 

of Job Seeker Classification Instrument, Commonwealth of Austria, Canberra.



- 141 -

사업명 상자 범 선정기 선정모집

취업성공패키지

(소득)가구원수별 “‘최
생계비 150%’기 ” 설
정, 여기 임 일액이 5
만원이하(미 수 자 월
임 150만원이하), 새터
민,결혼이민자

-연령:만18세~64세
-건강보험료 납입액
-고용보험가입 이력
(신청일 18개월 이내)

고용센터에서 격자를 선
정, 배정하되, 일정비율은
탁기 에서 직 모집

청년뉴스타트
실업 여 비수 청년층
(만 15~29세 이하,군필자
는 만32세 미만)

고졸이하 비진학 미취
업자,장기구직자,니트
족,기청소년
( 상자 합도 문답
표 활용)

민간 탁사업자 자체 모집

복지부 '희망리본
로젝트'

근로능력이 있는 수 자,
차상 자(최 생계비
120%이하)

자치구 주민센터와 조하
여 자체 모집

나 기본 으로 민간기 이 모집을 하게 되면 ‘크리 ’과 ‘킹’ 상은 불가피하게

커질 수밖에 없다.왜냐하면 모집 기 에 합한 사람 에서는 가장 취업하기 좋

은 사람만을 골라서 모집해야 취업성과를 높이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표 5-7>주요 민간 탁사업별 상자 범 선정기

자료:고용노동부,2010각 지침,보건복지부,2010

청년뉴스타트사업도 실업 여 비수 청년층으로서 고졸 이하,비진학 미취업자,

장기구직자,니트족,기청소년을 상으로 하여 모집의 합성을 해 상자를 문

답하여 합성 여부를 검하도록 하고 있으나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으로만 구성

되어 있어 실용성은 의문이다. 한 복지부의 '희망리본 로젝트'도 기 생활 수

의 근로능력자와 차상 계층으로 상자를 소득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한국의 공공

고용서비스의 민간 탁은 '크리 '과 ' 킹' 상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체계

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크리 '과 ' 킹' 상을 최소화시키기 한 방법 의 하나는 취업능력이 취약

한 종도가 심할수록 1인당 기본 과 성공 을 합친 탁수수료를 높게 책정하여 민

간기 이 취약정도가 심한 구직자를 취업시킬수록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이는 부분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서 민간기 의 이윤추구

동기를 이용하여 취약계층의 지원에 한 인센티 를 강화하여 민간기 을 유인하

는 것이다.한국의 민간 탁사업 에서 청년뉴스타트만이 성과 에서 상자 에

더 취약 상인 기청소년과 고졸 이하의 장기구직자가 취업을 했을 때에는 각각

50만원과 20만원을 민간서비스기 에게 지 하고 있으나 그 외의 공공고용서비스

민간 탁사업의 경우에 상자 에서 취약계층에 한 더 많은 서비스와 성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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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실 보고 방법

취업성공패키지 실시간 산시스템,분기별 추진실 보고서 작성

청년뉴스타트 실시간 산시스템,분기별 추진실 보고서 작성

집단상담 로그램(아웃소싱)
워크넷 민간 탁실 리 시스템

매년 12월 순까지 사업결과 보고서

취업지원

민간 탁사업

여성

워크넷 민간 탁실 리 시스템

매년 12월 순까지 사업결과 보고서

노숙인

산업단지

건설인력

결혼이민자

따른 인센티 의 규모가 미약하여 세기 외에는 기피할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

이처럼 탁수수료 지불체계에 있어서도 '크리 '과 ' 킹' 상이 만연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실제 민간고용서비스기 을 방문하여 인터뷰해보면 한결같이 '크리

'과 ' 킹' 상이 만연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나. 탁사업 추진상황에 한 모니터링 체계의 미흡

정부가 수탁기 에 한 고용서비스의 내용,성과,비용 등에 한 정보를 신속하

고 정확하게 악할 수 있는 제도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재 산시스템을 통

하여 탁기 의 담당자는 탁 상자 서비스 진행과정과 결과에 하여 상시 으

로 입력하도록 하고 있고,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탁기 의 월별 추진실 에 한

보고서를 취합하여 고용노동부 본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한 탁업무의 차

질 없는 수행을 하여 탁기 의 탁업무 추진상황에 하여 방문 검하여 서

비스를 충실하게 제공하고 있는지,약정내용을 반하고 있는지 등을 수시로(분기 1회

이상) 검하고 장지도 검에 따른 결과는 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

다.이러한 산시스템의 경우에 상담의 내역 등 입력에 많은 행정 인 업무로 작

용하여 상담사들의 업무를 과 하게 하고 있다.

한 탁 상자에 하여 탁의뢰일을 기 으로 1개월 이후부터 탁기 의 서

비스에 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데,그 결과를 매 분기 1회 이상(분기별 실

보고시 포함하여 제출) 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는데,고객만족도 조사는 매

분기별 수탁기 이용자수(구인․구직자수) 비 최소 20% 이상을 상자로 선정하

여 실시하고 있다.그러나 고객만족도는 형식 인 경우가 많고, 장 검의 경우에

서류조사 심의 모니터링으로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8>고용노동부 민간 탁사업별 모니터링 방법

자료:고용노동부,2010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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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뉴스타트의 민간 탁사업은 과정과 취업알선의 단계로

나뉘어져 있다. 과정은 상담에서 취업알선에 이르기까지 서비스를 구직자에게

원스톱으로 제공하게 되어 있지만 취업알선의 경우에는 고용센터 담당자가 1단계의

상담을 통해 필요한 경우 2단계의 직업훈련,징검다리 일자리,인턴 등의 지정하고,

3단계의 취업알선을 민간 탁을 할 수 있는데,'상담'과 '취업알선'을 서로 다른 기

이 각각 담당하게 되어 상담부터 취업알선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유기 으로

연계되지 못하여 취업성공률 하 계 형성 미성숙에 따른 고객의 민원 제기

가능성이 높다.

사례조사 상 기 의 부분은 고용센터와의 력에 해 우호 이고,실제로 홍

보 모집에서 상당히 력하고 있다.인터뷰한 많은 민간기 들이 공동으로 사업

에 홍보와 함께 민간기 들이 지역의 지하철역,동사무소,복지 ,임 주택 아 트

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행정 인 지원을 하고 있었다.그리고,C,D기 의 경우에도

지역 고용센터로부터 사업의 운 에 한 로그램 진행과 행정 인 운 에 하여

실무자들의 교육 등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 민간 탁사업  날하고 많  달라 는 것  고 터에  협

  고 다는 점 니다. 날에는 고 터에 계신 들에게 

 가 들었는  에 는  협조나 협   는 것 

같습니다. (C, D  담당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간수탁기 의 서비스 내용과 방법,비용,성과 등에

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아지 체계 이고 과학 인 모니터

링 시스템이 미흡하다.취업률,고용유지율,취업시의 임 ,취업 이후의 상향 이동

상황 등 간편하면서도 투명한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산으로 온라인에 의해 실시간

으로 모니터링하는 선진국에 비해서는 우리나라의 모니터링체계가 아직은 많은 인

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오 라인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다.구직자의 능동화 조치의 미흡

한국은 서비스기 는 서비스 제공을 하는 주체인 정부와 구직자 간의 상호의

무(mutualobligation)이행과 능동화 조치를 실시하는 측면에서는 매우 미흡한 것

으로 평가할 수 있다.보건복지부의 '희망리본 로젝트'는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참여를 거부한 경우에는 사업수행기 에서 상자 일차 면담 후 지자체에서 2

차 면담 후에 불성실하게 참여하는 생계 여 상자는 여를 지하고,차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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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서는 차기 시범사업 참여에 배제하고 있으며 참여시에도 극 활동과

수사항에 한 서약서를 받고 있다.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도 '내일을 한

약속'이란 서약서를 통하여 참여자가 상담자와 함께 '취업지원 계획'내용을 수립하

고,매회 상담과 취업에 필요한 과제와 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서약하고

서약서를 받고 있으나 구체 인 불성실에 따른 제재조치는 구체 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3.합리 인 통제 메커니즘의 구축 조건 충족 여부

가.거래비용의 과다 발생

한국은 민간 탁사업의 거래비용의 최소화 측면의 노력에서 매우 미흡하다.고용

노동부의 민간 탁사업은 공모와 선정기 선정,모니터링,비용정산,행정처리,평

가 등의 보고서 작성 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여 정부나 민간기 모두 거

래비용이 많이 소용되는 구조 문제를 갖고 있다.

한 고용서비스 민간 탁사업 부분이 '보조 사업'의 형태로 추진됨에 따라 '

국고보조 '법에 의한 탁비 정산이 필요하며,명확한 정산기 이 없거나 정산기

이 있더라도 탁비 집행 사례가 다양하여 정산기 용상의 어려움이 많아 민간

탁사업의 거래비용을 증가시키고 있고,민간 탁 기 의 실무자는 집행내역에 한

회계 증빙자료(수증,세 계산서 등)를 첨부하여 보고토록 하고 있으나 회계 증빙자료

에 익숙하지 않은 지방 서 실무자들도 이를 검토하는 데 많은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심 부담을느끼고 있으며,보조 을 목 외로 집행한 경우에는 보조 을 반환 조치토록

하고 있으나 “목 외 집행”인지의 여부 단이 쉽지 않은 사례
*
가 빈번하여 보조사업자

와의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용노동부,2010).

다만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에는 2009년도에는 취업․미취업 등 여부에 상 없이

실 집행내역 사후정산으로 원칙으로 하 으나,향후에는 기본 과 취업․근속 성

공 으로 구분하여 기본 은 단계별 표 서비스 기 이수여부에 따라 정액 지원

하고(정산 불요)취업․근속여부에 따라 추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정산에

따른 행정 부담을 이고자 개선하고 있다.

상자 선정기 은 확 되었으나 참여자들이 참여를 한 행정 인 서류가 간소

화되지 않고 있다.일례로 부인과 별거 으로 서로 연락이 되지 않는 신청자는 부

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못하여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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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번호 인원수

A 60~70명

B 50~60명

C 35~40명

D 30~40명

E 40~50명

F 70~80명

G 40~50명

H 30명

인터뷰한 고용노동부 민간 탁사업의 일선업무를 담당하는 상담사의 경우에 업체

선정과 평가의 행정 인 업무 외에도 상시 인 모니터링 보고 업무,회계업무,각종

수당의 행정서식 업무, 상자 합 행정서식 업무 등의 행정업무가 많고 주로 상

담사들이 행정업무도 병행하고 있어 업무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었다.

사례연구한 부분의 기 에서는 취업성공패키지의 담당자들이 홍보,모집,상담,

교육,취업지원,사후 리,모니터링의 인트라넷 행정업무 등을 담당하는 경우가

부분인 경우가 많다.평균 으로 1인당 주요업무를 비 별로 보면 행정업무 30%,

상담 40~50%,모집은 20%를 차지하고 있었다.<표 5-9>에서 보면 민간 탁 기

에서 1인 상담사가 맡고 있는 고객들의 수를 보면 많게는 70명에서 게는 30명 정

도를 맡고 있는데,비교 은 인원인 C,E,D,H기 은 비 리기 이다.

<표 5-9>상담사 1인당 담당 인원

업무 부담의 증가로 인하여 상담사들의 경우에 업무 스트 스가 증가하여 2~3년

후에 경험이 쌓이게 되면 업무 환이나 이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한 상담

사들에 한 체계 인 교육이 잘 진행하는 곳이 별로 없는데 그러한 이유로는 경력

과 문성을 갖추게 되는 상담사들은 이직률이 높게 되어서 기업입장에서는 인력개

발에 소홀하게 되는 경향이 있었다.

" 민간 탁사업에는 짜 전문가들   없습니다. 보통 경  적  상

담사들  주  하게 죠. 냐하   무 많거든 . 상담만 하는 

것  아니라 행정업무  많 니  회 감  많  느끼고, 보통 퇴근시간

 늦어니  좋아하  않죠. 그래  3  정  해  조  전문  가

 것 같  보통 합니다. 보통 학 에 취업 원 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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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개 터 같    곳 정  강 하러 가는 것  호합니

다. 그게 훨씬   편하게 시간  활 하  스 스  적게 

니 . 그래  상담사들   상당  게 죠. 게 니  

업 에  사람  키  생각   안해 . 키  다  가게 

니 . 게 복 니  업 다 짜 전문가가 상담하고 프 그램 

개 하고 할 수 없습니다."(D  담당 )

나.효율 인 통제시스템의 미흡

민간 탁 고용서비스의 평가 시스템이 가지는 요성과 역할은 첫째는 고용노동

부 고용서비스의 민간 탁사업의 성과에 한 효과성과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으

며,둘째는 평가 시스템을 통하여 서비스를 탁받은 민간기 과 정부간의 '주인-

리인의 문제'가 발생하여 역선택 도덕 해이를 막고,크리 는 체리피킹

상을 발생하지 않도록 한 제도 장치이다.셋째는 민간 탁에서의 평가 시스

템을 통하여 민간고용서비스 시장에서 질이 낮은 서비스 제공업체의 무분별한 진입

을 막거나 규제할 수 있고,넷째는 고용서비스의 평가 시스템을 통하여 민간 기

에서의 자체 검을 통하여 질 인 제고를 한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섯째는 평가 시스템을 통하여 민간 탁 사업에 한 평가를 통하여 기 과 고용

노동부의 사업에 한 피드백의 역할을 통한 성과 리 역할을 할 수 있다.여섯째

는 평가 시스템을 통하여 새로운 사업자 선정 민간 탁 사업 확 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민간 탁사업은 각 상별로 차이를 두고 있으나,취약계층에게 고용서비

스를 탁한다는 공통 을 가지고 있음에도 각각의 사업에 따라서 다른 평가기 으

로 인해 사업간 성과를 비교 분석할 수 없어 사업 간 조정․통합이 불가능한 문제

가 발생하고,민간 탁 기 에서도 각기 다른 평가방식으로 인하여 행정 부담을

가 시켜왔었다. 한 3～4년 계약이 일반화된 외국과 달리 우리의 경우 일반 으로 1년

이내로 계약하고 평가하여 다시 탁을 받게 되므로 민간기 에서는 안정 인 사업 수행과

투자를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하 다. 한 평가의 공정성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 한 부재

하여 기 에서 평가결과에 따른 불만과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많다.이러한 문제 으로 인

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공통 인 평가기 과 방식을 용함으로써 사업간 성과 비교 분

석이 가능토록 하고,평가결과 실 이 우수한 기 (참여기 의 50%내외)은 차년도

계속지원을 보장함으로써 민간의 극 사업 참여를 유도하며,보편 이고 객 인

평가지표 평가 방식을 일원화하여 민간의 역량을 집 하도록 할 계획이다(고용노동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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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고용노동부의 민간 탁사업은 서비스 제공 과정에 한 통제가 거의 루어지

지 못하고 있고,성과에 한 평가도 서비스 제공 인원과 운 횟수 등 양 인 실

심의 결과만을 가지고 평가하고 있으며, 한 평가지표가 질 인 성과를 간과하

는 문제 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을 극복하기 하여 2010년 하반기에 고용노동부에서는 민간 탁 기

의 사업추진실 과 정성 인 노력이 모두 반 될 수 있도록 정량평가를 70%,정성평

가로 30% 각각 나 어 평가하고,정량평가는 사업의 궁극 목 인 ‘취업자수(취업률)’

심으로 민간 탁 업무의 ‘양’인 측면과 ‘질’인 측면을 동시에 계량 으로 평가

하고,정성평가는 사업추진과정 상 극 사업추진을 한 기 의 노력정도,고용센

터와의 연계를 통한 력사업 등 심으로 기 의 노력정도를 심으로 평가하도록

변경하 다.이는 2009년의 평가지표와 비교할 때 로그램에 참여한 인원수와 로그

램의 진행자의 문성을 삭제하고,고용유지기간과 서비스 상자 취업률을 새롭게 평

가지표로 추가하여 성과평가 인 측면에서 강화는 되었어나 여 히 고객 만족도와 정성

평가의 기 과 객 성 확보가 부족하다. 한,성과평가 기 에는 추진과정의 성성의

평가항목 구인개척 노력이 있는데,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에 워크넷에서 알선만을

취업알선으로 인정하고 있어 제도상 모순으로 볼 수 있다.

취업인정의 기 은 취업의 질 인 평가에서 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민간 탁

이 성과에 한 방향의 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취업인정의 기 이 무 낮으면

민간 탁 기 에서는 개인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알선하기보다 쉽게 취업실 으로

올릴 수 있는 일자리에 알선할 가능성이 있다.

<표 5-10>에서 민간 탁사업의 취업인정 기 을 보면 고용노동부의 사업은 근로

계약 기간 3개월 이상,주당 30시간 일자리를 기 으로 하고 있으며,보건복지부의

'희망리본 로젝트'는 최 임 을 기 으로 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기뉴딜,경기청년뉴딜,경기재취업사업에 한 민간 탁사업을 하면서

취업에 한 기 평가를 하여 <표 5-11>에서처럼 취업품질 평가표를 마련하

다.취업품질 평가표에는 근로자수,고용형태,연 ,4 보험의 기 으로 하여 더 좋

은 일자리에 취업을 할수록 더 높은 수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용노동부와 보건

복지부의 평가지표에는 이러한 취업의 질에 한 지표가 구체 으로 제시되지 않은

문제 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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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고 태  근 건

취업 공 키지 근 계약 간 3개월 상 주당 30시간 상  리

청 뉴스타트
( 탁) 근 계약 간 3개월 상 주당 30시간 상  리

집단상담 그램
(아웃 싱) 근 계약 간 3개월 상, 주당 30시간 상,  상 리

취업
지원
민간

탁
사업

여

근 계약 간 3개월 상 주당 30시간 상  리
( 숙  3개월 상  지원 리 취업도 )

숙

산업단지

건

결 민

보건복지  
' 망리본 

트'

월 ('10   859천원) 상 사업 에 신규  취업  경
우8)

<표 5-10>각 민간 탁사업별 취업인정 기

자료:부,고용노동부,2010각 사업지침,보건복지부,2010

<표 5-11>경기도 민간 탁 고용서비스 취업품질평가표

구 분 최상(5 ) 상(4 ) (3 ) 하(2 ) 최하(1 )

근로자수 100명이상 50~100명미만 20~50명미만 5~20명미만 5명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1년이상계약직 6월~1년미만 3월~6월미만 -

연

(연 비 비율)
100%이상 90~100%미만 80~90%미만 70~80%미만 70%미만

4 보험 가입 미가입

※ 일용직(3개월 미만),정부사업(공공근로,희망근로 등)취업자는 취업품질 평가에서 제외 된다.

자료:경기도,2009

민간 탁 기 에게 제시되는 표 서비스의 경우에 무 서비스 투입의 횟수에 을

두거나 경직되어 있을 때 취약한 상에 해서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못하게

되어 '킹' 상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의 구직자의 기상

담~취업 시까지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의 내용들을 “1인당 표 서비스 내용”으로 구성

하고 표 서비스의 70% 이상을 제공하면 표 단가 150만원을 지원하고,70% 미만에

해서는 비례 으로 지 하게 되어 있다.이러한 기 으로 인하여 서비스의 횟수가

요시 되면서 개인에 맞는 유연한 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

다. 를 들어 직업검사의 경우에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해야 5%고,

8) 보건복지  ' 망리본 트'는 취업 에 는 경우는 사  산업, 복수취업  경우, 계약 간 동

안 동  2 상  취업   경우 만 , 가 는 지 체가 건비 액  직업지원 는 사

비스 리, 근  는 , 창업  계약 간 동안 월 득  액('10   859천원) 상  경

우  가가 상 신규사업  등  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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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의 알선의 횟수에 따라서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고용서비스의 투입 심 인

지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았고,실제로 이로 인하여 상담이 었다고 하는 상담사

도 있었다.

" 1  표 비스 가 드라 에 맞추어  비스  제공하   

내 는 , 개 상담  경 에 1회에 5%, 2회에 10%, 3회에 20%  

정 어 어 만약에  많  상담  해  실적   않게 

고, 다  단계  어가야 하니 , 좀  비스가 빡빡하게 는 

것 같아 . 실제  3회 상 상담  루어 는 경  많 , 게 

 하  산 원  적게  어 게 나 싶어  업  눈

 보게 니 , 획수 심  비스  가다보니  상담  좀 어

들어가는 것 같아 .(A  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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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공공고용서비스 민간 탁사업의 효율화 방안

1.효과 인 '인센티 메커니즘'구축 측면에서의 효율화 방안

가.민간 탁 비용 단가의 실화

공공고용서비스 민간 탁이 성공 으로 추진되기 해서는 무엇보다도 양질의 민

간고용서비스 제공자가 존재하여야 한다.그러나 우리나라는 민간고용서비스기 의

80%가 종사자 3명 이하의 세기 으로서 서비스의 문성이 낮아 정부가 민간

탁을 안심하고 맡길만한 양질의 기 이 매우 제한되어 있고,특히 민간고용서비스

기 의 약 47%가 수도권에 집 되어 있어 수도권 지역을 제외하면 민간 탁시장의

경쟁여건은 미성숙 상태에 있다.이러한 문제 을 개선하여 민간고용서비스시상에

양질의 문기 이 출 하고, 세한 기 은 구조조정을 통해 형화․ 문화 되도

록 유도하기 해서는 민간 탁시장이 보다 매력 인 시장으로 변모해야 한하고,

이를 해서는 무엇보다도 민간 탁비용 지원 수 을 시장가격 수 으로 개선하여

야 한다. 탁비용의 결정은 계약규모,계약기간,고객의 취업 경쟁력의 세 가지 요

소에 의해 결정된다.수탁규모가 클수록 규모의 경제를 살릴 수 있으므로 1인당 평

균 서비스 비용이 감소하며,계약기간이 길수록 로젝트 기투자 액을 장기간

에 걸쳐 회수할 수 있으므로 역시 1인당 서비스 비용이 어든다.

재 국내의 공공고용서비스 민간 탁사업은 탁하는 고객의 규모는 매우 작고,

민간 탁 상도 취약계층인데도 불구하고 1인당 지원비용이 낮아 양질의 민간고용

서비스기 이 민간 탁 시장에 진입할 수 없으며,진입한 업체도 고용서비스의 질

을 높이기 해 필요한 문인력의 채용과 양성,시설 구비,서비스 로그램 개발

등의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다.제Ⅴ장의 <표 5-5>에서 본 바와 같이 재 구직자

1인당 민간 탁 비용은 고용노동부 민간 탁사업의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최

180만원,청년뉴스타트 사업이 최 150만원으로서 보건복지부의 '희망리본 로

젝트'430만원에 비하여 크게 낮다.2011년의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단가를

기본 100만원,성공 60~120만원으로 2010년에 비하여 약간 인상할 계획으로 있

으나(고용노동부,2010d),여 히 1인당 단가로서는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시장가격에 비해서는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특히,각 민간고용서비스기

별 탁하는 고객의 규모가 100명 이내의 소규모로 탁하는 것을 제로 민간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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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설계되어 있어 규모의 경제를 통한 서비스 단가의 인하를 기 하기도 곤란

하다. 재 세기 을 상으로 소규모의 탁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고용노동부

의 고용서비스 민간 탁사업을 규모의 문 민간고용서비스기 의 출 과 이를

심으로 주계약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만큼 고용서비스 시장의 구조조정을 도

모하여 고용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해서는 민간 탁의 단가를 탁하는 구직자의

취업애로요인의 정도에 따라 단가를 차등화하데, 탁단가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

다.

정한 탁단가를 어느 수 으로 책정할 것인가는 취업난이도에 따라 정한 고

용서비스를 제공하기 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구체화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

기 한 비용이 얼마나 되는가를 면 하게 실사를 하여 책정하여야 할 것이다.선

진국의 경우 취업난이도에 따른 구체 인 고용서비스의 단가를 책정함에 있어서 다

양한 구직자의 유형별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인가를 합리 으로 조사하여 단

가를 책정하 다.호주의 2009년 7월에 시작된 'JobServiceAustria'에서는 탁

상자의 취업역량 구직가능성의 상 차이를 고려하여 4개로 유형을 나 어

탁 상자 유형별로 탁비용을 차등화하고 있다.이러한 외국의 를 참조하여 우

리나라의 민간 탁사업에 있어서도 구직자의 취업애로요인의 정도에 따른 탁비용

의 차등화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구체 인 정수 의 탁단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는 다음과 같은 안을 검토

할 수 있다.

첫째,구직자를 취업난이도에 따라 유형화하고,각 유형의 구직자를 여러 명 표본

추출하여 취업에 성공하기까지 어떤 고용서비스가 필요한지를 분석하고,각각의 서

비스를 실제 제공하는데 얼마만큼의 비용이 소요되는가,그리고 취업 이후에도 고

용의 유지와 고용의 질 향상을 해 1-2년간 추가 인 고용서비스로 어떤 것이 필

요하며,그 비용은 얼마나 소요되는가를 시뮬 이션과 실제 서비스를 통해 산출하

는 방식이다.

둘째, 재 정부가 고용센터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유사한 치약 실업자를 상으

로 제공하고 있는 고용서비스를 분석하여 공공기 이 각 유형의 취약 실업자를 취

업에 성공하게 하고 취업 이후의 고용안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필요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가를 산출하여 이를 상한액으로 하여 탁

단가를 책정하는 방식이다.호주는 공공고용서비스의 민간 탁사업을 추진할 때 공

무원이 취약 실업자 1명을 취업시키고 취업 이후에 고용을 안정시키는데 필요한 인

건비,건물임 료,사무용품비,교육훈련비,교통통신비 등 일체의 비용을 산출하여

실업자 1명당 평균서비스비용을 산출하여 이를 토 로 각 유형의 고용서비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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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를 결정하 다.

한국은 아직 합리 으로 고용서비스 탁단가를 결정한 이 없기 때문에 의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여 각 유형의 실업자에 한 고용서비스비용을 산출하

여 한 시장가격을 알아내고 이를 토 로 탁수수료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재의 민간 탁시장에서는 정부가 정한 비용에 맞춰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민간고용서비스시장의 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보다 극 인 자세

를 가지고 고용서비스 민간 탁 수수료를 결정하여 새로운 문고용서비스공 자가

다수 출 하고,이러한 기 이 양질의 고용서비스기 으로 발 해야 후술하는 주계

약자로 발 할 수 있고 고용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서비스비용의 인하도 가능할 수

있으며,장기 으로 해외 진출도 가능할 것이다.

나.민간 탁기 의 성과 제고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한계 인센티 ’의 강화

민간 탁기 에 한 탁비용 지 구조를 한계 인센티 가 작동할 수 있도록 설

계하여 수탁기 이 취업 고용유지를 해 지속 으로 노력할 인센티 메커니즘

을 구축하여야 한다. 재도 착수 과 성과 으로 나 어 수수료를 지 하고 있지

만 성과 비 이 낮은 편이다.

선진국의 공공고용서비스의 탁비용구조 에 착수 의 비율은 보면 호주는

1988년 시범사업의 경우에 착수 의 비 이 58% 으나, 재는 20% 미만이며,

국도 1997년 처음으로 민간 탁을 시작한 뉴딜 로그램의 경우 착수 의 비 이

70% 으나,2009년에 시행된 'FlexibleNew Deal 로그램의 민간 탁 지 구조

의 착수 비율은 45%이다.이는 기 단계에서는 민간고용서비스기 의 사업안정

성을 고려하여 높은 착수 비율을 보장해주어 투자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

고 있고,이후 시장에 경쟁구조가 형성되었을 때는 과감하게 성과 의 비율을 높이

는 것이 효과 이라는 것이 선진국 경험이 주는 시사 이다.

<표 5-5>에서 본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의 공공고용서비스 민간 탁사업의 취업

성과 취업유지 성과 의 합계 액의 비 이 가장 높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경우에도 성과보 스 비 이 44.4%로서 비교 높은 편이지만 보건복지부의 '희망

리본 로젝트'의 65%, 국의 유연뉴딜의 80%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수 이다.

한 취약계층 취업지원 민간 탁사업의 다양한 세부 민간 탁사업을 보면 기본

으로 취업성과에 따라 A,B,C세 등 으로 구분하여 기 단 로 성과 을 지 하

고 있어 한 사람이라도 더 취업을 시키도록 유인하기 한 한계유인(marginal

incentive)기능이 거의 없다.취업성공 성과 체계는 취업성과를 탁기 별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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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 어 지 할 경우 A등 에 속한 기 은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성과

을 최고수 으로 받을 수 있어 한 명의 구직자라도 더 취업을 성공시킬 인센티

가 없어지고,C등 에 속한 기 은 열심히 노력을 하더라도 성과 을 받을 수 없어

포기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다.따라서 취업성과 지 체계는 기 단 로 등 을

나 어 지 하는 것 보다는 한 명의 구직자라도 더 취업시킬 유인을 갖도록 취업성

공 인원수를 기 으로 성과 을 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뿐만 아니라 취업성공자체로 그치는 것 보다는 취업 이후에도 고용유지를 하여

민간 탁기 들이 계속하여 고용의 유지와 질 향상을 해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도

록 취업성공 후 2년 정도를 정하여 고용유지 고용질의 개선을 한 성과에 따른

성과 을 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경우에도 취업

후 13주 고용유지에 따른 성과 만 있을 뿐이어서 장기 으로 고용안정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 한 청년뉴스타트 사업이나,취약계층 취업지원

민간 탁사업의 경우 성과 지 체계가 없는 문제 이 있다. 국의 경우 기존의

취업 후 13주 26주 후의 고용유지성과에 따라 성과 을 추가 지 하는 방식에서

56주 이후 시 의 고용유지 성과에 따라 성과 을 추가로 지 하는 방안의 도입을

극 검토 에 있다.

  

다.민간 탁시장의 측 가능성 증 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한 투자 유도

고용서비스 민간 탁시장이 과도하게 불안정해지면 민간기 은 장기 인 시각에

서 서비스 질 향상을 한 투자를 할 수가 없다.따라서 민간 탁사업의 계약기간

을 3년 이상의 장기간 계약으로 환하고,수탁기 별 구직자 배정을 재의 10여

명에서 수십 명 단 에서 고객 수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규

모로 탁하도록 하여 서비스 단가를 낮추고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한 투자를

유도하여야 한다.1년 단 의 단기 계약이 아닌 장기 계약은 민간수탁기 에게

미래에 한 불확실성을 덜어주므로 질 인 제고를 한 투자를 가능 하며,신규

의 문민간고용서비스기 의 민간 탁 시정에 참여를 유도하여 경쟁을 강화할 수

있다.이러한 이유로 선진국의 민간 탁사업은 장기계약으로 선호하는 추세이며,

한 수탁기 에 배정되는 고객의 수를 항상 일정 규모 이상 보장해주되 평가결과와

연계하여 성과가 좋은 기 은 더 많은 고객을 배정하여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성과가 상 으로 나쁜 기 은 배정인원을 감소시켜 나감으로써 고

객의 배정도 성과와 연계시키고 있다.고용노동부의 2011년도 민간 탁사업 계획에

따르면 민간 탁 계약을 원칙 으로 3년 단 로 개선하려고 하는 바,이는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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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향이라 평가된다.

한국은 고용서비스 민간 탁 규모가 기 당 10여명에서 수십 명 단 로 이루어

지고 있다.그런데 규모의 경제를 통한 서비스 질을 향상과 단가의 인하를 해서

는 가장 경쟁력 있는 한정된 민간기 을 선정하여 규모로 탁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국의 경우 1개 기 당 연간 3만 명 내외로 탁을 하여 주계약자가 심

이 되어 문기 과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문화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호주의 경우에도 1개 기 당 최소 1천명 이상을 탁하여 규모의 경제를 달

성하고 있다. 한 각 탁기 이 국 인 지사를 설치하여 서비스 기 의 랜드

를 활용한 마 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이러한 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에서 재 많은 세 기 에게 수십 명 단 로 고용서비스를 탁하는 방식은 경쟁

력 있는 기 을 심으로 단계 으로 규모화하여 다수의 세 탁기 에 한

모니터링 평가에 따른 거래비용을 축소하고 고용서비스 시장의 형화· 문화를

통한 서비스 질 제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한 재 동일한 회사의 여러 지사가 개별 으로 지역별로 응모하도록 하고 있

는 방식을 본사를 심으로 1회만 응모하면 각 지역별 서비스는 개별지사를 통해

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라.유사 민간 탁사업의 통합

1990년 이후 각국의 고용서비스 신의 공통된 특징 의 하나는 유사 사업의

연계와 통합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제도 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

이다.호주는 Centerlink를 통해 각 부처의 고용,복지,훈련,이주민과 원주민 지원

정책 등을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다. 국은 Jobcentre Plus를 통해,미국은

One-stopCareerCenter를 통해,그리고 캐나다는 ServiceCanada를 통해 여러 부

처와 주 정부 기 지자체가 제공하는 고용,훈련,복지 련 일체의 서비스를 원

스톱으로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다.이들 국가는 고용서비스 민간 탁사업의 경우에

도 여러 부처 지자체가 제공하는 고용서비스를 통합하여 하나의 로그램으로

공모를 하고 있다.이러한 통합된 서비스 제공과 탁사업의 추진은 여러 기 을

통해 유사 사업을 공모하고 모니터링과 평가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감할

수 있고,고용서비스의 표 화나 질 향상을 기하기도 용이하고,구직자가 이용하

기도 편리한 장 을 가지고 있다.따라서 우리나라도 고용서비스 민간 탁사업을

고용노동부를 심으로 모든 취약구직자를 상으로 탁하되 실업자의 취업난이도

에 따라 서비스 단가를 차등화 하는 방식으로 민간 탁사업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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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각 부처의 사업을 모두 통합하기가 어렵다면 우선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사

업부터 단일화하고,다른 부서의 사업은 단계 으로 고용노동부의 고용서비스 민간

탁사업을 심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2.효과 인 '정보 메커니즘'구축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가.‘크리 ’ ‘킹’ 상 최소화를 한 방안 마련

민간 탁사업은 시장의 특징으로 인한 정보의 비 칭성과 이해 계의 상충으로

인해 '주인- 리인'문제와 '크리 '과 ' 킹' 상이 발생하여 취약계층을 상으로

하는 고용서비스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취지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

다.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민간 탁기 이 구직자를 직 모집하는 경우에는 '크리

'과 ' 킹' 상이 매우 심각해질 수 있다.

'크리 '과 ' 킹' 상을 제도 으로 막기 해서 정부는 탁 상자 선발기 과

선발 차를 만들기 해 고민할 수 있다.그런데 어떠한 기 과 선발 차를 만들더

라도 재와 같이 민간기 이 구직자를 모집하고 선발한 다음 서비스 비용을 정부

가 지원하며,정부는 민간기 의 취업률 등을 기 으로 평가하여 탁의 계속 여부

나 성과 을 지 하는 한 민간기 이 가장 취업시키기 용이한 구직자부터 선발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지 까지는 각 부처별로,그리고 동일한 부처 내에서는 각 국과

과별로 해당되는 정책고객을 상으로 새터민,여성가장,고령자,청년실업자,청년

장기실업자,고졸 이하 청년실업자, 직자,제 군인,다문화가정의 배우자,건설일

용,노숙자 등 다양한 상자들을 상으로 별도의 민간 탁사업을 추진하 다.그

결과 수백 가지의 민간 탁사업이 난립되고 산과 인력이 낭비되는 것은 물론 상

으로 양호한 사람만 서비스를 받고 가징 취약한 사람은 오히려 사각지 에 방

치되는 상이 발생하고 있다.선택과 집 의 원칙하에 취약계층부터 우선 으로

고용서비스를 받아 취업하게 하고 취업한 이후에도 계속 인 서비스를 받아 고용과

임 이 안정되는 상향이동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체계 인 고용서비스를 발 시

키지 못하 다.

선진국들은 오랜 시행착오 끝에 구직자를 선발하는 기 을 각 부처별로,각 지자

체별로,각 국 과별로 별도로 어렵게 만들지 않고 고용센터에 등록한 국의 모

든 구직자를 취업난이도에 따라 분류하여 가장 취업난이도가 높은 사람부터 공공과

민간기 이 나 어 서비스를 하되,민간 탁의 경우에는 취업장애요인이 많은 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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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터 민간기 이 수용할 수 있는 범 와 산을 고려하여 배정하는 방식을 고안

해냈다.우리나라도 이제는 이러한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실업자에 한 종합 인 고용서비스 제공의 단계는 첫째,실업자 장기실업의 가

능성이 높은 취약실업자의 조기 인지,둘째,취약실업자의 복합 인 취업장애요소의 진

단,셋째,취약실업자의 복합 인 취업장애요소 극복을 지원해주기 한 고용-훈련-

복지서비스의 연계를 통한 개인별 맞춤식 종합고용서비스 제공,넷째,실업자 스스

로의 극 인 취업 노력을 유도하는 능동화 조치의 강화 등의 일련의 연속 으로

이루어진다(유길상,2010b).공공고용서비스 직업훈련의 민간 탁의 활용은 이러

한 서비스를 효율 으로 수행하기 한 수단 의 하나이다.

그런데 실업자 장기실업의 가능성이 높은 취약실업자의 조기에 인지하고,취약실업

자의 복합 인 취업장애요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하여 가장 취약한 실업자부

터 선별하여 공공 민간기 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해서는 실업자의 복

합 인 취업장애요소를 진단하여 가장 취약한 실업자부터 선별하는 산 로그램이

필요하다.이러한 로그램이 바로 '실업자 분류 시스템' 는 ‘실업자 로 일링

시스템’이다.공공고용서비스를 민간기 에 탁할 경우에 탁 상자를 선발하는

기 이나 차는 바로 '실업자 분류 시스템' 는 ‘실업자 로 일링 시스템’을 도

입하여 민간 탁 상자를 과학 인 근거에 의해 분류하여 수탁기 에 배정하되 장

기실업의 가능성이 높은 구직자에 한 서비스 수수료를 더 높게 책정하여 취약계

층에 한 우선 인 서비스를 유도하는 것이 지 까지 경험에 의하면 최선의 방법

이다. 재 고용센터에서는 능력과 의지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나 는 '실업자 유

형분류기 '이 있지만 고용센터나 담당자별로 단기 이 달라 일 성이 없고 형식

으로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다.호주의 구직자분류체계(JSCI),미국의 실업자 로

일시스템 등을 벤치마킹하여 한국에서도 민간 탁 상자를 선별할 수 있는 과학

인 실업자 유형분류 시스템을 조속히 개발이 필요하다.

호주의 구직자유형분류시스템(JSCI)는 2009년 7월에 취약계층의 취약한 요인을

평가하기 하여 노동시장에 맞게 가 치 세부기 들을 개정하 다.2009년에

개정된 JSCI는 기 상담시에 구직자들의 상황에 한 개인 이력을 보다 더 평가

할 뿐만 아니라 개인 필요와 장애 요소를 더 효율 으로 악하도록 하고 있

다.<표 6-1>에서처럼 18개의 평가 항목 비교 높은 가 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성과 연령,구직자 직업력,원주민 지역,건강상태,거주지역으로 이 에서 성

과 연령의 가 치를 가장 많은 비 을 두고 있는데,이 항목의 세부기 이 22가지

이다.세부기 에서 가장 가 치가 높은 16 에는 60 이상의 여성,15 에는 60

이상의 남성,12 에는 55-59세 여성으로 상 으로 고령과 여성이 취약요인을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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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 연 22가지 0~16

2 근 근 경험 7가지 0~4

3 직  직업 5가지 0~12

4 4가지 0~2

5 격  3가지 0~1

6 어 능 3가지 0~2

7 생 , 언어 13가지 0~3

8 원주민 지 4가지 0~5

9 원주민 지역 21가지 0~12

10 거주 지역 8가지 0~7

11 도시 근 2가지 0~2

12 통수단 4가지 0~2

13 통신수단 2가지 0~2

14 건강상태 10가지 0~7

15 주거 상태 3가지 0~5

16 가 태 8가지 0~4

17 죄경 5가지 0~4

18 개  6가지 0~7

이 가진 것으로 가 치를 주고 있다.

JSCI의 평가 수로서 4가지 유형(Stream)으로 분류하여 민간 탁에 있어 기본

,성공 ,지원기간 등을 차별화하여 민간 탁을 실시하고 있다.JSCI외에 취약

계층에 한 취업능력을 더 세 하게 평가하기 해서는 직업능력평가(Job

CapacityAssessment:JCA)를 활용하고 있다.

<표 6-1>호주의 JSCI세부 항목

 료: DEEWR, 2009

  고용노동부에서는 2011년도부터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자의 취약정도에

한 성과 을 차별화하기 하여 취업역량지수 평가표를 활용할 계획이다.이 평가

표에는 연령,학령,비취업기간,직업경험,훈련참여,피보험 가입기간, 련 자격증,

우 계층(노숙인,결혼이민자,증장애인,북한이탈주민,기청소년,여성가장,결혼이민

자,조건부수 자,법정차상 계층,출소( 정)자,신용회복지원자)총 8가지 항목으로

평가하여 A,B,C등 으로 분류하게 된다(고용노동부,2010d).

고용노동부의 취업역량지수는 구직가가 가진 취업역량을 악하는 평가도구이기

보다는 구직자를 분류할 수 있는 기본 인 평가표이다.호주의 경우에도 구직자를

분류하는 것에는 JSCI를 사용하고,직업역량 평가를 해서는 JCA를 활용하고 있

다.

취업역량지수 평가표가 구직자의 취업장애요인을 반 하기 해서는 성별,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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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 을 더 세 화하고 건강상태,가족상황,직업력의 임 수 숙련도,학력

의 세분화된 가 치 부여,지역별 특성에 맞는 거주지 거리 등 보다 더 노동시장의

취약한 요인을 반 할 수 있도록 세부기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 탁사업 추진상황에 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정보의 비 칭에서 야기되는 수탁기 의 도덕 해이를 최소화하기 해 수탁기

의 고용서비스 내용,성과,비용 등을 신속하게 정확하며 은 비용으로 악할

수 있는 제도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이를 해 수탁기 에 한 과학 인 실시

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호주와 국의 StarRating제도와 같이 간편하면서

도 구나 알 수 있는 객 인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함으로써 민간고용서비스

의 질 수 을 향상을 유도하는 것이 고용서비스 민간 탁의 성공을 한 주요 메

커니즘이라는 것이 선진국의 민간 탁 경험이 시사하고 있다.

2010년에 고용노동부에서는 과거에 각각의 사업이 다른 평가기 으로 인해 사업

간 성과를 비교 분석할 수 없는 문제 을 극복하기 하여 성과평가를 표 화하고,

1인당 표 서비스 이행에 따른 민간 탁 산 리 시스템 구축,보조사업비 자

리시스템 구축,향후에 민간 탁사업의 심을 각 상별로 서비스 과정을 민간

에 탁하는 방향을 설정하는 일련의 조치들은 민간 탁사업의 효과 인 모니터링

과 평가를 해 유용한 일련의 조치들이다.

다.구직자에 한 능동화 조치의 강화

구직자의 구직노력의 정도를 공공고용서비스기 과 민간고용서비스기 이 정확하

게 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구직자의 책임과 극성을 강조하는 능동화

(activation)조치를 효율 으로 추진하는 것이 고용보험의 부정수 과 구직자들의

도덕 해이를 방지하고 고용서비스 민간 탁의 성공을 해 필요하다.선진국은

능동화 조치의 요한 수단으로 사회보장의 여를 활용하고 있지만 한국은 실업부

조제도가 없어 실업 여 수 자격이 없는 경우에도 능동화 조치를 추진하기가 상

으로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있다.그러나 실업부조가 없는 미국의 경우 실업 여

신청단계에서 실업자 로 일링시스템에 의해 실업 여 수 자를 분류하여 장기실

업의 험성이 높은 실업 여 수 자에게는 고용서비스기 이 조기에 개입하여 능

동화 조치를 효율 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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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합리 인 '통제 메커니즘'구축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가.거래비용의 최소화

공공고용서비스의 민간 탁사업의 경우에 각 부처별,사업별로 정산방식,평가,

단가 등 운 방식이 모두 상이하여 발생하게 되는 거리비용을 최소화하기 하여

고용노동부 내의 탁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의 유사한 민간 탁사업을 폭

통합하고 조정하여 탁사업의 공모, 리,모니터링,평가 등의 거래비용을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한국의 민간 탁사업의 경우 상담사가 모집,행정,교

육,상담,취업알선,사후 리에 이르는 업무를 맡을 정도로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한국의 민간 탁사업의 소규모의 특징으로 인하여 많은 민간 문 고용서비스기

에서는 최소한의 수익성을 하여 여러 개의 다른 민간 탁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고용서비스의 질 인 면에 담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그러므로 이러한 문제 을

극복하기 하여 각 수탁기 별 고객수를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수 으로 단계

으로 확 하여 탁사업의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며,장기 으로는 민간고용서비스시

장에 주계약자(主契約 :primecontractor)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 이 출 하

도록 여건을 조성해나가는 것이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효율

이라는 것을 선진국 경험이 시사하고 있다.제Ⅱ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선공

자모델(preferred-suppliermodel)은 바로 주계약자를 심으로 한 민간 탁방식이

며,거래비용의 최소화와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가장 합리 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국의 경우 고용서비스 민간 탁사업의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고 서비스 질을 향

상시키며,서비스 비용을 낮추기 하여 주계약자 제도를 극 활용하고,계약단

를 규모화하고 있다.이를 해 국은 주계약자( 국 내 총 25-30개)가 지역 내

소규모 직업소개기 ,복지서비스 제공기 는 특수서비스 제공기 (심리치료,건

강치료)과의 계약(sub-contracting)을 통한 포 인 패키지 형태의 종합 고용서비

스를 맞춤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가장 요한 평가 항목 하나로 간

주함으로써 계약이 형화되고 입찰에서 자연스럽게 소외되었던 소규모 업체 비

리단체의 참여가 이 보다 더욱 활성화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로젝트 리능력 경험을 갖춘 문민간기 을 주계약

자로 활용하여 정부는 주계약자와 탁계약을 체결하고,주계약자가 다수의 문분

야의 보조계약자(sub-contractors)와 각각 계약을 체결하며,보조계약자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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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을 책임․ 리하도록 하여 고용서비스 민간 탁에 따른 거래비용을 최소화하

고,지역 간 고용서비스 수 의 편차를 최소화하며,궁극 으로는 보다 많은 소규모

문고용서비스기 특수고용서비스기 을 서비스 달체계 내로 흡수할 필요성

이 있다.이 경우 주계약자를 심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함으로써 서비스 비용의

인하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한 고용서비스 민간

탁사업이 재와 같이 '보조 사업'형태로 추진됨에 따라 민간 탁사업의 거래비

용 증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해 고용서비스 민간 탁사업을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는 법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민간고용서비스기 에 한 유연성 부여

고용서비스 민간 탁이 소기의 목 을 달성하기 해서는 서비스 상자 개개인

의 요구를 섣불리 일반화해서는 안 되며,고객의 건강상태,직업능력,심리상태를

종합 으로 진단하여 개개인에게 맞는 상담기법과 진로목표와 행동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는 것이 요하다.즉 취업으로까지의 경로는 개개인마다 다르므로 매

뉴얼 는 일률 인 로세스를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효율

으로 개개인이 가진 취업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개인별 맞춤형

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이러한 근 방식을 하여 고용서비스의 내용

의 질 인 기 에 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호주에서는 "EmploymentService

Code of Practice and a Job Network Service Guatantee" 국에서는

"Contractor'sGuidetoEmploymentZones"가 그러한 이다. 이를 해서는 정

부가 민간수탁기 이 따라야 할 정형화된 로그램을 제시하는 것 보다는 명확한

성과에 한 정의를 부여하고,민간기 의 특수한 역량과 유동 인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자율성을 해하지 않아야 되며,성과에 을 맞춘 수탁기 에 한

감독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요하다는 것을 선진국 경험은 시시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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